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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위원회1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유치원교육과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업무 개요

 ∘ 민주적 유치원 운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처리

 ∘ 유치원 교육활동에 관한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유치원 업무 정상화 및 운영 효율화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유치원 규칙 제・개정
 유치원 규칙 제(개)정 절차

 유치원 규칙 기재 사항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3. 학부모회 
 학부모회 구성 및 기능

 학부모 총회 개최

 4. 각종 위원회 통합과 운영의 간소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합 운영

참고자료

 ◦ 2024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 2023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2022.2.) 

 ∘ 2022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 2022 학부모회 핸드북

 ∘ 202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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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규칙
 

유치원 교육활동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 유치원 운영과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4조(휴업일 등)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 사립학교법 제72조의 4(청렴의무), 5(사학기관 행동강령)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주요 

내용

①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 절차

   - 유치원 규칙 제(개)정안 입안(원장)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관할청 변경   

     신청(사립) → 공포(유치원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탑재)

  • 신청 서류 및 회의록 보고

   - 재(개)정 사유서, 신∙구규칙, 신∙구규칙 대조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홈페이지 탑재)

②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휴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

   - 사립학교법 개정(2022.3.25. 시행): ‘사립유치원 행동강령’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으로 

     규칙 변경인가 신청 및 처리

   -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2022.11.22.시행):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0��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9��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0��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2��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14��
https://www.law.go.kr/����/���Ʊ����������Ģ/(20220629,00268,20220629)/��2����3
https://www.law.go.kr/����/�縳�б���/(20220811,18372,20210810)/��72����4
https://www.law.go.kr/����/�縳�б���/(20220811,18372,20210810)/��72����5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C%A0%EC%B9%98%EC%9B%90%20%EA%B5%90%EC%9B%90%EC%9D%98%20%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A%B3%A0%EC%8B%9C#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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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시 별도의 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 신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학적 처리 용어 현행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0호): 유치원장에게 위

임된 사항이 유치원 규칙에 없는 경우 마련

유의
사항

∘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규칙 중 제1항제2호, 제6호, 제6호의 2, 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및

예시

∘ 공립유치원 규칙(예시)

∘ 사립유치원 규칙(예시)

∘ 유치원규칙 자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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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가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14(유치원운영위원회)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역할 및 기능

  • 유치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공립유치원은 심의기구, 사립유치원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짐

  •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심의∙자문 사항(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의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6)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함

  단, 아래사항은 제외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심의사항

공립유치원

∙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유아교육법 제19조의 5 제2항)

https://www.law.go.kr/����/�����⺻��/(20220325,18456,20210924)/��5��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9����3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9����4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22����2
https://www.law.go.kr/��ġ����/��������ġ����ġ�������ȸ�����������������/(7215,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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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ㆍ구성

  •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신설 유치원은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치

   - 병설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단,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립유치원 중 인가정원이 20명 미만 유치원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구성 및 비율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함

   - 학부모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원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함

   -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학부모위원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철저 

   - 공립유치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위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사립유치원: 관할 경찰서 등에 공문으로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요청 

구분 위원 구성 및 비율

유치원 규모에

따른 위원정수

유아수 100명 미만  5~8명 범위 내에서 정함

유아수 100명 이상  9~11명 범위 내에서 정함

위원 비율
교원위원  30이상~40%이하(당연직 교원위원 포함)

학부모위원  60이상~70%이하

  • 위원선출 방법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완료(3월 21일)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 가능)

∙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함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

③ 소위원회 구성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유치원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예)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과정소위원회

   - 유치원급식소위원회 필수 구성·운영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립유치원 예·결산소위원회 필수 설치(유아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미구성 가능)

  •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 심의를 돕기 위한 사전 조사기구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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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④ 회의 운영 및 결과 공개

  • 회의의 종류는 시기 및 회의 형태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 및 본회의, 소위원회로 운영함

   - 시기에 따른 분류

정기회 임시회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

∙ 연 1회 이상 개최

∙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

∙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 소집공고 및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 회의의 형태에 따른 분류

본회의 소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

∙ 연 1회 이상 개최

∙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

∙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 소집공고 및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소집

  •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절차 

   - 안건발의 및 회의소집 요구 → 회의소집 → 심의∙자문 → 회의록 공개(7일 이내)

  •  소집공고 및 안건송부 기한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의 기간

∘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이전에 도착*

   * “도착”이란, 안건이 우편으로 주소지에 도착한 경우나 이메일로 도착한 경우 등 유치원 

운영위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함

∘ (예시)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7일 전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회의일
1.22.

(24시까지 
안건 등 도착)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4(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라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유의
사항

 ∘ 유치원운영위원의 겸임 제한 등

 - 운영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 운영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지위 남용 거래 등은 자격상실 요건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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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유치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심의내용(회의일시, 안건 등)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TIP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위유치원 규칙 또는 

  정관(사립 법인) 및 단위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서식
및

예시

∘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독립운영 예시)

∘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규정(공‧사립 공통)

∘ 급식소위원회 운영계획(예시)

∘ 기타 운영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 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https://more.goe.go.kr/hakbum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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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회

단위유치원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학부모회 운영가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제13조(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선출)

∘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 설치대상: 경기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규칙(사인) 또는 정관(법인)으로 정함

  - 병설유치원: 소속 학교와 통합하여 구성·운영 가능

  - 신설유치원: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부모회 설치·운영

 • 조직: 총회, 대의원회, 연령 · 학급 · 기능별 학부모회

 • 임원: 회장(1명), 부회장, 감사 (임원의 정수: 해당 유치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 기능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유치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유치원 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등 

 •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유치원기본운영비’에서 유치원 자체 예산 확보

② 학부모회 총회

 • 정의: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

 • 개최

  - 회장은 의제,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유치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

  -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장은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해야 함

https://www.law.go.kr/����/�����⺻��/(20220325,18456,20210924)/��5��
http://www.law.go.kr/����/�����⺻��/(20190619,15950,20181218)/��13��
http://www.law.go.kr/��ġ����/������û�б��кθ�ȸ��ġ�������������/(6184,20190618)
https://www.law.go.kr/��ġ����/��������ġ����ġ�������ȸ�����������������/(07215,20211102)/��4��
https://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menuInit=4%2C2%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0665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pageIndex=6&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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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사항

   - 학부모회 활동 계획, 학부모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 학부모회 임원 선출

   -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 총회

· 매년 3월 학부모 회장이 소집함  *최초 개최 시에는 유치원장이 소집

절차 비고

① 총회 준비 위원회 12월~3월 초

② 임원 선출 관리 위원회 2월~3월 초

③ 총회 공고·홍보 총회 개최 13~7일 전

④ 총회 개최 총회 당일

⑤ 결과 안내 총회 후 7일 이내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해당 유치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대의원회

 •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구(임원, 연령별 대표, 학급별대표)

 •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 7일 전 개최 공지

유의
사항

∘ 학부모 총회 운영 시 유의사항

  - 학부모 임원 선출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은 겸임 가능 

  - 병설유치원에서 초등학교와 학부모회 통합운영 시 임원선출 등은 초등학교 규정을 따름

서식
및

예시

∘ 학부모회 운영매뉴얼

∘ 학부모회 핸드북

∘ 학부모회 구성 및 선출 관련 서식(예시)   

∘ 학부모회 운영 관련 서식(예시)

∘ 학부모회 연간운영계획(예시)

∘ 학부모회 인수인계를 위한 인계자료 목록(예시)

 * 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https://wzine.kr/goehakbumo/index_.htm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9&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4&menuInit=13,1,1,0,0&bbsId=1023177
https://more.goe.go.kr/hakbum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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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위원회 통합과 운영의 간소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의사 결정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며, 유치원 업무 정상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한다.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가

관련 

근거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02호 제7장)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주요 

내용

① 각종 위원회 정비

  • 단위유치원에서 구성하여야 할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 숙지 및 정비

   - 법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

   - 신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

② 각종 위원회 운영방법의 간소화

  • 교육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한적 절차만 규정 

③ 주요 위원회별 기능 및 구성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단, 위원회별 유치원 위원(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 등을 확인하여 조직∙운영

종류 기능 구성 통합운영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

유치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문

위원장(원장), 부위원장

(원감), 위원(교사,학부모), 

간사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교직원 인사, 포상추천 및 

공적심사, 업무분장 등 

자문

위원장(원감), 위원(교사), 

간사(부장)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 겸임 가능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및 결과 심의

위원장(선출), 위원(교사,

학부모, 외부전문가), 간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겸임 가능

유치원평가

관리위원회

유치원평가 계획 수립,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 결과 활용 등

위원장(원감), 위원(교사, 

학부모), 외부위원 등

위원 수는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가능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41470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28��
https://www.law.go.kr/������Ģ/�����ɷ°����ǽÿ������Ʒ�/(320,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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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운영2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인성교육진흥법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업무 개요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유치원 방학, 입학 및 졸업식 운영, 장애이해 교육, 유아인성교육,    

   특수학급 운영, 유아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효율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관련 내용, 자율과제

 2. 입학식, 졸업식, 방학 운영  유치원 입학, 졸업, 방학식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내용

 3.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4. 인성교육  유치원 인성교육의 개념과 목표, 세부 추진 내용

 5. 특수학급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지침

 6. 유아평가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한 유아 평가 방향 및 방법

 7.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관리  유아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결 관리 

참고자료

 ◦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

 ◦ 2024 경기유아교육정책추진 기본계획 

 ◦ 2024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2024 유치원평가 기본계획 및 매뉴얼

 ◦ 2024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 계획  

 ◦ 유치원 인성 장학자료 ‘유아 인성교육을 담다’

 ◦ 2024 경기 유아 인성 교육 실천유치원 ‘마음이음유치원’ 운영 계획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J15: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84%B1%EA%B5%90%EC%9C%A1#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84%B1%EA%B5%90%EC%9C%A1#undefined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277&efYd=20151210#0000
http://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EC%9D%B8%EC%84%B1%EA%B5%90%EC%9C%A1%EC%A7%80%EC%9B%90%EC%A1%B0%EB%A1%80/(6162,20190429)
https://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ε����Ư�������������Ģ
https://i-nuri.go.kr/main/board/view.do?menu_idx=174&manage_idx=25&board_idx=373&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entire_check=entire&entire_idx=25&how_show=each&ismodal_yn=N&search_type=title&search_te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40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56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2&menuInit=2%2C3%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1443&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1&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42358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57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193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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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편성•운영 
 

국가 수준 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지역의 특수성, 유치원의 특색 및 학부모, 유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12조(수업일수), 13조(학급편성), 14조(휴업일 등)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주요 

내용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 지침 분석

   -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 분석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분석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분석

  • 기초 실태 자료 분석

   - 유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실태자료 분석

   - 유치원 시설, 설비 및 재정 실태, 예산, 유치원 발전 계획 분석

   - 전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 교육과정 수립

   - 유치원 비전 공유: 교육공동체 토의, 핵심가치 추출, 교육비전 만들기

   - 유치원 비전에 따른 유치원 목표수립: 유치원 목표 선정, 비전과 연계

   - 교육과정 성찰 및 제안: 당해년도 교육과정 운영 성찰, 차기년도 교육과정 운영 제안

   - 유치원 비전과 목표의 공유, 숙의와 성찰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치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유치원이 집중하여 실행할 ‘자율과제’도출 운영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계획-실행-평가-환류로 책무성 강화  

   -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형식, 내용, 방법 등은 개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편성·운영

   -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은 형식이나 분량을 자율적으로 통합, 선택하여 작성

   - 유치원 교육과정 내 법적 의무교육을 일상생활, 놀이, 활동과 연계하여 수립

   - 교육과정위원회 검토

   -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후 확정

② 유치원 자율과제 운영 

  • 운영방향

    - 유치원 자율역량 강화로 다양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육 운영

 • 「학교(유치원) 자율과제」란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

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

 (현안*: 학교자율과제 정책에서 제시한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의 당면과제)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
https://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74&manage_idx=25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2&menuInit=2%2C3%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1443&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1&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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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자율과제 설계, 실행(진단-계획-실행-평가)

    - 유치원교육과정 평가회,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유치원 평가 등을 통한 유치원 현안 진단

    - 유치원 구성원 숙의를 통한 자율과제 도출

 ⁕ 유치원 자율과제(예)

  -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생태전환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협력

교육, 유-초이음교육, 에듀테크활용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 유치원 자율과제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계획시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교 공동과제 도출,운영

  - 유치원 자율과제 실행 계획을 포함한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운영

   - 2024 유치원평가와 연계하여 자율과제 실행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유치원평가 항목 구상시 자율과제 실행 정도 점검 요소 포함

진단 계획 실행 평가

유치원 실태진단

자율과제 계획수립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자율과제운영예산편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체모니터링
유치원 평가실시

③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운영방향

    - 유아를 유능하고 주도성 있는 배움의 주체로 인식하는 유아 중심 교육철학에 기반

    -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 속에서 즐거운 몰입을 통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실천

    - 교육과정 전 영역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운영

  • 운영 시 강조점

∙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의 유능함은 타고난 것이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점점 성장함

∙ 유아가 놀이에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능동성과 주도성은 배움의 잠재적인 힘이며, 유아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임

유아의

유능함과

주도성

∙ 자율성이란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며 이는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판단과 지원을 존중하는 것임

∙ 책무성이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힘쓰는 것임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 운영내용

관점 중심 내용

놀이 중심 

교육 

이해하기

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ü 계획안은 문서의 형식보다 놀이 중심 교육이 잘 표현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화

ü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 부여: 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 가능

∙ 유아의 몰입을 돕는 주제 선정 또는 발현된 내용 중심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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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중심 내용

∙ 놀이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배움이 일어나도록 여유 있게 교육활동 계획

∙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의도한 활동(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 등)은 

계획하여 운영

  ※ 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놀이 중심 

교육 

지원하기

ü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수용해야 함

∙ 유아의 놀이를 의미 있는 놀이로 이끌기 위한 교사의 역할(도움 주기, 함께 놀기, 이끌어가기, 

지지하기, 개방적 환경 조성하기 등) 필요 

∙ 유아의 놀이 확장을 위해 놀이를 관찰하면서 유아의 흥미와 관심,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함

∙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환경(공간) 확장: 유아의 놀이를 제한했던 고정된 흥미 

영역의 개수, 유형, 운영방식 등 자율적으로 개선 가능

∙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활동 계획 시 유아들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지나치게 실시하지 않음

놀이 중심 

교육 

기록하기

ü 교사의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발현될 수 있음

ü 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의 의미, 놀이를 통한 성장과 변화 파악

∙ 놀이 흔적을 남길 때는 간단한 메모, 사진, 영상, 녹음, 작품수집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 놀이 흔적은 저널형식, 사진, 주제망 또는 의미 있는 단어 중심 기록 가능

∙ 유아들도 놀이 과정에서 스스로 놀이 흔적을 남길 수 있음

∙ 교육계획안과 통합하여 유아의 놀이내용, 놀이과정, 지원사항 기록

∙ 놀이 흐름과 확장의 과정을 흔적으로 남겨 개별 유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교사의 생각과 고민, 해석, 지원방안 기록)

∙ 놀이 기록을 통해 놀이의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함으로써 유아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

∙ 놀이 속 의미 찾기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놀이 연결 가능

유의
사항 
(TIP)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 학기, 휴업일 운영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으로 매학년도 시작 전 심의․자문 완료 

∘  1-2학급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전 교원이 함께 위원회 참여 가능

∘ 학년말 교육과정 콘퍼런스, 대토론회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유치원평가 계획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 설문, 학년말 만족도 설문 등 활용 

∘ 성장중심 유아평가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평가로 결과 환류

∘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침 준수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경기교육 및·경기유아교육의 방향, 지역 특성, 유치원 실정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운영(학급교육과정 자율 작성·활용)

  - 1일 4-5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 2시간 이상의 놀이시간 확보(바깥놀이 포함)

  -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 특성화 활동 금지 등

서식
및

예시

∘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개요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체제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 설문조사(학부모) 

∘ 운영평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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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식, 졸업식, 방학 운영
 

입학식가

유치원장이 신입 유아들에게 입학 허가를 선언하고, 담임교사 발표 및 유치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새로운 유치원 생활을 맞이하도록 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주요 

내용

① 입학식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입학식 일정 및 계획 수립

  • 행사 준비

   - 입학식장 꾸미기

   - 유아 및 교사 이름표 준비

   - 학급 편성표 게시

   - 입학 선물 준비

   - 입학허가서 및 입학식 시나리오 작성

   - 입학 PPT 제작

   - 방송시설 점검

  • 식순 및 입간판, 현수막 게시

② 진행

  • 개식사 

  • 국민의례 

  • 입학 허가 선언 

  • 원장 환영사 

  • 교직원 및 학급 담임 소개

  • 원가 제창 

  • 폐식사

③ 마무리

  • 사후 평가 및 반성을 통해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 

유의
사항 
(TIP)

∘ 기상 상황이나 감염병 등에 따른 대비 계획 수립

∘ 입학식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반영

참고
자료

∘ 입학식 관련 예시 자료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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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및 졸업식나

유치원 생활을 되돌아보며 졸업과 수료의 의미를 살려 유아들이 소속감을 갖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수료 및 졸업)

주요 

내용

① 수료식 및 졸업식 계획수립 및 사전 준비

  • 각종 대장 작성 및 출력 : 졸업, 수료 및 수상 대장 작성, 졸업장, 상장 등 출력

  • 수료식 및 졸업식 계획 수립 : 유아가 주인공이 되는 주제가 있는 졸업식 

  • 식순 및 입간판 등 안내게시물 준비

  • 학사보고 작성 및 가정통신문 발송

  • 졸업식 시나리오, PPT, 식장 중비

  • 축하메시지 영상, 졸업생 소감 영상 등 사전 촬영, 애국가, 졸업가, 원가 등 의식가 지도 

  • 사전 리허설 실시

  • 졸업(수료) 행사용품 구입

② 진행

  • 유아가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졸업식 진행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

   - 개식사 

   - 국민의례 

   - 학사 보고

   - 졸업장 및 상장 수여

   - 감사장 전달

   - 원장 회고사 

   - 졸업가 및 원가 제창 

   - 폐식사

③ 마무리

  • 사후 평가 및 반성을 통해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 

유의
사항 
(TIP)

∘ 입학, 졸업, 방학식 등의 계획은 기관별 실정에 따름

∘ 유아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참여하는 졸업, 입학, 방학 계획 확대

∘ 딱딱한 의식보다는 재학생, 졸업생 간의 교류, 학부모의 축하 인사 등 다양한 의미를 살리는 

  활동 포함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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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
료

∘ 수료 및 졸업식 기안문

∘ 수료 및 졸업식 계획서

 - 졸업식 안내 가정통신문

 - 졸업식 시나리오

∘ 특색있는 졸업식(1)

∘ 특색있는 졸업식(2)

∘ 학사보고서

∘ 수료 및 졸업 대장

∘ 수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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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계획 및 방학식다

가정에서의 배움과 휴식으로 한 학기의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교원들의 현지 연수를 통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주요 

내용

① 방학 계획 수립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 파악

   - 각종 국경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설정

구분 운영일수

교육과정 180일 이상(법정 수업일수)

방과후 과정
연중 230일 이상 권장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함)

  • 방학 계획 수립

   - 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지도

   - 유치원 업무 처리 및 공문서 관리

   - 주요행사 및 교직원 근무

   - 시설물 점검 및 관리 계획 포함

   - 비상연락망 정비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교직원 연수허가원 제출

   - 개인별 근무상황 작성, 결재 후 보관

   - 교원 국외자율연수를 실시할 경우

    :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작성→복무상신→확인 및 승인→연수실시

② 방학식

  • 실별운영, 학년별운영, 전학년 운영 등 운영 형태, 유아 참여 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

  • 식순: 개식사 → 국민의례 → 원장님(담임) 말씀 → 방학 중 유의사항 전달 → 원가 제창 → 폐식사 

유의
사항 
(TIP)

∘ 각 부서별 각종 장부 및 열쇠를 근무조에서 관리하여 업무 공백 발생 예방

∘ 방학 기간 중 처리 예정 공문은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작성

∘ 시설물 관리 철저

서식
및

예시

∘ 방학식 관련 참고자료

 - 여름방학 계획서(예시)

 - 겨울방학 계획서(예시)

 - 방학식 기안문(예시)

∘ 방학 중 근무상황 계획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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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고 유아와 교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한다.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요 

내용

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시간 편성

  •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유치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 반영

   -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은 유아 대상 ‘장애유아 인권교육(연2회)’ 통합하여 실시 가능 

   -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및 놀이로 접근하여 일반 유아들의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교육방법의 다양화

   - 장애영역별 특성 이해, 친구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놀이중심 교육과정 연계 수업 계획

   -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기관 및 강사 활용 집합교육 가능 

  • 다양한 장애이해교육의 예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활용

   - 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 음악회, 연극, 영화,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 추진 

  •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교직원 연수 계획에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하여 수립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 내실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여건과 자율을 바탕으로 가급적 특수교육 및 장애유아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실시

구분 설립별 대상

(교육부) 

장애이해교육

※연 2회

(보건복지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

비고

각급

학교

전체 유아
○

(특수학교 제외)
○

장애이해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상호 인정

국・공립 교원, 행정직 ○ ○

국・공립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 ○ ○

사립 교직원 ○ ○ ○

http://www.law.go.kr/����/����ε����Ư��������
http://www.law.go.kr/����/����κ�����
http://www.law.go.kr/����/����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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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TIP)

∘ 교육부 주관 장애이해교육은 연 2회 이상 의무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기본임. 교육부 결과보고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able-edu.or.kr/intro.do) 입력이 모두 필요한 사항으로 기한 내 실시하여 보고 

및 입력하여야 함(차년도 2월말까지)

참고
자료

∘ 단위유치원 장애이해교육 계획(안) 예시

 - 장애이해교육 계획

 - 안내장 및 가정통신문 

∘ 장애이해교육 도움 사이트

∘ 2022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https://www.able-edu.or.kr/main.do
http://www.nise.go.kr/main.do?s=eduable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6&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2811&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9&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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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교육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주요 

내용

① 계획수립

  • 인성중심 유치원 문화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 계획 

  • 가정 및 지역연계, 실천중심 인성교육 계획 

  • 유치원별 실태, 필요성 및 목적, 운영 방침, 연간 추진 내용 등 포함

  • 인성교육계획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유치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② 운영

  • 인성중심 유치원 문화 조성 및 확산

  •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적합한 인성 교육 운영

   - 유치원 인성교육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인성교육 기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유아의 발달 및 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하여 유아 인성교육 운영

  • 실천·체험활동중심 인성교육 전개

  • 유·초연계 인성교육 운영

③ 교원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공동 수업연구와 실천을 통한 동반

    성장 교육풍토 조성, 실천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실천 교사 연구회 참여 등

  • 인성교육 교원 연수 지원: 인성교육 관련 연간 1시간 이상 교원연수 필수

  •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 및 수업 개발 지원

④ 가정 및 지역 연계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

  • 교육과정 연계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본생활습관 지도 강화

  • 학부모 놀이교실 자료 활용 등 학부모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단위 체험형 인성교육 자원 적극 활용

https://www.law.go.kr/����/�μ����������
https://www.law.go.kr/����/�μ���������������
https://www.law.go.kr/��ġ����/������û�μ�������������/(7600,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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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TIP)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유치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 인성교육 자료 공유 플랫폼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인증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

 - 탑재: 미리네 누리집(www.miline.or.kr), 크레존(www.crezone.net)

∘ 전 교원 및 부서별 통합적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을 권장

 - 수업나눔의 날, 학습공동체, 교육 연구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활성화

서식
및

예시

◦ 2024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 계획

∘ 인성교육 관련 자료(인성교육지원센터) 

∘ I-누리 현장지원자료

◦ 유치원 인성 장학자료 ‘유아 인성교육을 담다’

◦ 2024 경기 유아 인성 교육 실천유치원 ‘마음이음유치원’ 운영 계획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571
http://www.miline.or.kr/
https://i-nuri.go.kr/main/index.do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193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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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한다.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3장 제18조(특수교육)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 특수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결과 분석

  • 교육(지원)청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분석

  • 실태 분석을 통한 당면 과제 추출 및 개선방안 수립

②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

  • 운영목적, 교육목표, 역점과제, 구현 계획

  •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중도·중복장애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활동 추진계획

   - 유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 설계 공유

   - 유아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 통합교육 지원계획(장애이해교육 등)

  • 방과후ㆍ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계획

  • 예산 운영계획

③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 유아의 교육적 요구 분석에 기반한 개별화교육계획 설계(매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작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매학기 시작 후 2주 이내) 및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력적 접근 및 책무성 강화

  • 유아의 현재 수준, 교육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 계획,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내용 포함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J15:0
http://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ε����Ư��������
http://www.law.go.kr/����/����ε����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2&menuInit=2%2C3%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9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1&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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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학급 평가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평가

  • 유아평가

   - 유아별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 유아 중심 평가‧ 기록

⑤ 전년도 평가 실시 후 차년도 교육계획서 보완･수정

  • 평가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습공동체를 통한 유아평가 방안 모색

유의
사항 
(TIP)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

서식
및

예시

∘ 2024 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유아개별실태 조사서

∘ 유형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 요구조사지

∘ 통합교육 지원 계획서(예시)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서식

∘ 개별화교육평가서(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62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2&menuInit=2%2C3%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92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1&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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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평가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 생활기록)

주요 

내용

① 기본방향

  •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

  •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

  •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② 성장중심의 유아평가

  • 평가의 내용,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각 기관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

  • 교사는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평가

  •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들의 실제 놀이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하거나,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함

  •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예, 나의 유치원 생활, 놀이기록 등)

하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는 놀이기록, 메모, 저널 등을 활용하여 가정

과의 연계 지속 

  • 누리과정의 내용과 세부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지

여부만을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

③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놀이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 및 목표 등에 비추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고 유아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

  •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부모와의 면담자료 및 유아의 생활지도 등에 활용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활기록부 작성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J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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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TIP)

∘ 평가혁신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유아 평가

 - 평가 내실화와 정의적 능력 평가 확대

 - 다양한 관찰기록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서식
및

예시

∘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2024 경기유아교육정책추진 기본계획

∘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 놀이 관찰 양식

∘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려한 유아 관찰 척도

∘ 일화기록 양식

∘ 관찰기록 양식

∘ 나의 유치원 생활 양식

∘ 관찰에 기반한 유아 놀이지원 

∘ 관찰을 관찰하다

∘ I-누리 유아관찰자료

https://i-nuri.go.kr/main/board/view.do?menu_idx=177&manage_idx=69&board_idx=374&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entire_check=entire&entire_idx=69&how_show=each&ismodal_yn=N&search_type=title&search_te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62&menuInit=2%2C3%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1443&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1&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569
https://i-nuri.go.kr/main/board/view.do?menu_idx=182&manage_idx=31&board_idx=1170&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entire_check=entire&entire_idx=31&how_show=each&ismodal_yn=N&search_type=title&search_t
https://i-nuri.go.kr/main/board/view.do?menu_idx=188&manage_idx=60&board_idx=1269&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entire_check=&entire_idx=0&how_show=each&ismodal_yn=N&search_type=title&search_text=&vi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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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 보강 운영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 
 

교사들의 출장, 휴가, 공가, 결근, 병가, 조퇴 등으로 인한 결강 시간을 사전계획에 의해 보결 조치함으로써 

유아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주요 

내용

① 전년도 결·보강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② 결·보강 계획 수립 

  •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교사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보강 기준을 정하여 실시 방안 모색 

  • 계획 수립(목적, 방침, 세부추진계획 등)

  • 교직원협의회시 전체 내용 연수 등 공유 

③ 보결 수업 관리 

  • 결·보강 사유가 발생하면 결·보강 업무 담당자에게 알림

  • 공적 업무인 경우, 결·보강 업무담당자에 의해 수업 배정

  • 일정이 사전에 예정된 경우, 결강 교사가 사전에 협의, 규정에 따란 수업을 교환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알림

• 유아의 학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결 수업을 준비 및 실시

  • 업무담당자는 하루 전에 해당 교사에게 재 공지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유의
사항 
(TIP)

 각 유치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실시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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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및 학적3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5조(수료 및 졸업)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2019.6.18.)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교육부고시 제2023-4호)

업무 개요

  ∘ 유치원생활기록부 업무처리 요령, 기록, 점검, 정정, 보존, 활용

  ∘ 유치원 학적 관리 및 미인정결석 유아 관리∙대응

  ∘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활용한 유아모집 운영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계획 수립∙운영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정정, 보관 및 활용

 2. 유치원 학적관리

 수업일수

 출결

 미인정결석 유아 관리∙대응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전출, 휴학, 면제, 유예, 복학

 재취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3. 유아모집∙선발

 유아모집 계획 수립

 재입학 희망 조사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유아모집 결과 보고

참고자료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2023)

  ∘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2023.10.)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1��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4��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7����2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2��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5��
https://www.law.go.kr/��ġ����/����ġ�����Ƹ��������߿���������/(6179,201906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365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728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menuInit=13,1,2,0,0&bbsId=103553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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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으로서 표준화된 관리지침에 의거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성을 제고한다.

유치원생활기록부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공고 제 2023-4호)

∘ 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별표1(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주요 

내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관리계획 수립

  • 단위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계획 수립 및 유치원 자체 교원연수 실시

② 작성

  • 매학년도(3월1일부터~다음해 2월 말) 종료 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할 것

  •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서 작성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누가하여 입력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기본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유아발달상황 등 입력

③ 정정

  • 매학년도 종료 이후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

    * 정정절차 및 확인 사항

    -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사유, 정정내용 등을 확인할 것

    - 정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학기중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철하여 준영구 보관

④ 보관 및 활용

  •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으로 생산∙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과제카드로 준영구 보존(30년 이상)

   - 2022학년까지 작성된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종전의 정정대장 양식을 활용하여 전자기

록생산시스템 생산∙관리 시 붙임(한글파일)으로 첨부하여 등록

   - 2023학년도 이후 작성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은 나이스 [생활기록부]-[정정대장관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3656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7��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7����2
https://www.law.go.kr/����/�б��ǰ��˻��Ģ/(20210630,00240,20210630)/��4��
https://www.law.go.kr/����/������Ϲ����������ѹ��������/(20220712,32772,20220705)/��26��
https://law.go.kr/���ɺ�ǥ����/(������Ϲ� ������ ���� ���� �����,20220712,��ǥ1)
https://www.law.go.kr/����/������Ϲ����������ѹ��������/(20220712,32772,20220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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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해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관리된 나이스 사용 이전 생활기록부 출력물은 졸업(수

료)후 5년간 보관 후 내부결재를 거쳐 폐기 

   ※ 유치원생활기록부 과제카드가 ‘학교생활기록부(준영구)’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기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는 폐기 금지 및 준영구 보존

   - 나이스로 작성된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졸업(수료)후 5년동안 보관 후 나이스에서 보

존・이관처리

  •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의 요청 시 보호자 동의 후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의 형태로 송부함

  • 유아의 전출입시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수업일수, 출결상황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제공

해야 함

  • 자퇴, 퇴학을 하고, 당해학년도 편입학을 하는 경우, 원적교는 수업일수, 출결상황(유치

원생활기록부는 미제공)을 해당 유치원에 제공해야 함

  • 보호자 열람 요청시 유아와의 관계 확인 후 사본(원본대조필) 발급

  • 유치원 폐원 시 교육지원청 폐원 부서로 이관하여 보존∙관리

유의
사항

∘ 유치원생활기록부 항목별 작성 시기 및 내용

  - 입학 후 한 달 내 작성: 기본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

  - 신체발상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1학기말까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 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른 검사 실시 및 결과 입력

  - 출결상황 작성: 수업일수는 원장이 정한 유아가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학적 변동시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는 원적교의 당해학

년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함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는 7일이상 장기결석, 1일이상의 미인정결석 사유와 결석일수

를 입력함

  - 건강검진 작성: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 후 ‘특기사항’에 입력

   ※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원장은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1.1~12.31)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미이행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TIP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자 및 정정자

  - 작성자: 당해 학년도 담임교사

  - 정정자: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

https://www.law.go.kr/����/�б��ǰ��˻��Ģ/(20210630,00240,20210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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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생활기록부의 보조부

  - 입학원서, 출석부, 신체검사결과표, 유아평가 관련 자료 등

서식
및

예시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계획(예시) 및 각종 양식

∘ 유치원생활기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https://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34011&joNo=0014&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90%25EC%259C%25A1%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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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학적 관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출결, 전입학∙전출 관련 제반 업무 및 미인정결석 유아에 
대한 관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유치원 학적 관리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제14조(휴업일 등),

                    제10조제1항(학적사항), 제15조(수료 및 졸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주요 

내용

① 수업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유아가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학적 변동 시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함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학년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함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함

  • 원장은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및 임시휴업을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함

  •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이때 유치원 행사 개최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원장은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② 결석

  • 유치원 규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함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함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유치원 내 확산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ㆍ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2��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4��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0��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15��
https://www.law.go.kr/����/�Ƶ��д������ó�������Ư�ʹ�/(20220127,17906,20210126)/��10��
https://www.law.go.kr/����/����ε����Ư�������������/(20220629,32722,20220628)/��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728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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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유아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기타결석

   -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미인정결석 유아 관리∙대응

  • 미인정결석: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결석(무단결석)

  • 미인정결석 유아에 대한 소재 및 안전 확인 등 상시 관리 체계 운영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사전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일 

유아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하고, 유아와 직접 통화하여 유아 안전 확인

   - 유치원의 장 및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유치원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조치현황 점검(연 5회)

   -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미인정결석 유아 조치 결과 보고

③ 학적처리 사용 용어

  • 입학: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 재학: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재입학: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옴(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감

  • 전입학: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 재학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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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김

  •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하며,

유치원규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옴

  •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 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 신분)을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퇴학: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수료: 유치원규칙에 따라 해당 연령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 졸업: 유치원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침

TIP ∘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참고

자료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2023)

서식

및

예시

∘ 유치원 출결관리 규정(예시)

∘ 결석계(예시)

∘ 미인정결석 유아 관리 대응 관련 문서(예시)

∘ 입∙퇴학처리대장(예시)

∘ 자퇴신청서(퇴학신청서)(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menuInit=13,1,2,0,0&bbsId=10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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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모집∙선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활용하여 공정한 유아모집∙선발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아모집∙선발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2019.6.18.)

주요 

내용

① 유아모집 계획 수립

  • 유아모집∙선발 규정 및 모집요강 작성

   -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 및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준수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는 유치원에서 결정하여 운영

② 재입학 희망 조사

  • 인가학급수, 인가정원, 학급당 유아수를 기준으로 재원생 및 신규 모집인원 결정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선정∙배치 결과 고려(배치될 연령의 재원 예정 수에 포함)

③ 유아모집 홍보

④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 유치원 개통 및 우선모집 운영 준비

   - 회원가입, 유치원 등록, 모집요강, 재학생 등록 및 우선모집 인원 입력

  • 학부모서비스 개통 및 우선모집 선발

   - 우선모집 접수 → 증빙서류 확인 → 추첨 및 발표 → 등록

  • 일반모집 운영 준비 및 일반모집 선발

   - 일반모집 인원 입력 → 일반모집 접수 → 증빙서류 확인 → 추첨 및 발표 → 등록

⑤ 유아모집 결과 처리 및 신입유아 관리

  •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운영

  • 유아모집 결과 보고

유의
사항 

∘ 당해연도 경기도 유아모집∙선발 계획 및 처음학교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 변경사항 확인

∘ 입학관리시스템 변칙 참여 및 불공정 모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조기입학, 취학유예자 입학은 유치원장이 결정하여 현장접수로만 운영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1��
https://www.law.go.kr/��ġ����/����ġ�����Ƹ��������߿���������/(6179,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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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신입생 학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안내를 위해 교육과정설명회 등 운영

서식
및

예시

∘ 유아모집 계획(예시)

∘ 유아모집∙선발 규정(예시)

∘ 재입학 희망 조사(예시)                      

∘ 유아모집 요강(예시)

∘ 교육과정설명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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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4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 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업무 개요
 ∘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제반사항

 ∘ 유치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주의 사항 및 운영 절차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절차 안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2.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치원장 허가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및 시행 절차 

참고자료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202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ġ����/������û����ü���н��л�������������/(4806,20141110)
https://www.law.go.kr/��ġ����/������û����ü���н��л������������ʽ����Ģ/(903,20211104)
https://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34011&joNo=0014&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90%25EC%259C%25A1%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3&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menuInit=13,1,2,0,0&bbsId=10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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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로 안전한 체험학습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유치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유치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로 운영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

  •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현장답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

  • 미 참가 유아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

  •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및 유아 안전교육 철저히 실시

  •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유아 수송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및 음주 여부 확인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인솔자는 임장 지도를 의무로 함

  • 현장학습 실시 후 평가회 실시하여 개선방안 및 평가 결과 환류

② 절차

  • 준비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12월-재원생 학부모 대상 학부모 설문 조사

    ▸1-2월-신입생 학부모 대상 학부모 설문 조사

   - 현장체험학습 기본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심의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α����
https://www.law.go.kr/��ġ����/������û����ü���н��л�������������/(4806,20141110)
https://www.law.go.kr/��ġ����/������û����ü���н��л������������ʽ����Ģ/(903,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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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

   - 계획

    ▸현장답사 (사전답사 점검 항목표 작성)

    ▸필요 시 현장학습 장소 협조 공문 발송

    ▸체험학습 불참 유아에 대한 보완 계획 수립 운영: 유아 및 인솔자 안전교육

    ▸교직원: 체험학습 매뉴얼 확인

    ▸유아: 교통안전, 질서 및 공중 예절 지도

    ▸차량이용 시 출발 전 차량 운전자 음주 측정 및 유아용 차량 시트장착 확인

  - 운영  

    ▸추진 계획에 따른 실시

    ▸출발 전 안전교육

    ▸인솔자 임장지도

  •  평가 및 정산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정산 

    ▸ 사업종료 10일 이내 공개

      ※ 수익자 부담 경비의 경우 현장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학부모 공개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

    - 유아, 학부모,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결과 환류

③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 유치원･교사･유아･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

  • 사안(사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

  • 언론보도 발생 시,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관된 답변체제 유지

  •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유아 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

될 경우, 유치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

유의
사항 
(TIP)

∘ 현장체험학습 소규모 형태 운영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유아 수 100명 미만 단위로 운영 

∘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

 - 인사사고, 식중독, 전염병 등

∘ 정산 및 자체 평가 공지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학부모 공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도로교통법」 제50조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유아 탑승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의무 장착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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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일부개정('18.3.27., 시행'18.9.28.)으로 모든 차량의 전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되어 있으

므로 전세버스 이용시 KC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2점식 좌석안전띠인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KC인증 유아보호용장구는 18kg 이하 

유아용만 있으며, 18kg초과 유아보호용장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 지원 예정임. 

따라서 18kg초과 유아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좌석안전띠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체활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서식
및

예시

∘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서식

∘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결과 보고 기안문

∘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 현장체험학습 계획 기안문

∘ 현장체험학습 계획: 다학급용

∘ 현장체험학습 신청 가정통신문

∘ 현장체험학습징수요청 기안문

∘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 보고

∘ 현장체험학습 사후 협의록

∘ 현장체험학습 정산 내역 안내 가정통신문

∘ 현장체험학습 정보방 『창의융합체험』

∘ 청렴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각종 안전점검 및 응급처치 자료 및 서식

∘ 202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3&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menuInit=13,1,2,0,0&bbsId=10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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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치원장은 유아들이 개인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주요 

내용

① 출석 인정 기간

  • (기본원칙) 연간 30일 이내 운영

  ※ 단, 연간 30일 이내 유치원 규칙에 명시한 범위까지 가능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근거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유아 출결관리 변경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00(2023.8.31.))

☞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예정

②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

  • 신청서 검토와 유치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③ 시행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승인 → 허가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유의
사항 
(TIP)

∘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지침 변경 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여 적용

서식
및

예시

∘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예시) 

∘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https://www.law.go.kr/����/���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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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행정5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업무 개요  ∘ 효율적인 교무 행정 관리로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무학사 업무 지원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전자 문서(재정), 메모 및 내부메일 등

 2. 나이스 업무  나이스 인증서, 복무 처리, 교무학사, 사립유치원 복무

 3. 유치원 업무 개선 및 효율화  교육활동 중심 유치원업무체제구축,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4. 유아학비지원  3-5세 유아학비 지원 업무

 5. 교육자원봉사자 활용  교육자원봉사자 활용 절차, 유의사항

참고자료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통합매뉴얼(2023)

 ∘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2022)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계획(학교업무담당관, 2023.12.)

 ∘ 2024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유아교육과, 2024)

 ∘ 유아나이스 업무안내서(2024.1.)

 ∘ 2024년도 공립유치원 교육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 교육자원봉사 업무매뉴얼(2023.11)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
https://law.go.kr/lsInfoP.do?lsiSeq=252055&efYd=20230928&ancYnChk=0#0000
https://www.law.go.kr/������Ģ/���������ý��ۿ����/(00194,20070713)
https://www.law.go.kr/��ġ����/������û�б������������������/(5685,20170807)
https://www.law.go.kr/����/���Ʊ�������Ư��ȸ���
https://www.law.go.kr/����/�ڿ�����Ȱ���⺻��
https://www.law.go.kr/����/�ڿ�����Ȱ���⺻�������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5121&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2%AC%EB%A6%BD%EC%9C%A0%EC%B9%98%EC%9B%9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19957&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2%AC%EB%A6%BD%EC%9C%A0%EC%B9%98%EC%9B%9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92&menuInit=13%2C6%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178&bbsMasterId=BBSMSTR_000000000028&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43132
https://www.uaneis.kr/ebook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50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98&menuInit=13,1,1,0,0&bbsId=103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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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업무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K-에듀파인 문서(재정) 기안가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① 전자문서 기안 방법

  • [업무관리>문서관리>기안>공용서식]에서 서식 선택

   - 결재정보 탭: 제목 작성 → 과제카드 선택 → 업무유형 선택 → 대국민 공개 여부, 

열람 제한 설정

   - 본문 탭: 내용 작성

   - 결재경로 탭: 결재 경로 지정 → 수신자 지정 → 파일 첨부 → 결재 상신 

  • 수신자 지정

   - 조직도 또는 공용그룹에서 수신자 지정

   - ‘행안부 유통’ 탭을 클릭 시, 전자문서 유통 가능한 정부기관 조직도가 나타나고 수신

자에 추가 가능(타 교육청 포함)

   - ‘수기 입력’ 탭 클릭 시, 수신자명 및 정보 직접 입력하여 추가 가능 

   - ‘문서 24’ 탭 클릭 시, 문서 24에 등록된 일반 법인 발송 가능 

② 재정기안 

  • [업무관리>문서관리>기안>재정기안]에서 재정업무에서 결재 요청한 문서 조회 및 반송 

처리 

  • ‘재정기안’에서 ‘기안 대기중’인 문서 제목 클릭-재정문서 내용이 나타나며 필요 시 ‘본문 

보기’ 체크박스 선택-본문 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재정업무에서 결재요청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송 처리 후, 재정업무에서 내용 

수정 후 결재요청 

③ 자료집계기안(연계기안)

  • [업무관리>문서관리>기안>자료집계기안]에서 자료집계 메뉴에 등록한 집계대기자료와 

제출대기자료 기안 

  • [업무관리>문서관리>기안>자료집계/연계기안]에서 K-에듀파인 재정업무 외 타 시스템

(나이스, 자료집계, 국민신문고 등)에서 연계 처리되어 넘어온 문서 조회, 반송 처리

(단, 국민신문고는 반송 처리 불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https://www.law.go.kr/����/����ȿ�����������������ѱ���/(20210105,31380,20210105)/��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10105,31380,20210105)/%EC%A0%9C21%EC%A1%B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1000007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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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문서 처리나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① 결재 및 공람

  • 결재: 결재 메뉴에서 본인에게 도착한 문서 결재 가능

   - 권한과 문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재작성, 회수, 삭제, 공람 처리

    ※ 문서의 처리 상태: 결재, 반려, 보류, 중단

     ∘ 반려: 문서 관리카드의 내용 보완, 혹은 재검토로 기안자에게 반려

     ∘ 보류: 현재 문서를 잠시 보류 처리

     ∘ 중단: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중단 시 ‘문서함-중단한 문서’ 저장)

  • 공람: 문서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문서접수 및 기안 시 공람자 지정

   - 공람은 원장, 원감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지정

   - 공람을 회수할 사용자 선택 후 ‘회수’ 버튼으로 회수 가능 

② 문서 발송 

  • 업무담당자(기안자)

   - [문서관리>발송함>발송대기]에서 문서 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발송 처리

  • 처리과 문서담당자

   - [문서관리>발송함>발송처리]에서 문서 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발송 처리

③ 문서접수 

  • 전자문서 접수방법

   - [문서관리>접수함>접수대기]에서 문서제목 클릭 → 결재정보 내용 확인 → 접수 → 

결재경로 지정 → 문서 처리

  • 비전자문서 접수(등록) 방법

   ※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보관

   - 처리과문서담당자: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 [문서관리>접수함>접수대기]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내용입력, 원본 스캔파일 첨부(선택)] → 저장(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일)

   - 업무담당자: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 등록에서 등록 (문서번호 채번)

     ∘ [문서관리>문서함>문서등록대장]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 문서정보, 경로정보, 시행

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https://www.law.go.kr/����/����ȿ�����������������ѱ���/(20210105,31380,20210105)/��1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1000007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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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메모관리 및 내부메일다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메모 보고)

주요 

내용

① 메모관리 

  • 메모작성 

   - [메모관리>메모작성] → [메모작성]창에 제목, 과제카드 및 관련정보 선택, 수신자 

지정, 본문작성 

  • 메모관리 

   - 처리할메모 

     ∘ [메모관리>메모관리>처리할메모] → 처리할 메모 목록에서 체크박스 선택 → ‘확인

일괄처리’ 선택

   - 보고받은메모

     ∘ [메모관리>메모관리>보고받은메모] → 재작성, 상세출력, 삭제된 메모 이동 등 메모 

관리 가능 

   - 보고한메모 

     ∘ [메모관리>메모관리>보고한메모] → 작성, 회수, 재작성 등 가능

       ※ 의견이 등록된 메모는 회수불가, 미열람자에 한해 부분회수 가능 

② 내부메일  

  • 메일작성 

   - [내부메일>메일작성] → [메일작성]창에 제목, 수신자 선택, 본문작성 후 [발신] 버튼 

클릭하여 메일 발신 

     ※ 제목, 내용에 금칙어 포함 또는 용량 초과 시 발신 불가 

  • 메일관리 

   - 발신메일관리 

     ∘ [내부메일>메일함>발신메일함] → ‘수신확인’ 항목을 클릭 시, 수신자의 열람 확인 

및 회수처리 확인, [이동]버튼으로 개인메일함 이동 

   - 수신메일관리

     ∘ [내부메일>메일함>수신메일함] → ‘메일제목’ 항목을 클릭 후 내용 확인 

   - 개인환경설정

     ∘ [내부메일>메일관리>내부메일설정] → 발신메일, 수신메일함, 휴지통 보관일수, 

서명자동포함, 발신메일저장 등 지정 가능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10105,31380,20210105)/%EC%A0%9C21%EC%A1%B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10000079733
https://www.law.go.kr/������Ģ/���������ý��ۿ����/(00194,2007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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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업무인계인수라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과제관리)

주요 

내용

 ① 인계신청 

  • [업무관리>업무인계인수>업무인계인수>인계함] → ‘인계신청’ 선택 → 인계인수사유와 적용일자 

필수 입력, 인수자 선택 클릭, 입회자 선택 → 내용입력 →인수 요청 (인수요청 후, 인계자 

내용 수정 불가)  

 ② 인수함 확인 및 처리 

  • [업무관리>업무인계인수>업무인계인수>인수함] → ‘담당업무’ 선택 → 팝업 호출 → 내용 확인 후 

‘인수확인’, 출력 가능 

K-에듀파인 업무지원마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① 업무지원 기능

  • 공문게시판  

   - [업무지원>알림판>공문게시판] → 주제영역 기준으로 조회 → 공문게시물 체크 후 ‘자주

    보는 게시물’ 등록 가능 

  • 일정 작성: 개인/학교  

   - [업무지원>일정현황] → [등록] → 일정작성 팝업 화면 호출→일정등록구분, 제목, 일정

   종류, 일정설정, 내용, 공개범위 등 정보 입력 

②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신청 

  • [나이스>나의메뉴>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 [신규]버튼 클릭 → 승인요청사항(기간, 

    패스워드 등)입력 → 승인 요청

③ K-에듀파인(업무관리) 사용자지원서비스

  • [사용자지원서비스>업무관리>정보마당(업무)>사용자지침서] → 매뉴얼 

  • [사용자지원서비스>업무관리>질의응답(업무)] → 질문, 묻고 답하기

TIP
  ∘ 원격업무지원 사이트 활용

  ∘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서비스 활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10105,31380,20210105)/%EC%A0%9C21%EC%A1%B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10000079733
https://www.law.go.kr/������Ģ/���������ý��ۿ����/(00194,20070713)/��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10105,31380,20210105)/%EC%A0%9C21%EC%A1%B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1000007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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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 업무
 

나이스 시스템(https://goe.neis.go.kr)은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GPKI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인증서 및 복무처리가

관련 

근거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주요 

내용

①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 GPKI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

   - GPKI 인증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담당자) →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 ‘개인용 인증서 발급’의 [참조번호/인가 코드 조회] 클릭 → ‘인증서발급(개인용)’창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시비밀번호(신청서에 작성한 숫자 8자리) 입력 후 확인 →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 확인 후 발급 클릭 → 인증서저장 

  • 인증서 사용자 등록 

   - 업무포털 접속 후 첫 화면 하단의 ‘사용자 등록’을 클릭 

   - ‘사용자 등록’ 창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후 [인증서선택]으로 발급 받

은 GPKI 인증서를 선택 후 사용자아이디 입력하여 등록 

    ※ 인증서 관련 문의 사항: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053-714-0755)

②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  

  • 자격취득/연수/포상·서훈/연구실적의 자료는 [나이스>기본 메뉴>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

변경신청]메뉴를 통해 수정

③ 근무상황 신청 

  • 개인근무상황 신청

   - 개인이 연가(지각, 조퇴, 외출),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결근, 연수 등을 신청할 

때 사용

   - [나이스>기본 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에서 신청

  • 근무지내 출장 신청

   - [나이스>기본 메뉴>복무>개인출장관리]에서 국내출장(관내)로 신청

  • 출장신청

   - 관외/해외 출장을 의미하며, [나이스>기본 메뉴>복무>개인출장관리]에서 국내출장(관외) 

     또는 국외출장으로 신청

TIP

 ∘ 나이스 지원 안내

  - 나이스 자료실(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나이스 사용자 지원(help.neis.go.kr)(크롬 접속)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90%EC%9C%A1%EB%B6%80%20%ED%96%89%EC%A0%95%20%EC%A0%84%EC%9E%90%20%EC%84%9C%EB%AA%85%20%EC%9D%B8%EC%A6%9D%20%EC%97%85%EB%AC%B4%20%EC%A7%80%EC%B9%A8#liBgcolor0
https://www.goeia.go.kr/
http://help.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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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나

가

유치원 정보, 교육과정, 학적, 생활기록부, 방과후과정, 개별화 교육계획 등 교무학사의 전 주

기 업무 지원

관련 

근거
  ∘ 유아 나이스 업무안내서(2024.1.)

주요 

내용

① 업무분장관리 담당자 지정

  • 유치원장(또는 기관마스터)이 유치원의 권한관리 총괄 담당자 지정

② 권한부여 설정

  •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 

  • 권한 승인 관리(부서관리, 업무관리)

③ 교무학사 기초 정보 설정

   • 유치원 정보 > 유치원 정보 관리(유치원 정보 설정, 담임교사편성, 학사일정 등록) 

   • 교육과정 > 담임교사 편성 관리, 학사일정관리

   • 방과후과정 > 기본정보관리, 학급정보관리, 운영기간관리

④ 학적 관리

   • 반편성관리                    • 기본학적관리

   • 출결관리                       • 미인정결석유아관리

   • 유아이동관리(https://buly.kr/Nh5iyl, https://buly.kr/3CLDQ2S, https://buly.kr/87yQst5)

   • 차년도 관리                    • 수료•졸업관리

⑤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 유치원 생활기록부관리        • 정정대장 관리

⑥ 개별화교육계획

   • 인적사항관리                 • 개별화교육계획관리

   • 개별화교육조회               • 전입생 개별화교육추가

   • 개별화교육계획전송관리

 ⑦ 유치원 정보공시

   • 유치원 정보관리              • 정보공시 관리

 ⑧ 보건

   • 유아 건강관리                • 감염병 환자 관리

 ⑨ 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기본사항설정              • 사용자 및 평가지 관리, 평가결과관리 

TIP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교무업무 내 표준화 서식 및 학적처리 사용 용어, 출결관리 등에 관한 내용 반영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3.3.1.)(교육부 고시 제2023-4호,2023.1.16.,일부개정)

 ∘ 나이스 사용자매뉴얼(경영지원, 교무학사, 생활기록부보존, 보건, 정보공시)

 ∘ 유아 나이스 누리집 가이드 및 동영상 탑재

 ∘ 유튜브 채널 유아나이스 활용 동영상 탑재 

https://www.uaneis.kr/ebook
https://www.youtube.com/watch?v=2RG6mqhZ6bQ
https://www.youtube.com/watch?v=rBP2yzHg-Ss
https://www.youtube.com/watch?v=NYlEb66Anb8
https://www.youtube.com/watch?v=7rpcPMy-hb4
https://www.youtube.com/watch?v=zPFKCnZBrXo
https://www.youtube.com/watch?v=fuk9lp3iwsg&amp;list=PLnTfnsxzBiLBIT2-IUYDoUzdo2yXivB3s&amp;index=12
https://www.youtube.com/watch?v=MLdCx-mjxew
https://buly.kr/Nh5iyl
https://buly.kr/3CLDQ2S
https://buly.kr/87yQst5
https://www.youtube.com/watch?v=a97_8d3x6yI
https://www.youtube.com/watch?v=hHaoCp_Oa2A&amp;list=PLnTfnsxzBiLBIT2-IUYDoUzdo2yXivB3s&amp;index=23
https://www.youtube.com/watch?v=OrbtjCoyoLs
https://www.youtube.com/watch?v=LvcUkHUcXKs
https://www.youtube.com/watch?v=fgILD188cVM
https://www.uaneis.kr/
https://www.youtube.com/@youareneis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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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연중 나이스 업무 일정 (예시) >

월 교무학사 주요 나이스 업무

3월

· 나이스 업무 권한 부여(부서장, 부서원 권한 부여)  

· 반별 유아관리 내용 입력

· 특수교육대상 유아 개별화교육대상자 등록 

· 특수교육대상 유아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입력 및 승인 요청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건강검진, 주소연계 행정정보연계시스템 동의 여부 확인하여 유아 

동의 설정

4월 · 신체검사 실시 후 입력 

5월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주소연계 확인 후 적용

7월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 나이스 신청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1학기 마무리 전 신체검사 여부 확인 및 누락된 유아 검사 실시

9월 · 특수교육대상 유아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입력 및 승인 요청 

10월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주소연계 확인 후 적용(5월과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동일주소 삭제)

11월 · 유아 사진 입력 확인 

12월

· (공립) 수료 · 졸업 처리 및 학적 반영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유아 발달상황 기록

1월 · 생활기록부 작성 내용 점검 

2월

· (사립) 수료 · 졸업 처리 및 학적반영 

· 교육과정 1년 출결 마감 및 승인 요청

· 다음학년도 정보, 학사일정, 담임배정 입력

· 다음학년도 유아 처음학교로 연계등록을 통한 입력 및 반배정

· 다음학년도 유아명단 확인

· 방과후 과정 1년 출결마감 및 승인(2월 말까지)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 유아 기본사항, 주소, 보건, 학적 등 확인

·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검증 통한 마감 및 승인 요청 

매월 

업무

· 매달 20일 영유아 건강검진 연계 확인

· 매달 출결마감 및 승인요청

· 학적 변동 유아 발생 시 입력 및 승인 요청(미인정 결석 유아 관

리)

·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등록 및 감염병 보고 제출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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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복무다

나

가사립유치원 교원/직원의 근무상황, 출장, 초과근무, 유연근무에 대한 신청/승인 관리

관련 

근거
  ∘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매뉴얼-사립유치원( 2024.1.)

주요 

내용

① 사립유치원 복무

  • 출퇴근관리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출퇴근관리                   

  • 개인근무상황관리(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결근, 연수 등 신청)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개인근무상황관리

   ※ 다른 재직자의 근무상황 대리신청 가능

  • 일일근무상황 조회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일일근무상황조회         

  • 개인초과근무관리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 개인출장신청관리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개인출장신청관리              

  • 개인유연근무관리

   - 기본메뉴 > 사립유치원복무 > 개인유연근무관리

  • 공휴일관리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공휴일관리

  • 학사일정관리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학사일정관리

  • 연간일정조회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연간일정조회

  • 기본근무시간설정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기본근무시간설정

  • 개인별근무시간설정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개인별근무시간관리

  • 연가기준관리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연가기준관리

  • 개인연가관리

  - 사립유치원복무 > 기준관리 > 개인연가관리

  • 기타

  - 특별휴가관리, 근무상황관리, 일일근무상황, 출퇴근현황, 초과근무관리 등

TIP  ∘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사립유치원 복무)

https://www.youtube.com/watch?v=KbOi9bV7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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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업무 개선 및 효율화
 

유치원 구성원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으로 교육활동 중심 유치원 운영체제 및 문화를 조성한다.

교육활동 중심 유치원 업무 체제 구축가

유치원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나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계획(학교업무담당관, 2023.12.)

주요 

내용

① 교육활동 중심의 유치원 조직 

  - 유치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분석 →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 → 

교육활동 중심조직 → 전 교직원 참여의 민주적ㆍ합리적 업무분장

② 교육활동 중심 유치원업무협의체 구성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규모, 학교급, 교직원 수, 학년 및 

부서 등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 업무분석 및 분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함 

③ 교무행정업무팀 조직 및 운영 

  - 교무행정지원팀 : 단위유치원 조직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 

  - 유치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로 구성 및 운영하되 유치원 여건에 맞게 재구성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유치원 업무 개선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각종 행사 교육과정으로 흡수·운영

  -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행사 및 대회 없애기

② 위임전결규정 및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③ 유치원 업무 개선 평가 및 환류

 - 유치원 전직원 협의를 통해 업무 분석 및 분담, 재구조화의 효과성 및 개선 사항도출

 -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 다음 해 유치원업무 개선 및 운영 계획에 반영

 - 교직원회, 유치원교육과정 평가회등 지속적 결과 환류

④ 교육정보시스템(EDS), 「e-DASAN현장지원」 활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220721,18298,20210720)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92&menuInit=13%2C6%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178&bbsMasterId=BBSMSTR_000000000028&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220721,18298,20210720)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1��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98704&chrClsCd=010202&nwYn=Y&vSct=%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D%95%99%EA%B5%90%EA%B3%B5%EB%AC%B8%EC%84%9C%20%EA%B0%90%EC%B6%95%EC%97%
https://edasan.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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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심 유치원 문화 조성 및 지원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계획(학교업무담당관, 2023.12.)

주요 

내용

① 유치원 비전 공유 및 교육목표 설계

  • 교육공동체가 함께 결정(기획·실행·평가)하고, 함께 책무성을 가지는 유치원 교육목표와 비전 공유

   - 유치원 단위로 ‘새 학년 준비 기간’, ‘전 직원 만나는 날’ 자율 구상

② 전시성 행사 축소 및 폐지, 획일적인 행사 개선 및 간소화

  • 각종 행사 준비 관련 행정업무 적극 감축 노력  •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 지양

③ 내부결재 및 협의록 간소화

  • 각종 협의록 작성 시 핵심 내용만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단순 전달 위주의 전체 교직원 회의 지양

  • 교직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회의 전에 안건을 제출하여 협의

   (학사일정, 교사연수, 학교행사, 생활교육 등)

  • 회의 후 교직원 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공유·메신저 등 활용하여 회의 결과 공유

④ 교육활동 중심의 「각종 주간」, 「〇〇의 날」 운영 방법 개선

  • 규정 등에 없는 주간(날)은 교육공동체 협의하에 조정 운영

  ※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 권장

⑤ 새 학년 준비・지원 강화

  • 방향: 유치원이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 구현

  • 운영 방안

   - 2월을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로 운영

   - 새 학년 준비 집중기간 동안 학교 대상 출장 지양

   - 새 학년(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적 시작을 위한 담임장학 실시

⑥ 유치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유치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유치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전년도 유치원평가 결과 분석 → 학교자율과제 선정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유치원 자율

장학 운영계획 수립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장학 운영 방안 모색

  ※ 유치원·교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기장학,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학교 안 전문적학

습공동체 포함), 유치원 자체 연수 등 유치원별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수업 성장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수업장학 활성화 방안 포함

   - 자율장학을 통한 수업 공개 및 나눔·성찰 활성화 방안을 자율장학 운영 계획에 포함

   - 형식적, 관행적 수업공개가 아닌 공유와 협력을 통한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수업장학으로 운영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220721,18298,20210720)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92&menuInit=13%2C6%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178&bbsMasterId=BBSMSTR_000000000028&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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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학비지원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학부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주요 

내용

① 지원 대상 및 금액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취학유예아 3년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저소득층

공립 100,000원/월 50,000원/월

사립 280,000원/월 70,000원/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지원

  ※ 5세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24‘신규) : 월 5만원 추가지원

②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

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③ 지원 기준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④ 지원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

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⑤ 청구

  • (공립)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월·6월·9월·12월) 

  • (사립)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 단, 시스템 선택 후 학년도 종료 시(2025년 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

⑥ 출결관리 및 정산

  • (공립) 유아 나이스 시스템 출결 상황 관리

  • (공립) 유아별 입학･학적변동 및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유아 나이스 시스템 통해 매 

분기 정산(6월·9월·12월·다음연도 2월)

  • (사립)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으로 출결 상황 관리 및 매 분기 정산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e-유치원 시스템‘상 출결 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서식 ∘ 유아학비 지원 관련 서식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4��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29��
https://www.law.go.kr/����/���Ʊ�������Ư��ȸ���
https://www.law.go.kr/����/���Ʊ�������Ư��ȸ���/(20191203,16675,20191203)/��4��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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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자원봉사 활용
 

마을 주민, 대학생, 퇴직자 등 학교 밖 인력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자원봉사 활용으로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 

관련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 

∘ 교육자원봉사 업무매뉴얼(2024.1.)

∘ 2024년도 공립유치원 교육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주요 

내용

  ① 교육자원봉사 의미

   • 마을과 교육현장의 연계를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② 교육자원봉사 활용 

  • 봉사목적 외 활용 금지

  • 교육과정 중 아침맞이 시간 책읽기, 방과후 과정 등에서 교육자원봉사 활동 가능

  • 교육과정 외 유치원 환경 관리, 유치원행사 지원 등 유치원에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

   - 활용절차 1 교육지원청 매칭

     ⇒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 활용 유치원 수요조사 → (유치원) 유치원에 필요한 교육자원 

봉사활동 내용 제출 → (교육지원청) 유치원 수요조사 결과와 봉사활동이 가능한 봉사자 매칭 

   - 활용절차 2 유치원장 위촉

     ⇒ (유치원 자체 위촉) 교육자원봉사 공고 → 위촉  → 봉사자 활용

  ③ 봉사자 실비 지급 

  • 무급 원칙이며 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일 3시간 이상 활동 시 15,000원 이내 실비

(식비·교통비 등)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도서벽지, 봉사시간대(이른 새벽, 늦은 저녁)등의 활동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노무의 대가로 지급하여서는 안 됨

유의
사항 
(TIP)

∘  활동시간: 1인당 주 15시간 미만  ※ 무급 봉사자는 제한 없음 

∘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 자원봉사자로 안내 후 활용

  ※ 반드시 봉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근로계약서, 봉사활동 협약서 작성 금지)

    ☞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금지

    ☞ 활용기관(유치원)장이 임의적으로 근무시간(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금지

    ☞ 활용기관(유치원)장의 구체적 업무 지시·명령 금지(상호 협의하여 결정)

서식 ∘ 유치원 교육자원봉사자 관련 서식

https://www.law.go.kr/����/�ڿ�����Ȱ���⺻��
https://www.law.go.kr/����/�ڿ�����Ȱ���⺻�������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50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98&menuInit=13,1,1,0,0&bbsId=103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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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6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경기도교육훈령)

 ∘ 교육공무원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업무 개요  ∘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유치원평가 등 연구 업무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자율장학  자율장학 계획, 운영, 평가

 2.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

 3.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매뉴얼

참고자료

 ∘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기본계획

 ∘ 2024 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2024 유치원평가 기본계획

 ∘ 2024 유치원평가 안내서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Ģ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nico4213&target=ordin&MST=1634923&type=HTML&mobileYn=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ǿ��������ѱ���
http://���� ���� ������ ���� ���� �����Ģ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1,0,0&bbsId=104056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3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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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장학
 

교원의 자발성과 동료성을 기반으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장학의 관점을 전환

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장학을 실천한다.

자율장학 운영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장학지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장학지도)

∘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① 자율장학 계획

  • 전년도 자율장학 운영 결과 분석 및 기반 마련

  • 유치원 교육 방향, 지향점, 교육 철학, 전략 등 비전 공유

  • 자율장학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유치원 교육과정 연간 운영계획, 유치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계획, 유치원 평가 

계획과 통합, 연계

② 자율장학 운영

  • 유치원 내 학습공동체 운영을 바탕으로 자기장학, 동료장학 중심으로 운영  

   - 수업 연구, 수업 나눔 중심 학습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중심 학습조직화를 통한 자율장학 체제 구축

   - 자발성, 동료성에 기초한 공동연구 ․ 공동실천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평가 내용 분석과 활용을 통하여 내실 있는 자율장학 운영

   - 원내 자율장학과 유치원평가를 연계하여 환류 및 개선방안 모색

③ 자율장학 평가

  • 자율장학 결과 평가 협의회

   - 차년도 자율장학 계획에 반영

④ 지구별 자율장학 활성화

  • 유치원(학교) 간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로 유치원 문화개선과 유치원 역량 강화

   - 원장(교장) 지구장학협의회, 원감(교감) 지구장학협의회, 교사 장학 네트워크 등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8��
https://www.law.go.kr/����/���Ʊ����������/(20240220,34229,20240220)/��19��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634923&gubun=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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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

∘  수요자 요구에 기초하여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실천 분위기 조성

 - 교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연구와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과정 대강화, 교육과정 중심 학사운영,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실천)

 - 권한위임 확대, 교무조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의 시스템 구축

서식
및

예시

∘ 2024 자율장학 운영 계획

∘ 2024 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원내 자율장학 계획(예시)

∘ 유치원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계획(예시)

∘ 유치원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계획(예시)

∘ 동료장학을 위한 수업나눔 계획(예시)

∘ 수업 나눔 관련 양식(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6&menuInit=13,1,2,0,0&bbsId=10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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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원들이 동료성에 기반하여 교사 상호 간 비전을 공유하고 유아의 학습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수업)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가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6장(연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조의2~3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주요 

내용

① 전문적 학습공동체 목적

  • 동료성 기반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유치원의 학습조직화 및  자율역량 강화

  •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전문성 신장 및 동반성장

  • 교육과정, 유치원 문화, 현안문제 중심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유치원 자치 실천

  • 사회변화를 고려한 유치원 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과 유치원 단위 교육 의제 발굴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 방침

  •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습공동체 운영

  •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행학습 과제 선정

  • 공동연구, 공동실천, 실행학습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 유치원 조직의 학습조직화, 유치원업무정상화,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연수 공간 확보 등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 노력

  •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한 개방과 협력으로 유치원 간 동반성장

③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체계

https://www.law.go.kr/����/������������/(20231012,19341,20230411)/��6��
https://www.law.go.kr/����/�������ǿ��������ѱ���/(20210105,31359,20210105)/��8����2
https://www.law.go.kr/����/�������ǿ��������ѱ��������Ģ/(20220427,00265,2022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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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적 학습공동체 추진 일정 

시기 추진 내용

2~3월

 ·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연수 운영 승인 알림

8~9월  · 하반기 추가 과정 신청

3월~12월  ·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

11~12월  · 연수 결과 보고서 및 이수 대상자 명단 제출

1월  · 이수자 명단 알림, 나이스 등재

 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 안 학습공동체

   -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해 학교 자율장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

   -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등 공동연구 ․ 공동실천

   - 대상: 소속 교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학교 밖) 어울림학습공동체

   - 유치원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아 ․ 놀이 중심 교육의 유아교육 본질을 회복

     하고자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중심의 실질적 협력 실현

   - 대상: 지역 내 유치원 간 연합, 희망하는 교사 간 연합 등 자유롭게 구성 운영

  • (학교 밖) 저경력교원 안전 울타리

   - 3년 이하 유치원 저경력 교원의 교직 생활 적응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유아 생활지도, 학부모 대응 등)에 대한 현장 적응 

     및 정서 지원

   - 대상: 3년 이하 유치원 교원

   - 지역별 중심교원(경력교사, 원감 등)을 공동체 운영 교사로 하여 공동체 구성 ․ 운영

서식
및

예시

∘ 2024 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계획서 (예시)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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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는 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유치원 교육을 진단하고 계획 · 실행 · 공유 및 

공개의 환류 과정을 통해 유치원 자치를 실현하고 자율적 책무성을 강화한다.

유치원평가 내실화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주요 

내용

① 유치원평가 추진내용

  • 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 주기: 매학년도 

  • 평가영역: 4개 평가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평가항목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 평가영역 유지, 평가지표는 유치원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가능,  평가항목은 조정⋅보완 

활용 가능

   - 평가영역 Ⅲ 건강⋅안전과 Ⅳ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4-1 자율과제는 평가 항목 유지

  • 평가주체: 교육공동체

  • 평가방법: 유치원 자체 평가

  • 평가활용: 교육공동체 평가 결과 공유(워크숍, 간담회, 어울림학습공동체 등)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유치원교육계획 및 유치원평가 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결과 보고서는 교육청 보고, 유치원 홈페이지 및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 탑재

② 유치원평가 단계별 절차

계획 실행 공유 및 공개 환류

•유치원평가 결과 및 
교육목표 분석

•유치원평가 계획 수립

•유치원평가위원회 구성

•유치원평가 영역 및 
지표(항목) 설정

1월~3월

• 교육공동체 연수

•유치원평가 시행

 (상시·과정 평가)

•컨설팅 신청 및 지원

•유치원평가 중간 분석

•협의체를 통한 유연한 
계획 수정

• 구성원 참여 평가

3월~11월

• 유치원평가 지표별 
결과 공유

 -교육과정 워크숍, 
대토론회, 학교 안 전
문적(어울림)학습공
동체 등

•유치원평가 보고서 작성 

•유치원평가 결과 공개

 -홈페이지, 정보공시

12월 ~ 차년도 1월
(정보공시 차년도 4월)

•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 구성원 참여 확대 
방안 수립

•담임장학 연계 지원

차년도 1월~2월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19��
https://www.law.go.kr/����/���Ʊ����������/(20220809,32868,2022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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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유치원평가 방법

 - 유치원 여건에 맞춰 자율 결정

 -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방식 활용

 - 유치원평가 지표와 항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식 결정

 - 각종 교육통계자료 및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 활용 가능

 -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활용 가능

∘ 유치원평가 컨설팅 지원

 - 평가 컨설팅 희망유치원,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 평가 컨설팅 신청 유치원과 컨설팅단 매칭을 통해 유치원 중심 맞춤형 평가 지원

서식
및

예시

∘ 2024 유치원평가 기본계획

∘ 2024 유치원평가 안내서

 - 유치원평가 관련 기안문(예시)

 - 유치원평가 실시 계획(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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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7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업무 개요  ∘ 방과후 과정 운영 시 필요한 인력 및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과 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기초조사

 방과후 과정 추진 내용

 방과후 과정 평가 및 환류

 2.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프로그램 기초 조사

 특성화프로그램 공고 및 심사

 특성화프로그램 심의(자문)

 특성화프로그램 선정·계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특성화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3.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기초조사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추진 내용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평가 및 환류

 4. 나이스(NEIS) 방과후 과정

나이스교무학사- 방과후 과정

방과후 과정 현황관리

방과후 과정 출결처리

참고자료

 ∘ 202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매뉴얼

 ∘ 유치원 급식 업무매뉴얼1, 2(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2021.12.)

 ∘ 2024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안내

 ∘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교무업무)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dt=20201211#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dt=20201211#undefined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507&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43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menuInit=13,1,1,0,0&bbsId=102036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43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menuInit=13,1,1,0,0&bbsId=10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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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 과정 운영
 

놀이와 배움이 있는 돌봄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하여 유아의 행복감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 및 육아 문제를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① 방과후 과정 기초조사

  •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 신청 

  • 방과후 과정 운영 기초 조사

   - 유치원 및 지역여건 실태 분석 

   - 전년도 학부모만족도 조사 분석

   - 해당연도 학부모 의견 수렴 분석(운영시간, 특성화프로그램, 간식 등)

② 방과후 과정 추진 내용 

  • 운영기간 및 시간

   - 기간: 연중 230일 이상 권장

   - 시간: 교육과정 이후 19시까지 운영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근로조건이 변경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이 배치된 유치원은 

   최소보장시간 19시까지 확보

  • 참여대상: 희망하는 유아

  • 방과후 과정 유아수: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를 기준으로 운영

구분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3세 4세 5세 3~4세 4~5세 만3~5세
최대 14~18 20~22 24~26 14~16 20~22 18~20

[근거: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학교설립과-7379(2023.10.17.)]

  •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관리

   -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특성화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

   -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업체 선정, 외부 강사 위탁 계약 

   - 방과후 과정 운영비 내역 및 수익자부담금 관련 사항(징수 및 환불 규정) 계획

   -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간식 업체 선정 및 수요조사

   -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놀이와 배움이 있는 돌봄 중심 운영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재 활용 위주의 방과후 과정 운영은 지양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3��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7��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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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서류 비치(방과후 과정 운영 일지, 등·하원 기록 확인 서류 등)

  • 시설 및 설비 기준

   - 유아가 편안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 및 실외놀이 시설 확보

   - 경기도유치원 교구 설비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3-524호) 참고

   - 유치원 신·증설 및 시설 개·보수 시 방과후 과정 시설 개선과 전용 교실 확보 노력

  • 건강·영양·위생·안전 관리

   - 방과후 과정 계획 시 건강·영양·위생·안전관리 계획 포함

   - 매일 유아 출결 및 등·하원 상황 파악, 결석이나 건강 이상 발견 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림

   -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 급·간식 지도 ·감독 철저(보존식 채취 및 보관 철저)

   - 학기 초 가정과 협력하여 특이체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 마련

   - 보안 시설 설치: CCTV, 비디오폰, 보안등, 무인경비 시스템, 비상벨 등

   - 안전망 구축: 관할 지구대 등 방법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체 구축

   -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학부모 미동반 귀가 시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 등 실시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요건 상시 점검·확인 철저

③ 방과후 과정 평가 및 환류

   - 방과후 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및 차년도 반영

   - 방과후 과정 수익자부담금 정산(징수와 환불) 안내 및 홈페이지 탑재

TIP

∘ 보존식 운영 및 관리 방안: 보존식 전용냉장고에 보관 및 관리(영하 18℃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

∘ 안전한 급·간식 지도 관리: 개인위생 관리 철저, 각종 알레르기 증상 및 특이체질 유아 관

리 철저

∘ 방과후 과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서식
및

예시

∘ 방과후 과정 관련 운영 서식 

∘ 202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매뉴얼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507&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8,1,1,0,0&bbsId=104069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


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2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유아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굴하여 계발시켜주며,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여가 

선용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① 특성화프로그램 기초 조사 

  • 실태분석

   - 전년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

   - 학부모 대상 특성화프로그램 수요 조사

② 특성화프로그램 공고 및 심사

  •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 모집 공고

   -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 공고(등록일, 토·일, 휴일 제외)

   - 유치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고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심사 결과 보고

③ 특성화프로그램 심의(자문)

   • 특성화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특성화프로그램 편성 계획(프로그램, 운영횟수 등)

   - 수익자부담금 산출 내역(강사료 산정 적정성 포함)

    ※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자문) 가능

④ 특성화프로그램 선정·계약 체결

   • 업체 및 개인위탁 강사 선정·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전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후 계약서 작성

   - 업체 선정 시 강사와 프로그램의 질 확인 및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정하여 운영

    ※ 특성화 강사는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되,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이 인정된 자로서

       유치원장과 계약, 계약서는 업체(강사)와 유치원 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

    ※ 강사료는 1회 수업 시 유아 1인당 단가로 계산하며 횟수나 유아 수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3��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9����4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7��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21��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23��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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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산재보험 적용

  - 근거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산재보험 적용안내(유아교육과-24435(2023.12.16.))

⑤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활용

• 학부모 신청(동의)서 확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특성화비 예·결산 내역 학부모 

공지 등 철저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대상 안전 연수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매학기 2시간 이상 학교안전교육 이수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연수 가능한 교육자료 활용

⑥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 (운영기준) 유아 당 1일 1시간 1개 활동 이내에서 운영 준수   

  ※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가능

   • (운영시간) 유아 개별 신청에 의해 교육과정 이후 운영 가능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 미참여 유아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가능

   • 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배부

   • 수익자부담금 징수 및 강사료 지출

   • 강사 관리(강사 관리대장, 근무상황부 등) 

⑦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평가·환류

  • 방과후 과정 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 

TIP

∘ 특성화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 교육계획에 반영

 (운영시간, 운영장소, 참여대상, 인력배치, 소요비용, 안전관리 등 포함)

∘ 특성화프로그램 미참여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담당교사 지정 및 교실 확보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나친 학습중심 활동 지양 원칙하에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

서식
및

예시

∘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서식

∘ 202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매뉴얼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507&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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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행복감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 및 육아 문제를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①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기초조사

  • 방과후 과정 운영 형태  

   - 자체운영/협력운영: 학부모 수요 조사 및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 형태 결정

   - 방학 중 자체 운영 또는 협력운영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협력운영 시)

   - 학급편성, 참여 유치원별 업무 분담, 특성화프로그램 내용, 급·간식 방법 등

②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추진 내용  

  •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안) 수립 및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운영 기간 및 시간 

   - 급·간식 운영 방법(위탁급식, 직영급식, 혼합급식, 간식 업무 등) 

     ※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특성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비 예산 수립(운영비, 유아학비, 수익자 경비 등)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학급 수, 운영 기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수익자부담금 관련 사항(징수 및 환불 규정)

     ※ 초등학교 돌봄 급·간식 업체 공동이용 가능 

     ※ 특성화프로그램 방학 중 연계 가능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인력 운영 채용 및 관리

   - 유치원 실정에 맞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방과후전담사, 외부채용 운영인력, 유치원 교사 등)

   - 근로장학생, 실버 인력, 자원봉사자 등 인력 매칭 및 지원 계획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관리

   - 수업 및 돌봄 운영, 예산 관리, 인력 관리, 안전 확보, 학부모 소통, 급식 및 간식 등

   • 유치원 안전관리

③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 수익자부담금 및 유아학비 정산 안내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3��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9����4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7��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21��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23��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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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학부모 수요 미반영’,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 미운영’ 등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방학 중 근무 방과후전담사 등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배치 유치원 

자체운영

∘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시 8시간 근무에 따른 출 · 퇴근 시간 보장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유치원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지 않음

∘ 병설유치원 간 협력운영 운영 시 중심유치원 연도별 교대 지정 권장, 협력유치원과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중심유치원의 부담을 줄이고 협력유치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 충실 이행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희망하는 유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치원 교사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의 유아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도수당 지급 가능〔근거: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19857(2012.7.7.) 경기 교총 합의 사항〕

∘ 방과후전담사 근무조건(방학 중 비근무) 등으로 외부 인력 채용 필요 시 인력관리운영 

심의회 심의 후 채용 가능(도교육청에서 일괄 심의 후 별도 안내)

서식
및

예시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관련 운영 서식

∘ 202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매뉴얼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507&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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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이스(NEIS) 방과후 과정

     

나이스(NEIS) 방과후 과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주요 

내용

 

① 학기 초 업무 

  • 방과후 과정 현황관리(기본정보 설정 및 담당 편성)

  ㉮ 운영정보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기본정보관리]-운영정보입력

  ㉯ 학급정보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기본정보관리]-상세정보/학급구분

별정보/담당 입력

  ㉰ 운영기간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기본정보관리]-방과후 과정 운영기간 

입력

  • 방과후 과정 유아관리(방과후 과정 대상자 관리 및 반편성)

  ㉮ 유아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상자/반편성 관리]-신청여부 관리

  ㉯ 개별반 편성: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상자/반편성 관리]-편성학급 선택

  ㉰ 일괄반편성(학기초), 반편성결과조회: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상자/반

편성 관리]

② 학기 중 업무  

  • 학적변동에 따른 신청/미신청유아 관리-[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상자/반

편성 관리]

  • 방과후 과정 출결처리

   ㉮ 출결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출결관리]]-범례선택 및 입력,저장

  ※ 학기중에는 [결석신청관리]에서 출석인정 및 질병걸석 승인완료 건이 [방과후 과정]-[[방과후]

출결관리]]에 자동 반영됨. 

   ㉯ 출석부출력: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출결관리]]-[[방과후]출석부출력]

  • 방과후 과정 대체근무관리

   ㉮ 방과후 과정 대체근무등록: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체근무관리]-입력

   ㉯ 방과후 과정 대체근무조회: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체근무관리]-조회

③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참여관리

  • 방학 중 학비인정

   ㉮ 방학중 학비인정관리: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출결관리]]-[[방과후]방

학중학비인정관리]-상세내역 입력 및 승인요청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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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방과후 출결관리

   ㉮ 방학중 미등원 유아 설정: [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대상자/반편성관

리]-[유아관리]-방학중 미등원 유아 설정 및 저장

   ㉯ 방학중 방과후 과정 출결관리:[교무학사]-[방과후 과정]-[[방과후]출결관리]]-범례

선택 및 입력 저장

※ 방학중 교육과정비 인정[□]과 방학중 방학중 방과후 과정비 인정[△] 범례는 학사일정 

상 교육과정 방학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범례는 방과후 과정이 참여[:]인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음

※ 주말 직전, 직후 평일이 방학 중 교육과정비 인정[□]과 방학 중 방과후 과정비 인정

[△]으로 입력된 경우 주말은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 모두 인정[○] 범례로 자동 

입력됨

 - 기타 주말 직전, 직후 평일 방과후 과정비 범례에 따는 주말 방과후 과정비 인정 범례 

자동입력 내용은 관련 공문 참고

도움
자료 
및

링크

∘ 지능형 나이스 주소  https://goe.neis.go.kr/jsp/main.jsp 

 ∘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교무업무-교무학사-유치원-방과후 과정)

 ∘ 지능형 나이스 업무처리 도움 동영상(유튜브 채널- 유아나이스)

   - 방과후 과정 업무전반  https://buly.kr/8It1hNZ 

   - 방과후 과정 현황관리  https://buly.kr/1xvkO1K 

   - 방과후 과정 출결처리 이론  https://buly.kr/1xvkO1j 

   - 방과후 과정 출결처리 시연  https://buly.kr/CWrDEyr 

https://goe.neis.go.kr/jsp/main.jsp
https://buly.kr/8It1hNZ
https://buly.kr/1xvkO1K
https://buly.kr/1xvkO1j
https://buly.kr/CWrDE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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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8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업무 개요
 ∘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업무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교원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교원역량개발과, 2023)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학부모)(교육부, 2020)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_해설서(교육부, 20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149&lsId=002566&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30927&vSct=%EA%B5%90%EC%9B%90%EC%9D%98%20%EC%A7%80%EC%9C%84%20%ED%96%A5%EC%83%81%20%EB%B0%8F%20%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5613&lsId=002566&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10101&vSct=%EA%B5%90%EC%9B%90%EC%9D%98%20%EC%A7%80%EC%9C%84%20%ED%96%A5%EC%83%81%20%EB%B0%8F%20%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0934&vSct=%EA%B5%90%EC%9C%A1%ED%99%9C%EB%8F%99%20%EC%B9%A8%ED%95%B4%20%ED%96%89%EC%9C%84%20%EB%B0%8F%20%EC%A1%B0%EC%B9%98%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862771&chrClsCd=010202&vSct=%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A%B5%90%EC%9B%90%EC%9D%98%20%EA%B5%90%EA%B6%8C%EA%B3%BC%20%EA%B5%90%EC%9C%A1%E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C%A0%EC%B9%98%EC%9B%90%20%EA%B5%90%EC%9B%90%EC%9D%98%20%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A%B3%A0%EC%8B%9C#liBgcolor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4&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92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menuInit=13,1,2,0,0&bbsId=1031323
https://more.goe.go.kr/eapc/subList/20000000409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view.do?mId=70&brdIdx=14


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1 교원 교육활동 보호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내용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

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유치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및 모욕   • 손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   

  •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 업무방해(사립학교)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촬영물 등 무단 배포 행위

  • 그 밖에 유치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https://www.law.go.kr/����/�������������ױ���Ȱ����ȣ������Ư����/(20230927,19735,20230927)/��15��
https://www.law.go.kr/����/�������������ױ���Ȱ����ȣ������Ư���������/(20210101,31349,20201231)/��2����3
https://www.law.go.kr/������Ģ/����Ȱ��ħ����������ġ���ؿ����Ѱ��/(2023-12,20230323)/��2��
https://www.law.go.kr/����/�����¹�����ó�������Ư�ʹ�/(20220701,18465,20210924)/��2��
https://www.law.go.kr/����/������Ÿ��̿�������������ȣ����ѹ���/(20221211,18871,20220610)/��44����7
https://www.law.go.kr/����/����/(20211209,17571,20201208)/��136��
https://www.law.go.kr/����/����/(20211209,17571,20201208)/��314��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3��
https://www.law.go.kr/����/�����¹�����ó�������Ư�ʹ�/(20220701,18465,20210924)/��2��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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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나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초기 대응

  • 응급 상황인 경우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119, 112) 

  • 원장 및 원감에게 상황 보고

  • 유치원 현장의 안정화 조치

  • 관련 피해 교원의 안정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 관련 유아의 안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② 사안 조사 및 발생 보고

  • 관련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 

   - 업무담당 교사는 교권보호책임관에게 보고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장에 작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 접수 시간(48시간) 이내 에듀파인으로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및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요청

  • 피해교원의 분쟁 조정 의사 유무 확인 및 관련 당사자 의사 확인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준비

③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및 심의

  • 당사자 분쟁조정 동의 시 분쟁조정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가 연계하여 분쟁조정

   - 분쟁조정 성립 시: 합의서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 분쟁조정 불성립 시: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재조정 신청

  • 유치원교원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 침해행위자 조치 심의 및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의결         - 유치원장 처분 및 불복절차 안내(조치 결과 통지서 발송)

④ 결과 보고 및 사후 처리 

  •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 보호조치 이행

  • 유치원 자체 재발방지 방안 마련

TIP
∘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 활용(경기북부, 경기남동, 경기남서)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각종 자료 참고

https://www.law.go.kr/����/�������������ױ���Ȱ����ȣ������Ư����/(20210924,17952,20210323)/��15��
https://www.law.go.kr/����/�������������ױ���Ȱ����ȣ������Ư���������/(20210101,31349,20201231)/��2����3
https://www.law.go.kr/������Ģ/����Ȱ��ħ����������ġ���ؿ����Ѱ��/(2021-26,20211001)/��2��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862771&chrClsCd=010202&nwYn=Y&vSct=%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A%B5%90%EC%9B%90%EC%9D%98%20%EA%B5%90%EA%B6%8C%EA%B3%BC%20%EA%B5%90%EC%
https://more.goe.go.kr/eapc/subList/20000000409
https://more.goe.go.kr/eapc/subList/20000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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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다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주요 

내용

①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 정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장: 위원 중 선출 

  • 위원의 자격(해당 유치원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초과 불가)

   - 유아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학부모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유치원이 소재 지역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 경찰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②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 회의 소집 사유

   -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척 등 사유(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 의결정족수에 불포함)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기피: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 회피: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③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주요 기능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조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유의
사항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기한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 단, 유치원장은 7일 이내 개최 연기 가능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다만 유치원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설치할 것을 권고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위원 구성시 
   유치원의 교원 또는 학부모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고려. 

https://www.law.go.kr/����/�������������ױ���Ȱ����ȣ������Ư����/(20230927,19735,20230927)/��19��
https://www.law.go.kr/����/�������������ױ���Ȱ����ȣ������Ư���������/(20210101,31349,20201231)/��15��
https://www.law.go.kr/����/�������������ױ���Ȱ����ȣ������Ư���������/(20210101,31349,2020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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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TIP

∘ 교육활동 보호 업무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본조신설 2023.9.27.)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 ․ 중

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

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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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육9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학교보건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결핵예방법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업무 개요    ∘ 미세먼지, 유아 건강검진, 성 교육, 감염병 예방 등 단위유치원의 유아 건강에 관한 업무지원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2. 유아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리 및 기록, 요양호 유아 관리

 3. 성교육  성교육 내실화 운영, 유아 성 행동문제 대응관리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5. 결핵 예방 및 관리  결핵 예방 및 관리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참고자료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1)

 ∘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2020.11)

 ∘ 2023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계획(유아교육과)

 ∘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교육부 2015)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교재(여성가족부 2020)

 ∘ 유치원 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침(교육부 2020)  

 ∘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가이드(경기도교육청 2019)

 ∘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유치원, 학교용)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װ���������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0%EC%97%BC%EB%B3%91+%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0%EC%97%BC%EB%B3%91+%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undefined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0%90%EC%97%BC%EB%B3%91%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liBgcolor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737&efYd=20231214&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95025&gubun=KLAW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28495&gubun=KLAW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11199&gubun=KLAW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4183&gubun=KLAW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6611&gubun=KLAW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79451&gubun=KLAW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2&menuInit=13,1,1,0,0&bbsId=101649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830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https://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bbsId=30627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78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246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C&s=moe&m=0301&opType=N&boardSeq=74382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bbsId=100118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66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2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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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행동요령 및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계기교육을 통해서 건강취약계층 

유아를 비롯한 유치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한다.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주요 

내용

① 개념 및 위해성

  •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뜻함

  •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② 기상특보 발효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제를 시행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예측된 경우 

 •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

(PM2.5)가 50㎍/㎥ 초과 예상

 •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 미세먼지 경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

https://www.law.go.kr/����/�б����ǹ�/(20220629,18640,20211228)/��5��
https://www.law.go.kr/����/���ȯ�溸����/(20240217,19660,20230816)/��17��
https://www.law.go.kr/����/�̼����������װ���������Ư����/(20240123,20117,20240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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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③ 미세먼지 대응

 • (1단계) 사전 대응·대비

  - 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유아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홍보

  - 유아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유아 현황 파악

   ∘ 보건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상비약(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 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유아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안내

   ∘ 마스크 착용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질환자: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천식: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 시 행동 요령 숙지

           하고,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사용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 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리스트 작성·보관

   ∘ 학기 초에 통학차량의 노후 경유 차량 조회를 실시 : 통합버스 임대 시 관련 차량 교체 요구, 

보유한 노후 통합버스는 교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공기정화장치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및 사용기준 숙지

   ∘ 공기정화장치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청소 등

   ∘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세부 사용기준 숙지(외기 공기질 수준에 따라 가동)

  •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실외수업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실내수업 등)

 •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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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할 경우,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 절

차를 사전점검

 - 유치원 바깥놀이 등 자제

 - 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바깥놀이동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 가급적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이 아닌 방향의 창문으로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을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 함께 결정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 상황: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수업 및 학교 운영 결정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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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운영조정을 적극 검토

  ∘ 경보 조치 결과 보고(7일 이내→교육지원청)

 - 유아 건강관리 조치

  ∘ 외출 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

    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유치원 내 시설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상황: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발령 해제 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 경보 발령 해제 시

  ∘ 주의보 전환 시: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및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 보고(발령 7일 이내)

• (7단계) 조치 결과 등 보고

 - 유치원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발령 7일 이내에 보고

 - 보고내용

  ∘ 유치원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

  ∘ 조치 결과: 경보 발령 현황 및 조치 결과 등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실적 종합보고

    ※ 임시휴업의 경우, 관할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 해제
발령해제

및 결과보고

유치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미세먼지 

농도 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해제상황 

수시 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발령다음날까지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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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예시

∘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4편 재난안전 6. 미세먼지)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1)

∘ 미세먼지 관련 서식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가정통신문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단계별 대응 요령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5,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2&menuInit=13,1,1,0,0&bbsId=101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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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건강관리
 

유치원장은 해당 기관 유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

문제 및 질병이 발견된 유아에 대해 교육,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건강검진 관리 및 기록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35조(과태료)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240호)

주요 

내용

① 건강검진 실시 의무

  • 유치원은 해당 기관 유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실시 의무 철저 및 미실시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부과 내용 숙지

②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 입학 시기에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연계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에 직접 제출

  • 개학 ․ 입학 등 특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여 별도의 

비용 부담 및 학부모 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

   - 생후 14일부터 만6세(71개월)까지 영유아는 성장단계별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

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지 않음 

   - 18개월과 4차, 5차, 6차, 7차(총4회)는 치과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③ 결과 기록 관리

  •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하여 결과 보관

  • 당해 연도 만5세의 경우 조기에 8차 검진 완료 시, 생활기록부에 8차 검진 결과로 기재

  • 자료보관 의무기간 없음

TIP

∘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유의사항

 - 1~8차까지 있으며 해당 차수별로 개월 수가 다르므로 유아별 검진기간 확인 필요

 - 생활기록부 기록 시 학년도가 아닌 년도 기준으로 검진 결과 입력해야 하므로 유아별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7��
https://www.law.go.kr/����/���Ʊ����������Ģ/(20230101,00290,20221201)/��2����6
http://law.go.kr/lsInfoP.do?lsiSeq=233551&efYd=20210630&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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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간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예정 시기 조회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  분야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정보 

건강in →  영유아건강검진안내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출생년월일 달력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등 알아보기

 ② 유선(1577-1000)으로 확인 (생년월일 필요) 

서식
및

예시
∘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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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호 학생 관리나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 강화

  • 목적: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

  • 유치원은 학기 초 실태조사를 통해 소아당뇨 · 희귀질환 유아 현황 파악

  • 유치원 생활 적응 및 응급조치 등 지원을 위한 ‘당뇨병 및 희귀질환 유아 지원계획’ 수립

   - 해당 유아가 있을 시 지원계획 수립,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통합 계획 수립 가능

  • 보건실 및 별도 장소 등을 이용한 투약(보관), 상담 등 요청 시 필요한 방안 마련 지원

  • 유아 및 교육공동체 대상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② 유아 눈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목적: 눈건강 교육을 통해 유아의 눈에 대한 이해와 눈 건강 향상 도모

  • 내용: 눈의 구조,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 교육과정 내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운영 시 눈건강 교육 포함 계획․
운영 및 안전하게 생활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 시 교육통합 실시

  • 지역사회 내 눈건강 관련 전문 기관과 협력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적극 활용

  • 유아 건강검진(시력검진) 등을 통해 유아 눈건강 실태 파악 및 눈건강 교육에 활용

③ 유아 불균형 체형 예방 건강관리 

  • 목적: 유아의 균형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 해소(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관련 교육 강화 및 유아 성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 불균평 체형 등 건강문제 유아의 조기 발견 및 가정 연계 교정·치료

  •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TIP

∘ 학년초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건강 이상 유아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유아가 있을 시 지원 

계획 수립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통합 계획 수립 가능

서식
및

예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초중고 학생용)

https://www.law.go.kr/��ġ����/������û�索���л���������/(6981,20210520)
https://www.law.go.kr/��ġ����/������û�����ȯ�л���������/(7162,20211006)
https://www.law.go.kr/��ġ����/������û�л����ǰ���������������/(7056,20210714)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ED%95%99%EC%83%9D%EB%B6%88%EA%B7%A0%ED%98%95%EC%B2%B4%ED%98%95%EA%B4%80%EB%A6%AC%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7206,20211102)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2&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menuInit=13,1,1,0,0&bbsId=98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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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교육

 

유아 발달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는다.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 대응 체계를 갖추어 성 행동문제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대응력을 기른다.

성교육 내실화 운영가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주요 

내용

① 성교육 계획 ․ 운영

  • 유치원 성교육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여 유치원 교육계획에 반영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인간발달, 인간관계, 성 건강, 사회와 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시 성교육 시간 20시간 이상 확보하여 성교육 계획 수립 추진

  • 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운영, 전체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운영

   -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 콘텐츠 활용

   - 교직원 학기별 1시간 이상 전달 연수, 학부모 연수 시 성교육 예방 교육 편성 권장

②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응 관리 강화 

  • 목적: 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및 신속 대응 철저

  • 내용: 유아 성 행동 이해도․ 대응력 제고를 통한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추진

구분 세부내용

유아 성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
 • 유아 성 행동 수준 진단을 위한 연수 실시

 • 유아 성 행동문제 대응 관리 역량 제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유치원 성교육 운영

 • 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운영

 • 유치원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정비

 •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치원 성교육 내실 운영

유아 성인지 ․ 성교육 콘텐츠 지원 강화
 • 유아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3종)

 •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6종)

https://www.law.go.kr/����/�б����ǹ�/(20220629,18640,20211228)/��9��
http://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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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성폭력예방교육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 성교육 자료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교육자료실 > 검색)

  ① 유아 교사용 성인지 교육자료(3종)

    - 교사용 교재: 성인지교육, 유아 성 행동이해 및 성 행동문제에 대한 대처, 상담기관 안내,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양육자 대응지침, 유아용 교재 활용 교육 시 교사가 알아야 할 점

    - 유아용 교재: 경계존중교육, 신체안전교육, 관계와 접촉교육 내용

    - 유아용 교구재: 유아용 교재 활용에 필요한 교구

 ②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6종)

    - 유아용 자료: 우리 모두에게 비눗방을이 있다구요?(e북), 우리 모두에게 비눗방울이 

있다구요(1편, 2편) 어린이를 위한 '동의', 나쁜 비밀이 있어요

    - 교사 및 학부모용 자료: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구분(주관) 보고 내용 보고 시기 관련 사이트

학교안전교육

(교육부)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학기별 1회

(8월 31일, 

12월 31일)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www.schoolsafe.kr)

성폭력 예방

교육

(여성가족부)

유아 및 교직원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 결과

년1회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hp.mogef.go.kr)

서식
및

예시

∘ 2024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계획

∘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교육부 2015)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2020.12. 여성가족부)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pageIndex=1&eduCtgry=00%7C00%7C00%7C00%7C00%7C00&eduTrget=01%7C00%7C00%7C00%7C00%7C00&docTy=00%7C00%7C00%7C00%7C00%7C00%7C00&viewText=1&pageview=10&orderSort=1&bariFrees=00%7C00%7C00&fgggSts=00%7C00%7C00&conType=1&eduTrgets=01&searchCondition=00&searchKeyword=&searchKeywordT=&view=10&conId=736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Sub.do?menuNo=81063000&pageIndex=1&eduCtgry=01%7C00%7C00%7C00%7C00%7C00&eduTrget=01%7C00%7C00%7C00%7C00%7C00&docTy=01%7C00%7C00%7C00%7C00%7C00%7C00&viewText=1&pageview=10&orderSort=1&bariFrees=00%7C00%7C00&fgggSts=00%7C00%7C00&conType=1&eduTrgets=01&eduCtgrys=01&docTys=01&searchCondition=00&searchKeyword=&searchKeywordT=&view=10
http://www.schoolsafe.kr
http://shp.mogef.go.kr
https://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bbsId=30627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837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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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나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주요 

내용

① 유아 성 행동문제 대응 관리

  • 목적: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유치원, 교육청의 대응 역량 제고 및 체계적 지원 강화

  • (유치원) 유아 성교육 담당 교원 지정, 수시 관찰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보고 체계 마련

  • (교육지원청) 유아 성교육 담당 교원 등 연수, 유아 성 행동문제 종합적 대응 지원, 유아 

성 행동 조치 사례별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유아 성 행동문제 자문 컨설팅 

지원단 구성 운영

  • (교육청) 유아 성교육 담당 교원 등 연수지원,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지원, 유아 성 행동문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유아 성 행동문제 사례위원회 

구성 운영

② 유아 성 행동문제 자문․컨설팅 지원단 및 사례위원회 구성· 운영

  • 목적: 유아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지원

  • 구성: 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 및 유관기관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컨설팅 지원단 구성

  • 역할: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자문 컨설팅 총괄 지원(행동수준별 유아 성 행동문제 

자문 및 상담․치료 연계,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방안 등)

  • 절차: 사건 발생 접수 ⇒ 초기대응: 교육지원청별 담당자 지원 ⇒ (필요시) 지원청별 

자문‧컨설팅 지원단 연계 ⇒ (필요시) 사례위원회 연계 및 요청 ⇒ 사후관리(모니터링)

③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대응 체계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유치원 초기 대응 철저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요청

▪행동중지, 상황 파악
▪부모 면담
▪유치원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컨설팅 

지원 요청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
▪상황 파악
▪보호자 연락, 피해 유아 치료 연계
▪유치원 사안 대응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및 지원 요청

교육

(지원)

청 대응

▪(요청시) 유치원 방문 컨설팅

▪(필요시) 유치원 자문‧대응 지원

▪유치원 초기 대응 지원 철저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
단 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
응

▪유치원 자문

▪사례별 대응 지원

▪자문·컨설팅 지원단 지원

▪자문‧컨설팅 지원 강화 후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 시 사례

 위원회 회의 요청

▪관할청 보고 
  ※교육지원청 →교육청→교육부

▪(교육지원청) 초기조사 지원

▪(교육지원청)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관
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  

▪(도교육청) 사례위원회 지원

▪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    
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  

http://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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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법률 지원

서식
및

예시

∘ 유치원 성교육계획 및 초기 대응 방안(예시)

∘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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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 관리와 신속한 방역 체제 구축으로 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준다.

관련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등), 제14조(감염병의 예방)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 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주요 

내용

①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 유치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유치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 유치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방역물품 비축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 

운영 계획 등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 ․ 관리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시 유치원 내용 포함

② 사전 예방강화 (평상 시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유아 대상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유아 빈발 감염병(결핵, 수두, 유행성각결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성홍열, 

수족구병)에 대한 감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 공지

  • 필수 방역물품 구비 및 방역(소독) 실시

   - 유아 수 및 학급 수 등 유치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 감시, 전파차단․소독을 위한 상시 

방역물품 비축, 고막체온계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의료용 장갑, 방역용 마스크, 등

   - 유치원 소독은 정기소독, 임시소독, 보건실/일시적 관찰실 소독 등 정기 소독 계획 및 

예산 확보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 경과 시 폐기

③ 발생 초기 대응 강화 (확산방지 체계 정비)

  •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속 정확한 보고 체계 정립

   -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 시 보고 철저히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및 필요시 신속한 

대응(등원 중지 포함)을 통해 유치원 내 확산을 방지함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상황(발열, 발진, 구토, 복통, 설사, 입안 궤양, 진물이 나는 상처 등) 

발생 시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에 격리하여 관찰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중, A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쳬계 유지(유치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https://www.law.go.kr/����/�������ǿ���װ��������ѹ���/(20221211,18893,20220610)/��7��
https://www.law.go.kr/����/�������ǿ���װ��������ѹ��������Ģ/(20240101,00990,20231229)/��8��
https://www.law.go.kr/����/�б����ǹ�/(20220629,18640,20211228)/��8��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42981&efYd=20221211&ancYnChk=0#0000
https://www.law.go.kr/����/�б����ǹ������/(20230214,33246,20230214)/��22��
https://www.law.go.kr/����/�б����ǹ������Ģ/(20220629,00270,20220629)/��10����2
https://www.law.go.kr/��ġ����/������û����������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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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중 보고 시 완치 후 완치일자 추가 보고(매월 초 교육부 감염병 발생 현황 보고 시 

완치일자 보고)

   ※ 나이스 보고 가능(유치원→교육지원청), 공문 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 가정과 연계한 유치원 내 감염병 관리 강화

   -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을 포함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안내

   - 감염병 의심 증상 시 등원 전 의료기관 진료를 먼저 받도록 안내, 유치원 내 감염병 

유입 최소화 

④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유치원 감염병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원장은 유치원감염병관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의심 상황 종결 시 까지 

모든 교직원이 협력적 역할(업무)수행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및 대응체계 강화 모의훈련 실시

   - 감염병 대책반의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화: 유치원(학교) 연1회 이상

   - 모의훈련 일지 작성 및 사후 실시 결과 보고

   - 평상시 감염병 유행상황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구분한 

     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 구비

TIP

∘ 감염병 관련 출석인정(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별표2)

  - 법정 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

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서식
및

예시

∘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2016. 교육부)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2019.12.)

∘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유치원, 학교용) 

∘ 유치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예시)

  - 감염병 보고 서식

  - 감염병 환자 신고 

  - 등원 중지 안내서 

  - 진료확인서

  - 등원 중지 및 출석인정 기안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전염 가능 기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C&s=moe&m=0301&opType=N&boardSeq=74382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189&bbsMasterId=BBSMSTR_000000030166&menuInit=8,5,3,0,0&bbsId=1001184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2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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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핵 예방 및 관리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의 감염과 확산을 막고, 교직원의 결핵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제2항

 ∘ 학교 결핵관리 지침(교육부)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경기도교육청 2019.12.)

주요 

내용

① 결핵예방 및 관리

  • 결핵의 감염 경로: 공기를 통한 전파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

  • 결핵 환자의 전염 기간: 발병~결핵 진단 후 치료약 복용 후 2주까지

  • 결핵의 임상 증상: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폐결핵(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 유증상자 발견 및 진단

   - 결핵 의심, 확진자: 유아 등원 중지, 교직원은 병가처리

  • 격리판정: 유아의 발견 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격리기간: 항결핵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전환 될 때까지 등원중지

② 신고 및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보건소장에 신고

  • 환자명부 작성: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유아를 발견했을 때

  • 보건소 방문지도: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유아가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유아와 그 보호자가 함께 보건소 방문하도록 안내

③ 상담 및 교육

  •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법정의무교육)

  • 학부모 대상으로 결핵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 결핵 예방 교육자료 및 활용: 결핵 ZERO 사이트(https://tbzero.kdca.go.kr/)활용

④ 결핵 접촉자 관리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접촉자조사 및 검사

⑤ 추후관리

  • 추후 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종료 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 시 환자명부 기록 후 교육지원청 보고

https://www.law.go.kr/����/���ٿ����/(20231214,19442,20230613)/��11��
https://www.law.go.kr/����/���ٿ���������Ģ/(20231201,00979,20231201)/��4��
https://www.law.go.kr/����/���ٿ���������Ģ/(20231201,00979,20231201)/��4��
http://www.schoolhealth.kr/web/search/selectTotalSearchList.do?bbsId=&lstnum1=1692&pageIndex=1&pageUnit=10&sortOrder=&searchWrd=%EC%9E%A0%EB%B3%B5%EA%B2%B0%ED%95%B5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189&menuInit=7%2C5%2C3%2C0%2C0&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118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66&pageIndex=1&schKey=TITLE&schVal=%EA%B0%80%EC%9D%B4%EB%93%9C
https://tbzero.kdca.go.kr/tbze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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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 관리사업 전개

  • 유치원장은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 결과 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함

   - 결핵검진: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잠복결핵감염검진: 다른 기관·학교 등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회 

실시, 신규 교직원 채용 시 1개월 이내 검사 의무

   - 검진대상: 모든 교직원 및 종사자(방과후 강사, 시간강사 등 포함)

TIP

∘ 결핵 환자 발생 시 보고

 -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 공기전파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교육지원청 신고

∘ 결핵 검사비 학교회계 예산 편성

∘ 유치원 발령예정 신규 교직원도 결핵검진실시 의무대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작일(공무원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검사 의무

서식
및

예시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가이드(경기도교육청 2019)

  - 결핵 관련 서식(p.138~143) 

∘ 결핵예방관리 안내문(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bbsId=100118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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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유치원 교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주요 

내용

① 유아 응급처치교육

  • 안전교육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여 추진

   - 교육시간: 학기당 1회, 연간 2시간

   - 교육내용: 응급처치 이해와 중요성,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 

               처치 등) 등 유아에게 적절한 내용의 교육 실시 

  • 결과보고: 교육 완료 후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

②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법적 의무교육)

  • 매년 2월말까지 심폐소생술교육 등 포함하여 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시간: 전문강사에 의해 이론+실습 4시간 교육 실시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 강사: 매년 안전부서 공문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력풀 활용 가능

   - 의사,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 소지자), 응급구조사

  • 교육기자재: 실습용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실습 모형, 실습매트, 마우스쉴드 등

  • 결과보고: 안전업무 담당자는 등록부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TIP

∘ 유아 대상 응급처치 교육자료 활용(유치원 경기도안전교육과정_2022)

영역 중분류 소분류

응급

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상활별 응급처치 ▪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 처치, 화상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 영역별 교육활동 수: 54개 탑재 (P.76~92)

서식
및

예시

∘ 학교안전업무매뉴얼 (1편 안전교육 3.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2022 안전교육 경기도안전교육과정(유치원)(2022.12)

∘ 유치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 및 건강조사 설문지(예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주요 질의 답변

https://www.law.go.kr/����/�б����ǹ�/(20220629,18640,20211228)/��9����2
https://www.law.go.kr/����/�б����ǹ������Ģ/(20220629,00270,20220629)/��10��
https://www.law.go.kr/��ġ����/������û����óġ�����������������/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5,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3&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28949&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5%88%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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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0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법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조례(2020)

업무 개요
 ∘ 유치원 안전교육, 교육환경보호, 아동학대예방, 학교안전공제회, 어린이통학차량 등 단위유치원의 

   유아 안전에 관한 업무지원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유치원 안전계획  유치원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세부내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계획, 유해환경 정화 활동

 3.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예방교육

 4.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여행자안심공제

 5.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6. 안전한 유치원 등하원 관리  안전한 통학로, 안전지킴이, 출입관리, 유치원내 CCTV 설치

참고자료

 ∘ 학교안전업무매뉴얼

 ∘ 2024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학교안전과)

 ∘ 건강 안전관리 길라잡이(교육부 2020)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Ģ
https://www.law.go.kr/����/�Ƶ�������
http://�Ƶ������� �����
https://www.law.go.kr/����/�Ƶ��д������ó�������Ư�ʹ�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Ģ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059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197&efYd=20231226&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471&efYd=20240731&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55&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4193&gubun=KLAW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D%95%99%EA%B5%90%20%EB%82%B4%20%EC%98%81%EC%83%81%EC%A0%95%EB%B3%B4%EC%B2%98%EB%A6%AC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4,0,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012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553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8&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5%84%EB%8F%99%ED%95%99%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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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안전계획
 

유치원 내외에 존재하는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를 정착한다.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가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주요 

내용

① 매 학년 초 유치원안전교육계획 수립

  • 유치원 안전교육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

   - 대상: 공립단설․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안전교육계획 수립 가능

   - 내용: 교내․외 존재하는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 절차: 유치원 안전계획 수립(2월 말일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 3월 말일까지 

           유치원 안전계획 교육지원청 제출 및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교직원 연수 실시

   - 기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유아와 유치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② 유치원 안전교육 영역

  • 교육과정 연계 7대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별 공통 운영 가능

구분 안전교육 영역 운영시간

7대
안전교육

생활 안전 교육
(13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
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직업
안전 교육
(2시간)

응급
처치 교육
(2시간)

51차시
기타

(9시간)
실종유괴
(4시간)

 아동
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

(4시간)

아동학대 
예방
교육

(4시간)

감염병 및 
약물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44시간

기관
필수 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
(1시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연 1회 이상)

보건
교육

(수시)

공통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https://www.law.go.kr/����/�Ƶ�������/(20240209,19605,20230808)/��31��
https://www.law.go.kr/����/�Ƶ������������/(20240209,34170,20240130)/��28��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4��
https://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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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유치원 안전교육 실시시간 인정 기준

 -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단위활동임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아침모임, 귀가지도)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을 경우(1회 5분 이상씩 총 5회) 1개의 단위활동으로 적용함

    (예, 아침 5분 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등) 

 - 교육시간은 반드시 내부계획(결재 득), 일일교육계획 등 근거에 의해 실시된 것만 적용 가능

서식
및

예시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학교안전과)

∘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1편 안전교육)

∘ 유치원 안전교육 계획(예시)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menuInit=4%2C2%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6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5%88%EC%A0%84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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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계획 세부 내용나

관련 

근거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 교육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주요 

내용

①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시․공간 제약없이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SNS 활용 ‘모바일 상황전파’ 체제 구축 권장

   - 안전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  ‘사고대응 일이삼’(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줄임말) 

  • 유치원(학교) 안전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과 능동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조직 일원화

   -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 구축

② 유치원 안전교육 내실화

  • 유치원 안전교육 수립•시행•평가의 내실화

   - 안전교육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관리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3월 중 유치원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 매년 3월말까지 유치원 안전계획 평가 결과 교육지원청에 제출

  • 유치원 교육과정에 경기도안전교육과정을 51차시(단위활동) 이상 반영하여 재구성

  •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 교직원 안전교육 4주기(2024.3.1.~2027.2.28.) 실시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연수 의무 이수 

   - 교직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연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핵 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 각종 행사 전 교직원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③ 교육활동 안전 강화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유아 관리 및 안전지도 등 안전계획 포함

  • 현장체험학습 전 유아에게 교육자료와 현장정보 등 제공하여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능동적 대처하는 능력 배양

   - 화재대피 훈련: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
https://www.law.go.kr/����/�б��������������ѹ��������/(20220325,32549,20220322)/��4��
https://www.law.go.kr/��ġ����/������û���������⺻����/(07500,20221228)/��7��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957
https://www.law.go.kr/����/�б����ǹ�/(20220629,18640,20211228)/��9����2
https://www.law.go.kr/����/�糭���������⺻��/(20220405,18684,20220104)/��66����7
https://www.law.go.kr/����/�糭���������⺻��/(20220405,18684,20220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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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안전문화 확산

   -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안전전검의 날’ 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예방

교육 및 기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자율적으로 운영

   - 체험 위주 안전교육 :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봉사

활동), 기초 질서 지키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유아체험존 설치(생활재난안전, 교통안전, 

야외안전)   

④ 안전한 유치원 시설 및 환경 조성

  • 정기적인 교육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 안전 점검 연간 계획 수립(점검 내용, 점검 시기, 안전 점검 결과 기록, 사후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 출입관리 강화

  • 대처를 요하는 재난과 대규모 재난 사고 대비 비상 배낭(트렁크) 및 비상장비 상시 비치

⑤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 학교안전사고예보제 자료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실시 

TIP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각종 교육자료 활용

    (탑재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보, 기타 재난안전교육자료

    (탑재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안전지침(법령) 및 매뉴얼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

∘ 학교안전정보센터 학생 교육자료 활용

    (탑재처)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자료실 → 안전교육자료

∘ 유치원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 목록

제목 경로 및 링크주소

1 무지개 
안전지킴이(7종)

경기교육 TV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hSxkKrZRxe0jVDHZSzawpea2KcnIix

2 응급처치 
삐뽀삐뽀 (5종)

놀이온(on)
https://www.youtube.com/channel/UCW9LO-eVlWsW9zhSA2zVvWQ

서식
및

예시

∘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1편 안전교육)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 안전점검의 날 계획(예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 유치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안전교육 실적보고

http://www.schoolsafe.k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hSxkKrZRxe0jVDHZSzawpea2KcnIix
https://www.youtube.com/channel/UCW9LO-eVlWsW9zhSA2zVvWQ
https://www.youtube.com/channel/UCW9LO-eVlWsW9zhSA2zVvWQ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5,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menuInit=4%2C2%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6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5%88%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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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유치원,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치원 주변의 교육환경 개선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관련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환경보호 알림 표지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 2024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 2024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 점검 및 유치원 주변 유해환경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 비치, 교문 주변 등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② 유해환경 정화 활동 실시

  •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 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 및 시설 적발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면 또는 유선)

  •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 점검

   - 정기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수시 점검: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점검 결과: 점검 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 및 주기적 교육지원청에 보고

  • 유치원 주변 유해환경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추진

   - 단속반: [필수] 유치원(학교), 경찰서 / [추가가능] 교육지원청, 시청, 학부모

   - 단속내용: 교육환경법 제9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적발 및 조치

   ※ 권고사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시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결과 보고

  • 정기 보고(6, 12월)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결과: 실시 횟수, 참여 인원

   - 유치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결과: 참여 인원, 적발 내용 및 조치 현황

  • 수시 보고(해당 사안 발생 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및 시설 적발 시: 서면 또는 유선 보고

서식
및

예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29&efYd=20220629&ancYnChk=0#0000
https://www.law.go.kr/����/����ȯ�溸ȣ�����ѹ��������/(20220629,32663,20220607)/��24��
https://www.law.go.kr/����/����ȯ�溸ȣ�����ѹ��������Ģ/(20220427,00265,20220427)/��5��
https://www.law.go.kr/����/����ȯ�溸ȣ�����ѹ��������Ģ/(20220427,00265,20220427)/��6��
https://www.law.go.kr/��ġ����/������û����ȯ�溸ȣ�����ѱ�Ģ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menuInit=4%2C2%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566&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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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아동에�대한�아동�발견시�대처요령에�대하여�알고�실천하며,� 아동�학대�예방교육을�통해�생명의�

소중함을�인식한다.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가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미인정결석 유아현황 제출 안내(당해년도)

주요 

내용

① 평상 시 관리· 대응

  •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인

  •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사전에 받기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활용, 유아･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유아･가족관계 관찰

   ※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②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 대응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시･군(지자체) 또는 수사기관(국번없이 112, 아이지킴콜 112앱(APP))

    ※ 수사기관 신고 시, 시･군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동행 요청 가능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은 기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

  •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신고(112 또는 시･군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② 응급의료 조치 및 긴급격리 조치(관련 

      기관의 학대혐의 판단 후 조치 결정) → ③ 교육지원청 위 프로젝트 및 유관기관 연계 

      피해아동 회복 지원, 보호, 치료 협조, 2차 피해 발생 없도록 유의

    ※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문의･상담이 가능하며,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 신고 사안, 언론 보도 등 중대･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사안보고서 제출

③ 미인정결석 유아 현황 관리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일환으로 사전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일 유아의 소재 및 

    안전 파악

   - 미인정결석: 사전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의 결석

   - 조사대상: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

   - 조사 기준일: 1차~5차 차수별, 상 ․ 하반기 분기별 유치원 ⇒ 교육지원청 현황 보고

https://www.law.go.kr/����/�Ƶ�������/(20240209,19605,20230808)/��26��
https://www.law.go.kr/����/�Ƶ��д������ó�������Ư�ʹ�/(20231226,19832,2023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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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나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의 2(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주요 

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각급학교의 장과 그 외 종사자 등

   - 설립자, 이사장, 교원, 방과후담당자, 특성화 강사, 행정직원, 조리사, 차량기사 등

  • 교육시수: 매년 1시간 이상 필수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기관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② 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마다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③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 교육시기: 학부모 대상 유치원 행사(입학설명회, 학부모회, 교육과정 설명회, 입학식, 학부모 

   공개수업일,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시 실시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 등

  • 교육방법: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또는 강의 등

TIP

 ∘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시행년도 2월말까지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안전교육 영역 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하여 

    해당연도와 지난해의 유치원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감 보고 

  - 실적보고는 1학기(8월 31일)와 2학기(12월 31일)로 구분하여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포털

    사이트(http://www.schoolsafe.kr) 입력

서식
및

예시
 ∘ 건강 안전 길라잡이(2020. 교육부) 부록 서식 참고

https://www.law.go.kr/����/�Ƶ�������/(20240209,19605,20230808)/��22��
https://www.law.go.kr/����/�Ƶ�������/(20240209,19605,20230808)/��26��
https://www.law.go.kr/����/�Ƶ��д������ó�������Ư�ʹ�/(20231226,19832,20231226)/��10��
http://www.schoolsa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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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안전공제회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제료의 납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주요 

내용

① 가입 방법 및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② 공제료 납부

  • 매년 4월 1일 재적 유아 수에 따라 공제료 통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취합 후 공제회로 일괄 납부

③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유치원, 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

절 차 방 법 비 고

사고통지(의무)

학교안전보상지원시스템

유치원(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제출
유치원(학교) 또는 학부모

구비서류 제출 
학교안전보상지원시스템 및

우편 모두 가능
유치원(학교) 또는 학부모

심사 및 결정 -
학교안전공제회 14일

(14일 연장 가능)

④ 치료비 발생 직후 보상금 청구

  •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청권리 소멸

⑤ 유치원(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 대상: 유치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 기간: 지정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C%95%88%EC%A0%84%EC%82%AC%EA%B3%A0%EC%98%88%EB%B0%A9%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https://www.law.go.kr/����/�б��������������ѹ��������Ģ/(20221107,00288,20221107)/��9��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10��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1��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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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상책임공제나

    • 구비서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 유치원장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식
및

예시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www.ggssia.or.kr)

  ∘ 공제급여청구 시스템(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 학교안전사고 관련 서식(예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 범위

   - 안전사고 일지

   - 비상연락망 응급처치 동의서

   - 사고보고서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주요 

내용

① 가입방법

  •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으로 유치원 별도 가입 불요

②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유치원 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및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유치원 교육활동 참여 유아의 휴대폰 분실･파손 피해

  •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어린이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사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갈음

③ 사고발생통지 및 보상 신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사고발생 통지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 휴대폰 분실: 분실 사고발생 신고서 및 보상신청서 제출

https://www.ggssia.or.kr/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10��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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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사업다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주요 

내용

① 여행자안심공제사업의 목적

  • 유치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 유치원 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 여행자안심공제 가입방법

  • 공제가입신청(기관) → 자동계약완료 → 여행일 이후 인원 변동 시 5일 이내 명단 수정 

→ 공제료 납부

③ 치료비 신청방법

  • 치료비신청(기관 또는 학부모) → 담당자검토 → 지급완료

④ 구비서류

  • 치료비 신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카드영수증 처리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진단서

  • 재물손해 신청: 사고경위서(기관 작성), 수리비 영수증

  • 배상손해 신청: 사고경위서(기관 작성),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대인사고(치료비 신청

서류 동일), 대물사고(소유자 확인 서류, 수리비 영수증)

서식
및

예시

∘ 여행자안심공제(ggssia.or.kr/sub/sub07_02.php)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 안내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18��
https://ggssia.or.kr/sub/sub07_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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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관리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주요 

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및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등록

   - 정보입력: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교육 정보, 동승자 정보

   - 정보수정: 시설에서 입력한 신규 등록, 변경 사항을 관리기관 담당자 확인 후 승인된 

정보에 한하여 조회

  •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실시

   - 유치원 현장 방문 시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와 통학버스의 일치 여부를 

연1회 점검 권장(교육지원청 자체적 실시)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 설립자와 원장이 상이한 운영자는 둘 다 교육 이수해야 함.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기간: 신규운영자는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며, 정기는 2년마다 갱신

  • 기타: 안전교육 이수자 교육확인증 발급 및 비치

   - 운영자는 교육시설 내부에 비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해야 함

   -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안전교육 일정 참고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 보기 쉬운 곳에 부착

④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 차량운행 종료 시, 반드시 어린이나 유아 하차여부 확인 및 “하차확인장치” 작동

  • 어린이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작성• 보관하고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미이행 시 교육지원청에서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자 동승(도로교통법 제53조3항 각호 

    해당 보호자)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2��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3��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5��
http://schoolbus.ssif.or.kr
http://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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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 

  • 하차확인장치: 좌석확인벨(체크벨), 안전벨, 동작감지 센서

  • 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임차방식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용역계약 시 반드시 

운행기록장치 설치 여부 확인 후 계약

TIP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준비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유치원으로 인가 받은 자의 명의로 등록 혹은 

유치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이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는 승차 정원이 9인승(어린이 1인 1정원) 이상이어야 함

  -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항상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비치해야 함

  - 어린이 보호표지는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차유리 중앙하단에 탈부착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 어린이안전띠 착용(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_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

  - 학교안전공제회 이외에 통학버스 책임보험, 통합버스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통학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해야 함

서식
및

예시

∘ 학교안전업무매뉴얼 (3편 생활안전 4. 어린이통학차량안전)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6&contentId=20180213104306&menuInit=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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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치원 주변 환경 안전
 

유치원 주변에서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안전지킴이, 경찰 순찰과 교통지도, 

CCTV 등을 통해 유아의 등·하원길이 안전하도록 관리한다.

안전한 유치원 등하원가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보호구역의 지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주요 

내용

① 안전한 등하원길(통학로)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유아 대상 교통안전 10시간 교통안전교육 실시

   - 등하원길 유아사항 및 교통 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 교육 강화

   - 개학기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 실시(리플릿, 가정통신문, 알림장(앱), SNS 홍보 등)

  • 유치원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

   - 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 방안 마련

   -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내

   - 교문 앞 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 안내

   - 이동식 볼라드 및 과속방치턱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추진

  • 유치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설치 요청 가능

   - 필요 시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등하원 시간 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 실시

   - 어머니회, 교직원, 학생보호인력 및 스쿨존 봉사 인력, 경찰 등 협조로 안전지도 강화

② 학생보호인력(유치원 안전지킴이) 운영

  • 유치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원 및 교문지도, 기타 유치원장과 봉사자와 상

호협의한 안전 관련 제반 사항 관리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유치원 안전지킴이) 운영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위촉 연계 활용

https://www.law.go.kr/����/�б��������������ѹ���/(20220325,18463,20210924)/��9��
https://www.law.go.kr/����/�Ƶ������������/(20240209,34170,20240130)/��29��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12��
https://www.law.go.kr/����/��̤����ι�����κ�ȣ�����������װ��������ѱ�Ģ/(20240101,00441,20231229)/��3��
https://www.law.go.kr/����/�ڿ�����Ȱ���⺻��/(20240217,19634,20230816)/��3��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D%95%99%EA%B5%90%EC%95%88%EC%A0%84%EC%A7%80%ED%82%B4%EC%9D%B4%20%EC%9A%B4%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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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마을교육공동체(http://village.goe.go.kr) -> 교육자원봉사 -> 활동 등록 

③ 유치원 출입 관리

  •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유치원 출입에 대한 세부 기준 수립

  • 출입증 발급 업무는 유치원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 출입증: 일반(차량) 출입증, 일일(차량) 출입증

  • 등하원 시간 외 유치원 출입문 전부 폐쇄, 단 유치원장 승인에 의해 개폐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출입 수칙 게시 

   - 유치원 개방시간,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 절차, 출입거부 및 퇴교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TIP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유치원(학교) 장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유치원(학교)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인력을 말함. (무대가성, 

자발성의 원칙)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제17조(실비지원) 자원봉사형태의 학생

보호인력에게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의 대가인 금품이 

아닌 봉사활동 실비)

 - 아동학대경력조회, 성범죄조회, 결격사유조회 실시(매년)

 - 근로계약서, 봉사활동 협약서 작성 금지

서식
및

예시

∘ 건강 안전관리 길라잡이(교육부 2020)

∘ 2024 학생보호인력 운영계획(학교안전과)

∘ 안전한 등하원길(통학로) 관련 자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 학생안전 통학로 자체점검표

  - 귀가동의서

∘ 학생보호인력(유치원안전지킴이) 운영 관련 자료

  - 위촉장, 학생보호인력 명찰 규격, 확인서

  - 학생보호인력(유치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 유치원 출입관리 관련 자료

  -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 출입증

  - 서약서

  -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https://village.goe.go.kr/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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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내 CCTV 설치나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처리기기 설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17)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조례(2020)

주요 

내용

① 설치

  • 영상처리기기(CCTV)의 설치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시행

  •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의 동의 필요

  •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는 정보주체의 100% 사전 동의를 받아 설치가능  

  • 매년 신입생 및 재원생 학부모에게 동의 여부 확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판 설치

  • 교직원 휴게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피해야 함

  • 영상처리기기(CCTV)의 설치 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②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등을 지정

  • 관리 서버와 모니터링 화면은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만 접근 가능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상정보 접근 관리 철저

  • 유치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 주기적 점검

③ 영상 열람

  •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미리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으면 

    열람 가능

  • 정보주체(교직원, 학부모 등)의 열람 기준과 범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정함

  • 설치 목적이 없는데도 열람 요청이 있다면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열람권 보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원장이 결정

  • 유치원 영상정보 열람 절차는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부합되도록 사전동의, 

    열람신청서, 영상기록물 저장유무 확인, 열람자 신분확인 기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유치원의 신고 의무 이행에 주의

  •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관과 함께 온 경우 사전열람요청이 없더라도 수사 목적 열람 가능

④ 관리  

  •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유할 것을 권장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경우, 지원 조건인 30일 이상 보유 준수)

  •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에 명시한 보유기관 만료 즉시 삭제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https://www.law.go.kr/����/�Ƶ�������/(20240209,19605,20230808)/��32��
https://www.law.go.kr/����/����������ȣ��/(20230915,19234,20230314)/��15��
https://www.law.go.kr/����/����������ȣ��/(20230915,19234,20230314)/��25��
https://www.law.go.kr/����/����������ȣ��/(20230915,19234,20230314)/��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75387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D%95%99%EA%B5%90%EC%95%88%EC%A0%84%EC%A7%80%ED%82%B4%EC%9D%B4%20%EC%9A%B4%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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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열람 등 청구시 절차 준수, 200만 

  이상 고화소 설치 

∘ 아동학대 및 성 사안 발생 시 수사기관 초기 조사를 위해 CCTV 영상 보관 철저 

서식
및

예시

∘ 건강 안전관리 길라잡이(교육부 2020)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자료(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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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11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업무 개요
 ∘ 개인정보 보호 및 유치원 정보 보안 강화

 ∘ 정보공시 정확성 확보를 통해 학부모 알 권리 보장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개인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3. 유치원 정보 보안  유치원 정보 보안 강화

 4. 정보공시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시기 등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2)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사례집(교육부, 2022)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 공공기관용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2.12)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2)

  ∘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매뉴얼(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ġ����/������û���ͳ��ߵ����汳������������/(6993,20210520)
https://privacy.moe.go.kr/cop/pds/selectEduDataArticle.do
https://privacy.moe.go.kr/cop/pds/selectEduDataArticle.do
https://privacy.moe.go.kr/cop/pds/selectEduDataArticle.do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852/163895639273171.pdf
https://www.catchsecu.com/download/%EA%B3%B5%EA%B3%B5%EA%B8%B0%EA%B4%80-%EC%98%81%EC%83%81%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A%B8%B0-%EC%84%A4%EC%B9%98%EC%9A%B4%EC%98%81-%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021-0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75387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7&menuInit=13,1,1,0,0&bbsId=1029925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7&menuInit=13,1,1,0,0&bbsId=1030045
https://e-childschoolinfo.moe.go.kr/customMt/reference/detail.do
https://www.keris.or.kr/main/ad/pblcte/selectPblcteETCInfo.do?mi=1142&pblcteSeq=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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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에서 얻은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점검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 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및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공문을 시행하여 이력 관리

  • 업무 시기: 내용 변경 시(법령 및 지침 변경 시)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 업무시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변동 시(법령·지침 변경 및 인사발령 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https://www.law.go.kr/����/����������ȣ��
https://www.law.go.kr/����/����������ȣ��/(20200805,16930,20200204)/��15��
https://www.law.go.kr/����/����������ȣ�������
https://www.law.go.kr/����/����������ȣ�������/(20221020,32813,20220719)/��30��
https://www.law.go.kr/������Ģ/�����ΰ���������ȣ��ħ/(355,20201211)
https://www.law.go.kr/��ġ����/������û�б�����������ó�����(CCTV)��ġ�������/(6532,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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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 수립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

  • 업무시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설치·운영 계획 내용 변동 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유기간과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주요 출입구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홈페이지 등) 및 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④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유치원 원장

  • 업무시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원장) 인사발령시

  • 조치방법: 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및 홈페이지 공개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

   - 업무시기: 학년도 초 권장, 교직원 전입시, 업무 위탁 시 

   -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

   - 교육대상의 범위: 개인정보취급자(유치원 전 직원),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신규채용자,

전입자 등

   - 조치 방법

     (1) 교육 실시공문 내부결재(교육자료 첨부)

     (2) 교육 결과 결재 후 보관(등록부, 교육사진 등)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 및 제도의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치방법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사이버 또는 집합)

https://www.law.go.kr/����/����������ȣ��/(20200805,16930,20200204)/��31��
https://www.law.go.kr/����/����������ȣ�������/(20150311,26140,20150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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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감독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접근 권한의 변경 등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⑦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 업무시기: 개인정보파일 변경 시

⑧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업무시기: 정기(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사안 발생 시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 및 게시판 담당자 지정

  • 접근 통제: IP주소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 제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자체운영서버 등 특정직원에 한하여 접근허용

  • 물리적 안전조치: 정보통신실 보안 관리(정보보안업무와 관련) 

  • 개인정보의 파기

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업무시기: 학년도 초,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목적 외 이용·제공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https://intra.privacy.go.kr


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에 대한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안내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⑪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하여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⑫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파기 시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산정

  •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유출

  • 개인정보 열람청구 프로세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 열람

유의
사항 

∘ CCTV 영상물 유치원별 보관 기한에 맞춰 파기

∘ 유치원별 개인정보보호지침 홈페이지 공개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업무

∘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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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유아 보호, 교사 · 학부모의 유아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주요 

내용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시간 계획 및 교육 실시

  •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 규칙 제정·운영

  • 가정과 연계한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캠페인 및 사이버 안심존 운영과 그린아이넷 안내

②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과정에 필수 반영

  • 교육대상: 유아, 교직원, 학부모

  •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0조 4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 교육방법 

   - 유치원 교육과정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안전)

   - 교직원 연수 계획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

   - 전체 학부모설명회 등 시간 활용하여 연수 실시

  • 교육결과 

   - 매년 3~4월, 스마트쉼센터(https://www.iapc.or.kr)에 전년도 교육실적 보고

     ※증빙자료(교육대상인원, 교육참여인원, 교육기간, 내부결재 여부 반드시 포함) 제출

TIP

∘ 스마트 쉼센터(https://www.iapc.or.kr) 콘텐츠 활용, 레몬교실, 집합교육 신청

∘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https://ainse.kr) 동화 콘텐츠 활용, 인형극 신청

∘ 그린아이넷(http://www.greeninet.or.kr) 유해정보필터링 지원시스템 가정 활용 안내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ȭ�⺻��/(20220721,18298,20210720)/��5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ȭ�⺻�������/(20220721,32627,20220509)/��50��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EC%9D%B8%ED%84%B0%EB%84%B7%EC%A4%91%EB%8F%85%EC%98%88%EB%B0%A9%EA%B5%90%EC%9C%A1%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6993,20210520)
https://www.law.go.kr/��ġ����/������û���ͳ��ߵ����汳������������/(06993,20210520)/��4��
https://www.law.go.kr/����/��������ȭ�⺻�������/(20220721,32627,20220509)/��50��
https://www.iapc.or.kr
https://www.iapc.or.kr
https://ainse.kr
http://www.green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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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정보 보안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을 확보하고 허가 없이 복제 · 복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정보보안 기본활동가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주요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 운영

  •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내부결재)

  •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

   -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수립·시행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 분임 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②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업무시기: 매년 3월~4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내부결재)

  • 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 정보보안 업무 세부추진계획

- 시스템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 통제구역/제한구역 상시출입 인가자 지정

- 시스템별 기술지원업체 비상연락망     -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계획         

③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4년주기)

④ 정보보안 교육

  • 업무시기: 유치원별 자체 계획에 의거(연 1회 이상)

  • 교육대상: 전 교직원

  • 결과보고: 교육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계획, 실시결과(교육자료/등록부/사진) 내부결재)

  • 정보보안담당자: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간 1회 이상 교육 이수

⑤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 운영

  • 업무시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시(‘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일지’ 작성하여 결과 보고(내부결재)

⑥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 수립

TIP ∘ 학교정보화현장지원시스템(https://support.goeia.go.kr) 활용

서식 ∘ 정보보안 관련 업무

https://support.goe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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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나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주요 

내용

①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및 출입관리

  • 정보통신실(전산기계실) 및 전산관리실은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

  •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표찰 게시

  •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동시설(정보통신실 및 전산관리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 보호구역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출입통제, 전력관리, 항온·습, 물품 반출·입, 수해방지, 

                                       자료관리 등

  • 상시출입인가자 명부 내부결재 후 출입 통제 대장과 함께 비치 관리

  •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 검색 후 출입을 허용

  • 출입 통제 대장 비치하여 상시출입인가자 외 인원에 대한 출입 기록 상시 유지

② 개별사용자 단말기 보안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전산장비(노트북 등) 포함 외부 반·출입 통제 실시(반출·입 대장 

    작성 및 보안교육 철저)

  • 단말기 보안대책

   -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 사용자계정관리: 로그온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하고 3개월 내 변경

   - 화면보호기 설정

   - 공유폴더 삭제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운용

   -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은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저장 및 중요자료 주기적 백업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악성코드 방지

   - 해킹, 악성코드 보안대책 마련

   -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저장장치와의 연결 해제 및 인터넷회선 분리

   - 자동로그인 기능 사용 금지 및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인터넷사용 제한

   -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 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 가능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게임·음란·도박 등은 인터넷 이용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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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 관리

  • 운영계획 수립: 유치원 홈페이지 개편 시(내부결재)

  • 게시판 담당자 지정: 게시판 담당자 변경 시, 신규 게시판 생성 시

  • 운영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관리자 지정 및 임무(게시판별 담당자 포함)

- 게시판 권한 관리

- 메뉴 개설 및 폐지

- 팝업 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자료 현행화 관리

- 게시판 자료 관리

- 홈페이지 링크(배너) 관리

- 웹호스팅 및 서버관리

- 저작권 보호

  • 담당별 업무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업무자료를 게시

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

되지 않도록 하고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각급기관의 장: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④ 저장매체 불용처리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보안 조치 실시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삭제 기준

  

      저장 자료

 저장 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저장매체 파기 절차

   - 업체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업체의뢰 ⇒ 

구비서류 준비(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저장매체 삭제처리확인서) ⇒ 업체 조치 절차 확인 

감독

   - 저장 자료 삭제 보유기관 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파쇄 장비 보유기관 협의 ⇒ 구비서류 준비(보유기관의 양식에 따름) ⇒ 파쇄 장비 보

유기관 방문 파기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삭제) 계획 내부결재 ⇒ 파쇄장비 보유기관 

협의 ⇒ 필요 서류 준비 ⇒ 파쇄장비 보유기관 방문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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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용역사업 보안 관리

  • 정보화 사업 계획 시

   -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자체 보안대책 또는 보안성검토 실시

   -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계약 시 조치 사항

   - 계약서에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추진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추가 작성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관련 검토사항

    

- 용역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추가 조치 사항

- 외부인력 제공 자료 보안 대책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종료 시 조치사항

   - 용역 결과물 전량 회수, 비인가자에게 제공, 열람 금지

   - 자료 완전 삭제

   - 업체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⓺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세부 할당 현황 등),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 · 관리

⑦ 무선랜 보안

  • 교육용 무선인터넷 구축 원칙: 내부망(업무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유아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장 책임 하에 무선인터넷 구축·운용

  • 교육용 무선인터넷 사용 시 선행조건

   - 내부망(업무망)과 반드시 분리

   - 무선인터넷망에서 업무자료를 저장·이용하는 컴퓨터(노트북) 사용금지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CCTV 등 영상장보처리기기 구축 시 보안성검토 이행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비인가자의 칩입 통제대책을 강구(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 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⑨ 디지털 복합기 보안

  • 복합기를 통해 업무망(교사망)과 학생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4 정보공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치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시 내용가

관련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주요 

내용

①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유치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

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만든 제도

  • 유치원알리미 사이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② 정보공시 관리 흐름도

③ 정보공시 수시 및 정시 차수별 항목

  •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 4월 정보공시 항목: 6개 항목, 19개 범위

   - 10월 정보공시 항목: 5개 항목, 13개 범위

   - 수시 정보공시 항목: 2개 항목, 2개 범위 

  • 공시 항목 

    

*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20220721,18298,20210720)/��5����2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20220503,32615,20220503)/��1��
https://www.law.go.kr/����/�������ñ������������������Ư�ʹ������/(20220503,32615,20220503)/��3����2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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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시행나

관련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주요 

내용

① 유치원정보공시 준비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및 항목별 작성자/확인자 지정(내부결재)

  • 유치원알리미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 담당자별 업무 내용

   - 공시 총괄업무담당자: 정보공시를 전반에 걸쳐 운영하는 담당자

   - 작성자: 항목별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

  • 확인자: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담당자

② 정보공시(1차-4월, 2차-10월, 수시) 절차

  • 시·도교육청 유치원보공시 정시차수 시행 공문 접수

  •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 지정

  • 항목별 입력 지침 안내

  • 작성자 자료 입력·마감, 확인자 자료 확인·마감

  • 자료 검증 및 총괄담당자 자료 마감

  • 공시자료 상신 및 제출

  • 시·도교육청 유치원별 자료 검증

  • 오류의심자료 해당 항목 작성자에게 안내

  • 작성자는 정정대장을 통해 자료 수정

  • 정정자료 상신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③ 유치원정보공시 자체 점검

  • 연1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권고) 자체 점검 실시

  • 공시자료가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유치원정보공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TIP
∘ 이전 공시 내용 변경 없을 경우 복사 기능 활용(이전 공시 조회→현재 공시에 복사하기) 

∘ 첨부파일 : 파일 형식 hwp, doc, xls, pdf만 가능. 용량 제한(30MB이하)

서식 ∘ 유치원 정보공시 자체 점검 관련 업무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20220721,18298,20210720)/��5����2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20220503,32615,20220503)/��1��
https://www.law.go.kr/����/�������ñ������������������Ư�ʹ������/(20220503,32615,20220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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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12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2024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업무 개요

 ∘ 인사관련 교원 의견수렴 및 의견 개진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교육력 극대화 

 ∘ 계약제교원의 원활한 운영 및 교원 수급 탄력성 도모 

 ∘ 교원의 휴·복직 관리 효율화

 ∘ 원장공모제 효율적 운영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교원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교원 인사관리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2. 계약제교원 운영
 기간제교원

 강사      

 3. 보직교사 임용  보직교사 임용

 4. 교원의 휴·복직 업무
 휴직의 종류

 휴직 및 복직 절차 

 5. 원장공모제  실시유치원 지정, 공모 자격 요건, 임용 절차, 심사

참고자료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교원정책과, 2023.5.)   

 ◦ 2024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인사과, 2024.1.)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2023.7.)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
https://www.law.go.kr/����/�����������ӿ��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306,20240213)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2,0,0&bbsId=1035114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2,0,0&bbsId=1032127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13%2C1%2C1%2C0%2C0&bbsId=10413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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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교원 인사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유치원 경영을 실현하고 상호신뢰하는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여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교원 인사조직 가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02호, 시행 2022.3.1.]

주요 

내용

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업무분석(업무내용, 교직원 수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학년도 

업무분장 조직

② 업무분장 조직은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반영

③ 전입교사는 원장 또는 원감 면담 후 업무분장 희망서 작성

④ 전 교직원 업무희망을 바탕으로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학교별 분장 

원칙을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

  

• 직위의 직무요건

  -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 직무에 필요한 능력 수준

  - 직무에 필요한 인격 특성

  - 직무의 조직상 비중

  - 기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 종별, 경력, 학력, 전공분야, 자격

  - 연수실적

  - 정책 판단 및 업무추진능력

  - 통솔능력

  -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 건강, 기타 특기사항

⑤ 담임교사, 추가배치교사 배정 및 보직교사 임용

⑥ 발령대장 및 NEIS 인사기록 관리

  • 인사기록자료는 NEIS로 작성, 유지, 보관함이 원칙

  • 발령대장 등재: 부장교사,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특수 통합학급 담당 교사, 다문화 특별

                  학급 담당 교사

   ※ 발령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발령일자, 소속, 직위,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비고 등

유의
사항 
(TIP)

∘ 업무분장 희망서을 반영하되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직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업무 관련 서류 및 비품 등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함

서식
및

예시

∘ 업무분장 희망서 

∘ 인수인계서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17��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7��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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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나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제35조(운영)

주요 

내용

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원감이며, 간사, 교사 위원은 교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성  

  • 위원은 보직 여부, 성별, 교육경력 등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유치원별 적정 인원으로 구성

② 위원 선출

  • 교무회의를 통하여 선출

  •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유치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함

③ 인사자문위원회 주요 안건

  • 매 학년말 교사의 교무분장, 담임배정, 보직교사의 임용 등 인사의견 수렴 조정안 도출

  • 원내 인사관리 규정 개정 의견 및 심의

  • 보직교사 및 추가배치 교사,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특수 통합학급 교사,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 교사 배정 관련 사항

  •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선정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 해외 연수 및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 도출

  • 교사 전보내신 순위 및 전보유예 기준

  • 기타 원내 인사에 대하여 유치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유의
사항 
(TIP) 

∘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출 및 위원회 지침과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서식
및

예시
∘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34��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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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제교원 운영 
 

계약제교원을 적정하게 임용함으로써 결원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기간제교원가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3조(취업제한), 제4조(비위면직자 범위), 제5조

(업무관련성), 제7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주요 

내용

①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② 임용자격: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절차

  •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채용공고 시 채용계획 첨부하여 공개

  • 채용공고

   - 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교육지원청홈페이지 및 각정 취업포탈을 활용함(기간제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유치원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음)

   - 일정기간 의무 공고(등록일 제외 3일 이상 권장)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공고 생략 시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 선발전형

   - 일반전형

     (1차)서류심사: 자격기준, 신체상황, 결격사유 조회 등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2차)면접(필수) 및 (3차)수업 실연(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심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 기간제교원 인력풀 활용: 인력풀에서 후보 선정→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면접(면접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32��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23��
https://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09001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bbsId=1041337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13��
https://www.law.go.kr/������Ģ/���������ڵ���������ѻ繫���ħ/(293,20220829)/��3��
https://www.law.go.kr/������Ģ/���������ڵ���������ѻ繫���ħ/(293,20220829)/��4��
https://www.law.go.kr/������Ģ/���������ڵ���������ѻ繫���ħ/(293,20220829)/��5��
https://www.law.go.kr/������Ģ/���������ڵ���������ѻ繫���ħ/(293,20220829)/��7��
https://www.law.go.kr/������Ģ/���������ڵ���������ѻ繫���ħ/(293,20220829)/��8��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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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필수 사항임) 등 심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 이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출
   -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채용제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부터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받음이 
원칙임   

 • 계약 및 임용
   - 1년 단위 계약: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해지조건, 의무연수,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와 직접 계약, 계약서 양자 보관 → 임용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강사포함)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④ 임용서류 

계약자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임용기관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교직원(계약제 교원) 신규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유의
사항
(TIP)

∘ 임용 상한연령: 만62세 이내(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시간강사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규교원의 총 결원기간이 

5일 이내에 채용되는 시간강사는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 채용서류 접수 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병행 권장

∘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1개월 이상 채용자 계약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12

개월은 30시간 이상 이수

https://www.share.go.kr/main_www_201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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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 평가: 재임용 등을 위해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동일교에 근무하다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퇴직처리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타 지원자와 채용기회, 절차 등 공정하게 운영)

∘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합격여부는 유치원장이 판단)를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합격여부는 

유치원장이 판단)로 대체 가능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는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 호봉재획정: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근거),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자격변동에 

따른 호봉(1호봉)만 재산정하여 봉급으로 지급하며, 잔여 개월수를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은 

불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중략>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움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2022.10.18.>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 약품 중독자

참고

자료

◦ 2024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인사과, 2024. 2.)

∘ 교직원 신규 채용 전 비위면직자 등 확인사항 안내(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서식
및

예시

∘ 계약제교원 운영 서식 모음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13%2C1%2C1%2C0%2C0&bbsId=10413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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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나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 2024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인사과, 2024. 2.)

주요 

내용

① 임용사유 및 요건

  • 1개월 미만 정규교원 발생

  •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

② 임용 자격: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절차

  • 기간제교원 지침을 준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3주 이내의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 및 교원인사자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음

④ 임용서류 서류 보완

  ∘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계약자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강사수당 등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진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근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⑤ 강사 시간당 수당(지급 기준표 참고): 가호 26,000원, 나호 24,000원, 다호 22,000원

TIP
∘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32��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3��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13%2C1%2C1%2C0%2C0&bbsId=104133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
https://www.share.go.kr/main_www_201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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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직교사 임용 
 

보직교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임용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주요 
내용

① 보직교사 운영 목적

  •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학급수 보직교사수 비고

3~5 1

※ 학급수에는 특수학급 포함

※ 경기도는 보직교사 명칭을 부장교사로 정함

6~11 2

12~17 4

18~23 6

24~29 8
 

③ 세부운영 방법

  • 보직교사의 명칭은 시도교육감이, 종류 및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함

  • 보직교사의 임명 및 해임은 매년 1년 단위로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함 

  • 임용 처리 과정 및 절차

 

유치원 교육지원청

설치할 보직 결정 임용대상자 선정·임명 결과처리

현황 확인

NEIS자료 출력

하여 인원 확인

설치할 보직 결정

보직교사 종류와 

업무분장 결정

임용대상자 확인 선정

인사기안 결재, 임명장 

교부(해면, 보직변경 

포함)

NEIS입력 및 발령

대장 등재(연임의 

경우도 1년 단위로 

NEIS 등재) 
 

   ※ NEIS 입력: [교원인사]-[임용발령]-[임용발령]-[보직교사]로 처리

유의
사항 
(TIP)

∘ 보직의 직무관련성 및 책임도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

∘ 처리할 서류: 보직교사 임면 내부기안(해면, 임명, 보직변경), 임명장(인사발령 통지서),   

발령대장(나이스 입력) 

서식
및

예시

∘ 보직교사 임면 기안문

∘ 보직교사 임명장(별지 제20호 서식), 보직교사 발령대장(별지 제24호 서식)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23��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17��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7��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bbsId=103212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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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의 휴·복직 업무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않고 

질병치료, 육아, 법률상 의무 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신분을 보장한다.

휴직의 종류 가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 기간 등)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장의 2(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주요 

내용

①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직권휴직 절차: 휴직사유발생→ 휴직여부 판단(임용권자)→ 휴직 발령(임용권자)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은 3년)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 제외

(공무상질병은 산입)
경력평정 : 산입 경력평정 : 제외 경력평정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급
승급제한

(공무상질병은 인정)
승급인정 승급제한 승급인정 승급인정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공무상질병: 전액)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의사의 

진단서(휴직시)

완쾌진단서(복직시)

첨부

교육부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 공문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4��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5��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43��
https://www.law.go.kr/����/�����������ӿ��/(20231012,33800,20231010)/��19��
https://www.law.go.kr/����/�����������ӿ��/(20231012,33800,20231010)/��19����2
https://www.law.go.kr/����/�����������ӿ��/(20231012,33800,20231010)/��19����3
https://www.law.go.kr/����/�����������ӿ��/(20231012,33800,20231010)/��19����4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bbsId=1032127&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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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근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포함)
제7호의3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구, 기관, 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자녀의 양육(입양)에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기간

(비영리 법인 고용 시 

3년 이내)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

(입양은 6월 이내)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 산입

경력평정: 산입

(비상근은 50% 산입)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 제외

승급 승급인정
승급인정

(비상근은 50% 인정)

첫째, 둘째는 1년 이내, 

셋째 이상 

전체기간인정

(입양은 휴직 전 기간 인정)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50% 지급안함 지급안함
1년 이하: 봉급의 70%

2년 이하: 봉급의 50%

수당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지급안함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입양휴직-지급 안함)

기타

경기도교원국외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의사의 진단서(휴직시)

진료확인서(복직시)

첨부

종류 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의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초과 불가)

3년 이내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1회에 한함)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 산입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승급제한

(단, 학위취득시 
승급인정)

승급제한 승급제한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4��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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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및 복직 절차나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주요 

내용

① 휴직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족돌봄

휴직

유치원
휴직원 접수, 

발령보고

휴직원 접수 및 검토, 휴직 

발령 기안 및 결재, 

교육지원청 보고 

본인 작성 및 제출 원칙, 

휴직사유·기간·증빙서류 

적부·날인여부 확인 및 검토,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교육지원청

나이스 휴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공문 접수 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감 보고, 

휴복직 대장기재

휴직 적정성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시 

근거공문 기재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그 외 

휴직

유치원
휴직원 접수, 

제출

휴직원 접수 및 검토, 공문 

제출(휴직원 첨부)

본인 작성 및 제출 원칙, 

휴직사유·기간·증빙서류 

적부·날인여부 확인 및 검토

교육지원청

휴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휴직원 접수 및 검토, 

발령기안 및 결재, 인사발령 

통지, 교육감 보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휴복직 

대장기재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및 결재

대장정리
휴복직 대장에 등재

  • 원장에게 위임된 휴복직(질병, 육아, 가족돌봄의 처리(휴복직 보고)

   - 유치원에서 내부결재로 원장 방령 후 교육지원청에 발령사항 보고(NEIS 발령은 보고

공문 근거로 지원청에서 처리)

  • 교육장에게 위임된 휴복직(질병, 육아, 가족돌봄 제외한 공립교원의 휴복직)의 처리(휴복직원 

제출)

   - 교육지원청에 휴복직원 및 관련 서류 제출(원본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유치원 보관)

  • 불임·난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 3호)과 육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을 구분하여 기재(별도의 휴직)

  •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휴직 기간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총3년 이내)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 제출(복직 후 새로운 휴직 발령)

  •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4��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43��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19����2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4��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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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의 달" 육아휴직

   - 신청 자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남, 여 모두 가능)이 공무원인 경우

   - 신청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류(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 및 출산 예정 증명서 등) 

제출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 아빠의 달 육아휴직 발령 교육지원청 보고공문 기안문 비고란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여부 : "예"

라고 기재함

  • 휴·복직 발령 및 보고공문 비고란에 휴직 사유 기재

   - 질병휴직: 진단명 기재

   - 육아휴직: 자녀순서, 이름, 생년월일, 아빠의 달 육아휴직 여부 기재

   - 가족돌봄휴직: 간병 대상자와의 관계, 이름, 진단명 기재

② 복직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족돌봄

휴직

유치원
복직원 접수 

및 복직발령

복직원 접수 및 검토, 

복직발령 공문 기안 및 결재

본인작성 및 제출 원칙, 

복직사유·증빙성 

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나이스 복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공문접수 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감 

보고, 휴복직 대장 기재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시 

근거공문 기재

그 외 

휴직

유치원
복직원 접수 

및 제출

복직원 접수 및 검토, 공문 

제출(복직원 등 서류 첨부)

본인작성 및 제출 원칙, 

복직사유·증빙성 

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복직발령

복직원 접수 및 검토, 

발령기안 및 결재, 

인사발령통지, 결과처리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

유치원
발령 알림 

공문 접수
경력인정부분 호봉산입

동일 일자로 복직 후 

휴직하는 경우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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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휴직, 동반휴직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 기준은 없으나, 

단기간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

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함

∘ 모든 휴직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운영

하여 정원 관리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운영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에 대해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휴직 중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 휴직자 실태파악: 

  - 휴직자: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함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 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

참고
자료
및

(TIp)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운영 지침(2023.7.11.) 신설

∘ 질병휴직제도 운영 참고사항 안내(경기도교육청)

  - 질병휴직위원회 목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교육공무원의 안정적인 치료 기간  

   보장을 위함

  - 필수자문사항: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

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 설치 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 공무상질병휴직 절차: 공무원연금공단(https://www.geps.or.kr/index#main-box-content_02)→

종합재해보상포털→공무상요양신청

서식
및

예시

∘ 휴·복직 관련 각종 서식(휴직원, 복직원 등)

∘ 휴직자 실태보고(별지 서식)

https://www.geps.or.kr/index#main-box-content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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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장공모제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유치원문화를 조성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원장을 공모하여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교육 변화를 선도한다.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교(원)장 등의 임용·평가 등)

주요 

내용

① 실시유치원 지정
  • 실시대상교: 공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중임·공모) 등의 사유로 

유치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유치원
  • 지정규모: 신청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유치원 

수의 2/3 범위 내에서 ‘원장공모유치원 지정 추천위원회’심의를 거쳐 실시유치원 
지정

  • 실시 대상 유치원의 신청 및 지정 절차

  
교육지원청 
사전연수

⇨ 유치원구성원
 의견수렴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 지정신청

  • 원장공모유치원 지정 추천위원회 심의
  • 실시유치원 지정 통보
   - 원장공모제 신청 유치원 중 원장공모유치원 지정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유치원 

교육감이 지정하여 통보
② 원장공모 자격 요건
  • 공모유형: 초빙형
  • 자격기준: 원장자격증 소지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공립유치원 대상)
  • 지원자격 제한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상 4년 미만인자도 지원 가능)
   - 현임 유치원 근무기간 2년 미만인 원장의 경우 지원 불가(단, 유치원 통ㆍ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유치원의 원장은  당해 유치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 재직유치원 지원 불가
   - 원장공모제 시행 유치원으로 지정된 유치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

유치원 공모원장으로 지원 불가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 해당자 지원 불가
   - 지원자 지원 유치원 수 제한(1인 1개원만 지원 가능)
   - 수석교사는 원장공모 지원불가
   - 교육전문직원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 제7조,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9조 전직기준에 따름
③ 공모원장 임용 절차
  ㉮ 유치원구성원 의견수렴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후 원장공모제 신청(유치원)
  ㉯ 원장공모제 시행 유치원 지정(도교육청)
    ※원장공모유치원 지정 추천위원회 심의(2023.3.1.자 임용부터 적용)
  ㉰ 원장 공모 공고(유치원, 교육지원청)
  ㉱ 공모원장 지원자 접수(유치원)
  ㉲ 유치원공모원장심사(유치원 공모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교육지원청 공모원장심사(교육지원청 공모교(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이의제기 신청기간 운영(공모 심사 과정의 불공정한 상황 등)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29����3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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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임용제청추천(공모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원장 임명(대통령)
④ 공모원장 심사
  • 심사주관 및 구성원칙

순 구분 심사주관 구성

1차 유치원 심사 유치원 공모원장심사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주관

2차 교육청 심사
교육지원청 

공모교(원)장심사위원회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도교육청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시작 당일까지 심사위원 명단 보안 철저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심사 전일까지 비공개)
  • 유치원 공모원장심사위원회 구성(유치원운영위원회 주관)
   - 위원수: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 
     ※ 유아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구성비율: 학부모 위원(40~50%), 교원위원(30~40%), 외부위원(10~30%)
  • 유치원 심사 절차
   - 심사계획 수립→ 서류심사·심층면접(유치원 공모원장심사위원회)→ 유치원경영계획 설명

회(학부모, 교직원 참여)→ 교육청에 3배수 추천
  • 교육지원청 공모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학부모·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 교육지원청 공모교(원)장심사위원회 심사
   - 교육지원청 공모교(원)장심사위원회 추천: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
  • 이의제기 기간 운영: 공모원장 심사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 공모원장 임용제청 추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유의

사항 

(TIP)

∘ 원장공모제 지정 신청 관련 각종 서류는 1년간 유치원 자체 보관(미신청교 포함)

∘ 학부모 의견수렴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

 - 설문조사 대상은 전체 가구수와 일치하도록 할 것

 -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하고,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유치원장 직인 날인, 일련

번호 부여 등)를 마련하여 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설문조사 회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상 확보하고 회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참고
자료

∘ 2024.3.1.자 임용 공립유치원 원장공모제 시행 계획

∘ 원장공모제 관련 Q&A 

서식
및

예시

∘ 원장공모유치원 지정 신청서 등

∘ 원장공모제 보고서식(한셀 시트1~7)

∘ 원장공모제 공고문(초빙형)

∘ 원장공모제 안내 가정통신(예시), 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수렴(예시)

∘ 공모교(원)장 지원서류 표절 심사 방법 및 기준(안)

∘ 모바일 심사자료 제출방법(지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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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1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사립학교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교육공무원임용령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직무대리규정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업무 개요

 ∘ 교원의 복무 

 ∘ 교원의 휴가

 ∘ 공무국외여행, 공무외국외여행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교원의 복무

 일반복무  

 출장 

 겸임

 직무대리

 겸직

 외부강의등의 신고

 학교장 복무

 2. 교원의 휴가
 일반휴가   

 휴가 종류별 운영 방법

 3. 공무국외출장  공무국외출장

 4. 공무국외여행  공무외국외여행

 5. 청렴업무

 청탁금지법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불법찬조금 근절 및 예방

 갑질 근절

 공익제보

 이해충돌 방지법

참고자료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교원인사과, 2023.3.)

  ◦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기본계획(교원인사과, 2023.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
https://www.law.go.kr/��ġ����/���������ҼӰ���������������������/(6412,202001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https://law.go.kr/LSW/ordinInfoP.do?gubun=KLAW&ordinSeq=1175085&nwYn=N&conDatGubunCd=1&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1%EB%AC%B4%EB%8C%80%EB%A6%AC%EA%B7%9C%EC%A0%95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9B%90%ED%9C%B4%EA%B0%80%EC%97%90%EA%B4%80%ED%95%9C%EC%98%88%EA%B7%9C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2,0,0&bbsId=10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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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복무
 

성실한 공무수행 자세와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복무 일반가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제67조(복무)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휴업일 등)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 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의2(비밀엄수),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출장공무원),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주요 

내용

① 교육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6조~제66조)

직무상 의무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의무

신분상 의무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② 근무사항 관리

  • 근무사항: 출근,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 등

  • 원장은 소속 교직원의 개인별 근무상황부(NEIS에 의한 관리 포함)를 통해 복무 관리 철저

③ 근무일과 근무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윈칙으로함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 할 수 있음

  •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④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이 불가능

   - 휴가 중의 초과근무: 휴가 기간 중, 휴가 마지막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 시간에는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로 부서장 등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실적분 지급 가능

⑤ 휴업의 효력과 복무

  • 휴업의 효력: 휴업 기간 중 수업과 유아의 등원이 정지됨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55��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1��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14��
https://www.law.go.kr/����/�縳�б���/(20220211,18372,20210810)/��55��
https://www.law.go.kr/����/�縳�б���/(20220211,18372,20210810)/��55����3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4��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4����2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5��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6��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8����2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2,0,0&bbsId=1032127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56��
https://www.law.go.kr/����/�������ǰ����Ͽ����ѱ���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9��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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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의 휴업 결정: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⑥ 교원의 방학 등 휴업일 근무

  • 방학 등 휴업일은 유아들의 수업과 등원이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유치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55조의3)

  • 방학기간 중 교원이 유치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유아를 지도하고자 할 때는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⑦ 교원의 대학원 수강

  • 원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주간 대학원 수학이 가능함

(본인의 가용 연가일수 초과 금지)

  •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모든 학위는 원칙적

으로 연구실적 평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교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복무 관리

유의
사항 
(TIP)

∘ 교직원의 임무(유아교육법 제21조) 

 - 원장: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함

 - 원감: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수석교사: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함

 - 교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함

 - 행정직원 등 직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함

∘ 행정기관의 공휴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

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설날ㆍ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

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정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1��
https://www.law.go.kr/����/�縳�б���/(20220211,18372,20210810)/��55����3
https://www.law.go.kr/����/���Ʊ�����/(20220721,18298,20210720)/��21��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ǰ����Ͽ����ѱ���/(20220101,31930,20210804)/��2��
https://www.law.go.kr/����/�������ǰ����Ͽ����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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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나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주요 

내용

① 출장의 정의

  • 상급자의 명을 받아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출장명령은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여부와 유치원 운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

② 출장의 구분

  • 근무지내 출장

   - 동일시와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

   • 근무지외 출장: 동일시와 군 및 섬 밖으로의 출장이며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③ 출장공무원의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됨(복무규정 6조제1항)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복무규정 6조제2항)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음

(복무규정 6조제3항)

  •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복무규정6조5항)

④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 부여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근무

시간 외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유의
사항 
(TIP)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참고
자료

∘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3%B5%EB%AC%B4%C2%B7%EC%A7%95%EA%B3%84%EA%B4%80%EB%A0%A8%EC%98%88%EA%B7%9C/(143,20230101)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6��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6��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6��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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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다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①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③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제청해야 함

④ 권한 위임:「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제7조 참조

  • 소속 교육공무원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재위임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18��
https://www.law.go.kr/����/�����������ӿ��/(20221220,33112,20221220)/��7����2
https://law.go.kr/LSW/ordinInfoP.do?gubun=KLAW&ordinSeq=1175085&nwYn=N&conDatGubunCd=1&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ʤ��ߵ����/(20220721,18298,20210720)/��21��
https://www.law.go.kr/����/������/(20221018,18989,20221018)/��16��
https://www.law.go.kr/��ġ����/�������������������ӿ����ѱ�Ģ/(00755,2015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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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라

나

관련 

근거

∘ 직무대리규정 제2조(정의),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6조(대리의 운영), 제8조(위임규정)

주요 

내용

① 용어 정의

  • 직무대리: 기관장(원장), 부기관장(원감)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

  • 사고

   -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직무대리의 운영

  •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음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직무대리 명령서(별지 서식)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함

  •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원장과 원감의 
직무대리

- 원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감이 원장의 직무대리를 함
- 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무

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해야 함
- 원장과 원감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순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원장, 원감의 직무대리를 함

원장과 원감 
외의 직무대리

-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직무대리지정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함

③ 위임 규정 

  • 원장은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의
사항
(TIP)

∘ 직무대리규정(소속 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

서식
및

예시
∘ 직무대리명령서

https://www.law.go.kr/����/�����븮����/(20221227,33155,20221227)/��2��
https://www.law.go.kr/����/�����븮����/(20221227,33155,20221227)/��4��
https://www.law.go.kr/����/�����븮����/(20221227,33155,20221227)/��5��
https://www.law.go.kr/����/�����븮����/(20221227,33155,20221227)/��6��
https://www.law.go.kr/����/�����븮����/(20221227,33155,2022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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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마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 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주요 
내용

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함
②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겸직 허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제1항)
  • 교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함
  • 허가기준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 범위) 「학원이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이 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원칙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jomunNo=64&jomunGajiNo=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7011&jomunNo=25&jomunGajiNo=0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7011&jomunNo=26&jomunGajiNo=0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64��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25��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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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직업교육학원
   -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ㆍ감수, 문학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단, 겸직 업체ㆍ활동 성격에 따라 겸직 제한 가능)
   •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ㆍ감수, 문학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단, 겸직 업체ㆍ활동 성격에 따라 겸직 제한 가능)
  • 겸직 허가 절차 및 방법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학교(원)장 등)
   - 겸직 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상세 자료,(<붙임2.> 서식 활용)제출
   - 겸직 허가 심사)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업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의
   ※ 겸직심사위 의무화)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업무의 공개성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를 필수 운영

  - 겸직 여부 결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
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겸직허가 기간 최대 1녀, 겸직 연장
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이 장에게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결정ㆍ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무 통보하고, 허가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 명시하여 통보, 이의가 있는 교
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④ 겸직현황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 실태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ㆍ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을 조사(지침에 반하는 사항은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
  • 관리ㆍ점검)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겸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및 결과 통보
  • 위반 시 엄정 처분)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정

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
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무
  •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관할 공립학교 교장 및 원장,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 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원장 제외)

<<겸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구성) 교(원)감 포함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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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정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겸직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 인터넷 개인 방송이 아닌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겸직 허가기준
   - 소속 기관의 장(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소속 기관의 장(원장)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절차
   -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 준수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예: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특히 유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문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동의 없이 타인(유아,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ㆍ공유함으로

써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유의
사항 
(TIP)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 연간 가용연가(조퇴, 외출 등)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 보수(사례

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서식
및

예시

∘ 겸직 허가 관련: 내부결재, 허가신청서, 허가서, 겸직허가 대장 등(서식1~8)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예시) 등(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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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신고바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외부강의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주요 

내용

①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②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또는 사전)에 신고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의무대상 기관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국가 기관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

안전공제회,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대학교병원, 

각종 재단법인 등

  - 사립대학교, 사립학교(유치원)

③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포함)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④ 외부강의등의 제한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

⑤ 유치원 외부강의등 신고(NEIS) 

  • 신고 시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또는 사전) 신고

  • 신고 방법: 내부결재 후 NEIS 신고서 등록 

   -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자체보관) ※원장의 결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전결  

   - NEIS 기본메뉴-나의메뉴-외부강의-외부강의등록- '등록'탭에서 '외부강의신고서'작성

하여 원장에게 신고 

  • 상하반기 신고현황 제출: 매년 1월, 7월 기관 내의 신고현황 교육지원청에 제출(별도 

시행되는 공문 안내에 따름)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26��
https://www.law.go.kr/����/�������ൿ����/(20220602,32661,20220602)/��15��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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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TIP)

∘ 적용대상별 사례금 상한액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최대 60만원

 - 공·사립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1시간당 100만원(1회 최대 상한액 규정 없음)

 -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겸직허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강연·기고 등

  - (방송 인터뷰)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위원회 참석)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연주·공연·전시)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을 하는 경우

참고
자료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교원정책과)

∘ 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금지 관련 안내 자료(감사관)

∘ 외부강의등 Q&A

서식
및

예시
∘ 외부강의등 신고서 등(외부강의 신고서, 초과사례금 신고서, 외부강의 NEIS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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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복무사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제67조(복무)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학교(원)장 복무관리 지침(2023. 7. 17. 시행)

주요 

내용

① 적용 범위 및 대상

  • 범위: 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교육공무원 제41조에 의한 연수, (비상근무 발령 

중) 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관외: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를 제외한 전지역

  • 대상: 공립 유치원 원장

② 신고 방법

  • 신고내용: 행선지,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자 성명), 신청기간, 신청 사유

  • 허가 및 승인신고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전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 

(NEIS) 공람 등으로 신청

  - 41조 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휴업일(방학 또는 재량휴업일) 중 학기당 1/2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범위

에서 가급적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3일 전까지 사전 나이스(NEIS) 공람 등으로 신청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 신청 )

  - 원장의 연수 계획서는 자율적으로 관리(단, 41조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는 별도 규정에 

의함)

  - 원장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기간 중 원감이 근무하는 등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부재 시에 원감이 장기연수 및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학교 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교장 부재 중 사안 발생 시의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에 유의

  • 상급기관에 사전 신청 후 실시, 긴급사유 발생 또는 비상 시에는 근무자가 신청・신고

  • NEIS 사전승인 신청:  ‘공람자 지정 방법’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

   - 공람자는 직근 상급기관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며, ‘공람자 지정’ 시 공람자에게는 결재 

과정이 없으며 근무상황 내용만 공람

  • NEIS [기본메뉴]-[나의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기안문서 상신 시 결재자지정창

에서 결재 선택하여 본인을 추가한 후, 공람을 선택하여 대상자를 추가 상신함 

https://www.law.go.kr/����/������������/(20221227,19147,20221227)/��55��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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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내 용 신 청 방 법

휴가 (연가, 반일연가, 병가, 

반일병가, 공가, 특별휴가)
- 공람자 지정 방법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

지각, 조퇴, 외출 - 학교장 NEIS 처리

출장 - 학교장 NEIS 처리

공무국외출장

- 직근 상급기관에 출국 예정일 30일 이전 허가 신청

  (10명 이상 단체는 40일 이전)  

- 허가 후 학교장 NEIS 처리

- 보고서 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탑재

공무외 국외여행(연가 활용) - 공람자 지정방법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국외자율연수
- 공람자 지정방법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

  (증빙서류 학교 자체 관리)

국내연수

- 공람자 지정방법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

  (사유,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연수 목적 이외의 사유는 불가

사전승인 

신청

- NEIS 상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원장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또는 교육과 담당자(공람)

유의
사항 
(TIP)

∘ 휴가, 휴일 관외출타 및 관외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 3일에 사전 신청∘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휴업일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중 각 학기당 1/2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범위에서 가급적 실시  
   하되, 상급기관에 3일전까지 사전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

서식 및
예시

∘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2023.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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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휴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휴가 일반가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24조(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주요 

내용

① 휴가의 정의

  • 유치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총칭함

② 휴가실시의 원칙

  • 원장은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일수는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산입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처리  

  • 연가 및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유의
사항 
(TIP)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휴가 중인 교원의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은 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해야 함 

∘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연가 사실의 미기록, 

신청하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14��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3��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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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류별 운영방법나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24조(휴가)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제36조(명예퇴직)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장(휴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조(병가), 제7조(공가), 제8조(특별휴가)

주요 

내용

① 연가

  • 연가: 유치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이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원일수를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휴직(법령에 의한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제외),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

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하며,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이내)을 가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6월 미만 3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4년 이상 10일

 6년 이상  21일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14��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7��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36��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5��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6��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6��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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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도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 연가일수 초과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는 일할 환수 조치

  • 수업일 중 연가 사유

구분 내용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유치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가 신청 방법(NEIS)

구분 내용

수업일 중

연가

제1호

~

제8호

'사유 및 비고'에서 관련법령 클릭하고 안내된 팝업창에서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더블클릭하면 사유란에 선택한 호가 입력됨. 1호~8호의 경우는 비고란은 

공란으로 둠

제9호

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

휴업일 중

연가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② 병가

  • 병가의 기간: 원장이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유치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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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승인 

   -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180일의 

범위에서 승인(동일 사안 연도 구분 없음)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사실 여부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함.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원장이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사후에 공무상요양이 승인되면 본인 희망 시 이미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

   

※공무상병가 신청 절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접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류 제출

㉯ 인사혁신처 심사: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 결정

㉰ 공무상 요양승인: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공무상병가 신청: 공무상요양승인서를 제출하여 소속기관에 공무상 병가를 신청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 연가,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공무상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 및 연가의 순차적 승인 가능(연가 모두 소진 시 휴직 조치)

  •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해야 함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병가의 연간 누계 6일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③ 공가

  • 운영 방법  

   -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나 시간을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도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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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연 1회)

   - 위에 해당하는 교원단체의 교섭 또는 협의 당사자로 교섭 또는 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당일 왕복 소요일수 또는 시간을 가산할 수 

있으나,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 행사 참가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의 선수, 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사무처리 등을 위해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 승인 불가

④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의 

https://www.law.go.kr/����/����������ǹ�/(20220818,18426,20210817)/��129��
https://www.law.go.kr/����/�������ǿ��������ѱ���/(20210105,31359,20210105)/��13��
https://www.law.go.kr/����/�����ǳ뵿���ռ��������ѹ���/(20210706,17861,20210105)/��6��
https://www.law.go.kr/����/�����ǳ뵿���ռ��������ѹ��������/(20210706,31853,20210629)/��3��
https://www.law.go.kr/����/�����ǳ뵿���ռ��������ѹ���/(20210706,17861,20210105)/��14��
https://www.law.go.kr/����/�뵿���չ׳뵿����������/(20210706,17864,20210105)/��17��
https://www.law.go.kr/����/�����⺻��/(20220325,18456,20210924)/��15��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20220622,18604,20211221)/��5��
https://www.law.go.kr/����/�������ǿ���װ��������ѹ���/(20221211,18893,20220610)/��2��
https://www.law.go.kr/����/�������ǿ���װ��������ѹ���/(20221211,18893,20220610)/��24��
https://www.law.go.kr/����/�������ǿ���װ��������ѹ���/(20221211,18893,20220610)/��25��
https://www.law.go.kr/����/�������ǿ���װ��������ѹ���/(20221211,18893,20220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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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사용 가능

  • 출산 휴가

   - 임신 또는 출산한 교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일을 120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함

   - 임신중인 교원이 다음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신중인 교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중인 교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중인 교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 사용 가능

  • 난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에 따라 2일~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얻을 수 

있음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https://www.law.go.kr/����/�ѱ������Ŵ��б���ġ��/(18570,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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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가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 원장은 유치원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계산방식 변경(2023.1.1. 개정)

     → 육아시간 사용(24개월) 시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개정시행일(2023.1.1.)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월단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개정일 전 사용한 월을 공제함. 월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2.부터 '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함

  • 가족돌봄휴가

   -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대상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2일(16시간) 범위에서 유급휴가 가능함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1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고 무급휴가는 일단위만 사용 가능

  • 교원 회복 지원 휴가

   - 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 임신검진휴가

   -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유의
사항 
(TIP)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승인권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관련 증빙서류

 - 연간 누계 6일 초과하는 병가, 7일 연속하는 병가: 진단서   

 - 공가: 소집통지서, 소환장, 투표통지서 등

 -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출산휴가: 진단서

 - 포상에 의한 휴가: 표창장 사본    

 - 명예퇴직: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문

 -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유인물 

∘ 유연근무 복무관리

 - 개정 내용: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관리자는 해당 유연근무 대상자 

불이익 조치 가능

 - 기관장(승인권자)은 복무관리 시스템에 소속공무원의 출퇴근 지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안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교원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집(2022.7. 교육부)

https://www.law.go.kr/����/�������������ױ���Ȱ����ȣ������Ư����/(20221227,19094,20221227)/��15��
https://more.goe.go.kr/eapc/subList/20000000408?pmode=detail&nttSeq=10000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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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국외출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과 심사, 허가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한다.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7장(공무국외출장 등)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공무국외출장 운영 기본계획(2023 교원인사과)

주요 

내용

① 적용 범위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

  • 허가권자: 경기도교육감

  • 허가권의 위임:「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권의 일부를 위임함

  •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한 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 허가권자가 허가함

    

구   분 공무국외출장 대상 허가권자

본     청 소속 직원 교육감

직속기관
기관장 교육감

소속 직원 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감

소속 직원 교육감

공립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유치원)장 관할 교육장

소속 직원 학교(원)장

③ 심사대상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https://www.law.go.kr/������Ģ/����������������¡����ÿ���/(143,20230101)
https://www.law.go.kr/��ġ����/���������ҼӰ���������������������/(6412,20200110)
https://www.goe.go.kr/home/bbs/noticeDetail.do?menuId=100000000000058&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3&menuInit=2,1,0,0,0&bbsId=1030964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67422
https://law.go.kr/LSW/ordinInfoP.do?gubun=KLAW&ordinSeq=1175085&nwYn=N&conDatGubunCd=1&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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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④ 업무 절차

⑤ 심사 및 허가기준

  •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격성      •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 출장경비의 적정성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서식에 의거 심사를 실시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 주관부서(학교) 

  - 방문국가·기관, 방문일정 등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안전성 등 사전 검토

⇩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 주관부서(학교) → 국외출장허가 담당부서

  - 30일 전(10명 이상 단체는 40일 이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무국외출장의견서 등 첨부

⇩

심사위원회 개최
• 국외출장허가 담당부서 → 심사위원회

  - 위원회 개최 

  -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심사위원회 → 국외출장허가 담당부서

  - 심사 결과 통보

⇩

허가 여부 통보
• 국외출장허가 담당부서 → 주관부서(학교)

  - 허가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개

• 주관부서(학교)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국제교류협력>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

공무국외출장 실시

• 공무국외출장자 

  - 방문국 도착 후 지체없이 재외공관에 도착 신고 및 안내자 비상

연락처 등을 제공

  - 소속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공직자 품위 유지 등

⇩

공무국외출장 보고 
• 공무국외출장자 → 허가권자

  - 귀국 후 7일 이내 공적 항공마일리지 나이스 시스템 입력

  - 공직자 선물 신고

  -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계획서, 보고서 등록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국제교류협력>공무국외

출장보고서) 공개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29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62&menuInit=13,7,1,0,0
https://btis.mpm.go.kr/cmm/main/mainPage.do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29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9&menuInit=13,7,2,0,0


1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업무 매뉴얼 ▧ ▧ 

유의
사항 
(TIP)

∘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

∘ 출장자는 방문국 도착 후 지체 없이 재외공관에 도착 신고 및 안내자 비상연락처 등을 제공

∘ 출장 중 소속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공직자 품위유지

∘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출장경비 지급

∘ 출장 전 계획서 공개, 귀국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및 공개

  ※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유치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함

참고
자료

∘ 공무국외출장 운영 기본계획(2023 교원인사과)

https://www.goe.go.kr/home/bbs/noticeDetail.do?menuId=100000000000058&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3&menuInit=2,1,0,0,0&bbsId=103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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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 외의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운영 및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교원의 합리적인 전문성 신장을 도모한다.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주요 

내용

① 원칙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유치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방학 및 학기말, 재량휴업일 등)에 실시 

② 인정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 ･ 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③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나이스 상신→ 확인 및 승인→연수 실시

  •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계획서 작성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 근무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또는 용무: 국외자율연수

   -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 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원장에게(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받은 후 실시 

  • 공무외 국외여행 NEIS 상신 방법

   - 복무상신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여행기간이 근무상황부에 표기되도록 

하고 ‘목적지’란에 여행기간(일시 포함) 병기

   - 출국시간부터 귀국시간까지 단절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출발 혹은 귀국일의 시간 설정은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설정

   - 정상근무 이후 출국하는 경우 복무는 다음날 00:00부터, 근무시간 전에 귀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귀국일 전일 24:00까지 복무 상신

   - 귀국일이 휴업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귀국일 근무 종료시간까지 복무 상신(기타는 

공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상신하지 않도록 유의)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23��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https://www.law.go.kr/������Ģ/�����ް������ѿ���/(67,20220215)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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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연가를 사용할 경우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처리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의 경우 [사유 또는 용무]에 '국외자율연수'로 처리 

∘ 연가를 사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갈 때

 -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휴업일(방학중) 중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절차: NEIS-복무-개인근무상항신청-연가로 신청, 사유는 휴업일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방문국가명)’ 입력후 허가를 받음

서식
및

예시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https://www.law.go.kr/����/������������/(20221213,19065,2022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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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업무
 

부정청탁 및 각종 직무비위 등 부정·부패 관행 극복, 공익제보 보호, 청렴 의지의 내면화를 통해 공직

자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청탁금지법가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처리 등)

주요 

내용

① 목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② 부정청탁의 금지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주요 내용

   - 인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급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

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④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됨)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18576,20211207)/��5��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18576,20211207)/��6��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18576,20211207)/��8��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32689,20220607)/��3��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32689,2022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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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

   ※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신고 방법: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

  • 해당 내용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⑥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사례금 상한액(1시간당 상한액)

   - 교육감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유의

사항 

(TIP)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금품등이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이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참고
자료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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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나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함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신고 방법: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

   ※ 직무 관련 영리행위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의 

신고등

③ 특혜의 배제

  • 직무 수행 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처벌

하여서는 아니됨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됨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됨

  • 공무원은 직위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됨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채용시험에 친족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됨

⑦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⑧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참조

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8��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34410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11021,18132,202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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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⑪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참조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⑫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됨

  •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위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⑬ 신고, 확인, 처리

  • 위반 여부는 행동강령책임관(공립의 각급학교는 교감(원감))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 후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유의
사항 
(TIP)

∘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11021,18132,20210420)/��10��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26��
https://www.law.go.kr/����/�����������������/(20220113,32172,20211130)/��11��
https://www.law.go.kr/����/�ι�/(20221213,19069,20221213)/��767��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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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및 예방다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주요 

내용

①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실시

  • 대상: 유치원관리자, 교직원, 유치원운영위원, 학부모 등

    ※ 학부모회 회장･총무 필수 대상임(필수 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

  • 시기: 연 2회 이상 실시(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

  • 수수 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철저

② 안내 및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대상: 전체 학부모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내용: 유치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등 포함

  • 유치원장 명의로 SMS 모바일 홍보

   - 대상: 교원 및 학부모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유치원 홈페이지 홍보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시기

   - 방법: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내용: 유치원장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 포함

  • 공문서 상하단 홍보 문구 삽입

③ 유치원 자체 점검 강화

  • 점검자: 행동강령책임관(원감)

  • 시기: 매 분기별(3, 5, 9, 10월 연 4회 실시)

  • 방법: 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 활용(실시 후 자체보관)

④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 관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내용: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공개시기: 해당사업 정산 후 10일 이내

TIP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서식 및 
예시

∘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https://www.law.go.kr/����/����ûŹ�ױ�ǰ������Ǳ��������ѹ���/(20220608,18576,20211207)/��9��
https://www.law.go.kr/��ġ����/������û�������ൿ����/(00653,20120102)/��8��
https://www.law.go.kr/��ġ����/������û�������ൿ����/(00653,20120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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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4

관련 

근거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배경

  • 공공분야의 갑질 사건 예방 및 적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일반적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개념과 금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

으로 근절  

② 갑질이란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

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금지되는 갑질의 유형 [제13조의3 각호]

금지유형 금지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①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 / 

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

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

하게 요구하는 행위

유의
사항
(TIP)

∘ 신고자의 신변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부터 66조(책임의 감

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갑질 판단 기준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직장 내 괴롭힘, 기타

https://www.law.go.kr/����/�������ൿ����/(20220113,32172,20211130)/��13����3
https://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06987,20210520)
https://www.law.go.kr/����/�������ൿ����/(20220113,32172,20211130)/��13����3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67��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62��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66��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20220705,18715,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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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5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공익제보의 의무

  •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함

    (공익제보 책임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③ 공익제보의 접수 등

  •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수사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

  •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께 공익을 침해

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공익제보 내용

   -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④ 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에 접속-온라인 제보(우편, 방문 제보 가능)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820-0999

   ※ 방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청렴기획담당] 

유의
사항 
(TIP)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 비밀보장(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 내용),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조치, 포상금 지급

참고
자료

∘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운영 안내문(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023.11.14.)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viewCls=ordinInfoP&urlMode=ordinScJoRltInfoR&ordinSeq=1514065&chrClsCd=010202&gubun=KLAW
https://www.law.go.kr/����/���ͽŰ��ں�ȣ��/(20221201,18522,20211130)/��2��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34410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022&contentId=20160314085137&menuInit=1,3,1,0,0
https://www.acrc.go.kr/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022&contentId=20160314085137&menuInit=1,3,1,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1&bbsMasterId=BBSMSTR_000000000100&menuInit=13,1,1,0,0&bbsId=103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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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6

관련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① 목적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2022.5.19.부터 시행)

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③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④ 공직자의 의무

  •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됨

⑤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방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음

유의
사항 
(TIP)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참고
자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2023.10.)

∘ 이해충돌방지제도 안내자료(경기도교육청 감사관)

https://www.law.go.kr/����/�������������浹������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110000&bid=1008&act=view&list_no=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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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역량개발 14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79호, 시행 2022.4.27.]

업무 개요
 ∘ 유치원 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교사 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한다.

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주체 및 방법

 평가 대상

 평가 참여자

 계획 수립 및 실행

 결과처리 및 활용

 2.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3. 교사 연구년제  교사 연구년제 (신설)

 4. 수석교사제  수석교사제 (신설)

참고자료

 ∘ 2023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 2023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부록)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 원격직무연수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연수원)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2조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 

  ∘ 2024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

  ∘ 2024 수석교사 선발 계획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1&lsiSeq=234011#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22&lsiSeq=245505#0000
https://www.law.go.kr/����/�������ǿ��������ѱ���/(20210105,31359,20210105)/��18��
https://www.law.go.kr/������Ģ/�����ɷ°����ǽÿ������Ʒ�/(320,2020010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B%93%B1%EC%9D%98%EC%97%B0%EC%88%9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34547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nit=&bbsId=1040041&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
https://www.gtie.go.kr/common/bbs/management/selectCmmnBBSMgmtView.do?menuId=1000000174&bbscttId=3000092103&bbsId=BBSMSTR_000000000760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2613#J2-0:0
https://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09001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bbsId=10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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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능력개발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59호, 시행 2021.1.5〕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320호, 시행 2020.1.1.〕

주요 

내용

① 시행 주체 및 방법 

  • 주체: 교육감

  • 위임: 원장·원감은 관할 교육장, 교사·수석교사는 소속 유치원 원장 위임

  • 방법: 23년부터 에듀로(www.eduro.go/kr)에서 학부모 만족도 실시

② 평가 대상

  • 당해학년도 기준 국·공·사립유치원에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1학급)평가대상 여부는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자율 운영하되, 미운영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개발계획 수립 및 연수 실시 

  • 단, 2개월 미만 근무 교원과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은 단위유치원 교원능력

개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 가능 

   ❲경기도❳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기관 파견교사 및 9월 개원유치원 제외

   ❲유치원❳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 정년퇴직 예정자, 휴직자 등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제외 또는 평가결과활용 

             제외자 여부 결정

③ 평가 참여자 

  •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 만족도조사 대상자는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④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수 위원 구성 비율 비고

3~7인 학부모위원 1인 이상 참여
※ 당해년도 교육청   

시행계획 참조

   - 별도 위원회 구성 어려울 시 유치원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구성하여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가능

   - 다른 위원회 활용 시 학부모위원 1인 이상 포함된 위원회 활용

⑤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단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부모 참

여방식 등)․절차․시기

https://www.law.go.kr/����/�������ǿ��������ѱ���/(20210105,31359,20210105)/��18��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9B%90%EB%8A%A5%EB%A0%A5%EA%B0%9C%EB%B0%9C%ED%8F%89%EA%B0%80%EC%8B%A4%EC%8B%9C%EC%97%90%EA%B4%80%ED%95%9C%ED%9B%88%EB%A0%B9
http://www.ed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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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만족도조사 문항

 :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자유서술형 2문항 이상 병행

- 평가문항은 평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어로 문항 선정 

- 서술형 문항의 경우 구체적․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영역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평가대상자별로 문항을 다르게 구성

 ※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자율적으로 문항 추가

[유치원] 구체적 평가지표 및 문항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으로 정함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연간 운영 일정표(예시)

구분 월 활동내용 매뉴얼

도입

~5월
▸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추진계획 반영

▸업무담당자 지정(평가관리자-원감, 평가실무자-교사)

예시2

예시3

~8월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준비

▸평가 운영계획 수립 준비

▸교원연수

예시5

예시7

운영
계획
수립

~8월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심의 및 수립

▸학부모 홍보용 자료 배부

예시6

예시4

평가
준비

연중 ▸유치원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

8월~
9월

▸평가시스템 사용자 연수 실시(교육지원청 주관)

▸평가시스템 실행 기초 작업 완료(참여자별 대상자 등)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만족도조사 방법에 대한 한내

예시9

평가
실행

10월
~

11월

▸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에듀로(www.eduro.go.kr) 접속 시 설문 참여
예시8

http://www.ed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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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활동내용 매뉴얼

결과

처리

및

활용

11월 ▸평가 종료 및 평가결과 처리 예시10

12월

~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통보

▸유치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원 지원방안 심의

※단위유치원 평가결과는 정보공시사이트 탑재 연동 전까지 

해당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

예시11

차기년도

1월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 등

▸차기년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반영

⑦ 보관 자료 및 문서

내 용 자료
형태

출력
여부

보존 
기간

내부
결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서 파일 × 5년 ○

개인별 원자료 파일 × 5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파일 × 5년 ○

※ 당해연도 평가결과 등 보관 자료는 평가가 완료된 후 문서보관 책임자에게 자료 일체를 

이관(당해학년도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2월 말까지)

TIP

∘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은 유치장과 계약 시 계약서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2학기 교원이 변동되는 유치원은 평가 실시 시기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서식
및

예시

∘ 2023학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 2023학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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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교직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연수를 포함한 교직원 연수에 대한 안내로 이수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79호, 시행 2022.4.27.]

주요 

내용

연수명
연수

대상

이수

 회수, 

시간

법률 비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교직원
연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자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교직원

연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자체

청탁금지법 교육 교직원
연1회 

이상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제3

항
자체

부패방지교육

(공직자)
교직원

연1회

이상

2시간

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제88조

의2

자체

공익 제보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

교직원
연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 제23조
자체

갑질예방교육 교직원

1회, 

1시간 

이상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성교육

(교원)
교원

1시간

(1년)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자료 요청시 제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1년)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

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1

항 별표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연 1회 보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B%93%B1%EC%9D%98%EC%97%B0%EC%88%9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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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수명
연수

대상

이수

 회수, 

시간

법률 비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1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2조의 3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실적 보고

(이수증, 

실적 보고)

학교

안전교육
교직원

15시간

이상

(3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학기별 보고

안전교육 실적 

보고 시스템

소방 훈련 교육 교직원
2회 이상

(1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14조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

내부결재하여 

자체보관

(자체소방훈련 

1회,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
1회 이상

(1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3
자체 

다문화이해교육 교원

15시간

(3년 

이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6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

10조의 2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교원, 

행정직

1시간 

이상

(1년)

「장애인복지법」제 25조
교육이수기간

1.1~12.31

· (보건복지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 연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상호 인정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1시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기간제

교원,

교육

공무직

1시간 

이상

(1년)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52조의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1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6

학년 말 결과 

보고

https://www.kohi.or.kr/gateway.do
http://www.schoolsafe.kr/
http://www.able-edu.or.kr/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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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수명
연수

대상

이수

 회수,   

시간

법률 비고

특수교육 

관리자 연수

원장, 

원감

5시간 

이상

(1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통합학급 담임)

통합

학급 

담당

교원

15

시간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최근 10년 이내 

이수 권장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교직원

최소3시

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다음학년도 

시작되기 

30일전까지

매년

4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13세 미만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내 

폭력예방 교육

교직원

각 1시간 

이상

(통합

운영 

가능)

(1년)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예방교육

통합관리

실적 보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교직원, 

종사

자

정기적 

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4조의2

 제2항

대한 결핵협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미고시 상태)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교육

업무 

담당자

4시간

(2년 

1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의무연수

과태료

(500만원 이하)

https://w2.edukn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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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수명
연수

대상

이수

 회수, 

시간

법률 비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통학버스 

운영자

(원장)

및 

운전자, 

동승자 

2년

마다 

갱신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등록 및 디지털운

행기록장치(DTG) 

설치 기록

단, 동승자는 권장

음주운전 

예방교육
교직원

2회 

이상

(1년)

도로교통법 제44조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복무점검시 

교육여부 점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업무 

담당자

2회 

이상

(학기별 

1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50조 

·유아, 학부모 의무

·교원 권장

개인정보보호업

무담당자 연수

업무 

담당자

1시간

이상

(1년)

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경기도교육

연수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

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기

타

미세먼지 

관련 교육

업무

담당자

1회

(2년)
경기도 교육환경개선과 지침

담당자 지정일

로보터 3개월 

이내에 이수

TIP

∘ 유치원 자체 계획 수립 후 교육 실시 또는 원격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수 운영 가능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연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예, 대면 포함 연수 등)

∘ 법정의무교육관련 원격연수 콘텐츠가 있는 연수원 활용

 - 경기도교육연수원

 - 중앙교육연수원

참고
자료

∘ 2024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직무연수 운영 계획

https://www.gtie.go.kr/main.do
https://www.neti.go.kr/main.do
https://www.gtie.go.kr/common/bbs/management/selectCmmnBBSMgmtList.do?menuId=1000000178&bbsId=BBSMSTR_00000000084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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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연구년제 

     

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으로 교육연구력 심화 및 교직 효능감을 제고하고 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해 성장하는 교직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조(결과활용)

주요 

내용

① 추진 체제 및 개념

  • 연수받는 교원에서 학습하는 교원을 넘어 연구하는 경기 교원

  • 개념

교사 연구년제 실행연구

교육실천가인 교사가 현장 전문성을 기반

으로,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주체적으로 심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학교 현장의 고민과 현안을 명확하게 인식

하고 문제점과 실태 파악, 자료수집과 분석, 

모니터링, 질적 탐구, 양적 탐구 등 연구

과제에 대한 「계획-실행-반성-대안 제시

-성찰」에 따라과정중심 문제 해결과 개

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

② 대상, 기간 및 파견기관

  • 대상: 공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 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 연수 파견)

  • 파견기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파견기관 변경 시 안내 예정)

③ 연구내용

  • 연구성과가 학교교육력 제고 및 현장 교육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영역 세부 내용
선발인원 /

경력기준

교육연구
∘ 학급, 학교, 지역 단위 현장 밀착형 학생교육 연구

∘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진로교육 등
75명

교육

경력

15년

이상
정책연구

∘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실행 및 정책평가 관련 연구

∘ 미래교육, AI･디지털교육, IB교육, 디지털시민성교육 등
75명

교육회복

연구

∘ 교육력 회복을 위한 자율연구

∘ 현장중심 교육활동보호, 교원치유, 자율과제 등
50명

25년 

이상

https://www.law.go.kr/����/������������/(20231012,19341,20230411)/��40��
https://www.law.go.kr/������Ģ/�����ɷ°����ǽÿ������Ʒ�/(320,20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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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④ 연구 활동 지원 계획

  •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연구교사 1인당 150만원 지원

  • 연구년 내실화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연구역량 강화 직무연수 지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연수기관 연계 현장밀착형 실행연구 지원

⑤ 선발 전형 및 복무

  • 전형: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 복무: 1년 연수파견

구 분 근무상황 행정 처리 비 고

교사 

연구

년제

∘연수파견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0조 특별연수,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1항 4호, 4항)

∘교육공무원 신분 유지

∘품위유지 등 복무 철저

∘나이스 출장 등록 불가
∘파견 종료 후 1년 의무 복무 ∘파견 종료 시 즉시 복귀

⑦ 의의

  • 장기 재직교사의 교육연구력 심화 및 교직 효능감 제고를 통한 지속적 성장 실현

  • 현장 밀착형 실행연구 통한 학교 개선 활동 수행, 적용으로 학교교육력 제고

TIP

￭ 연구영역별 경력 기준

 • 교육연구, 정책연구

   - 교육경력 15년 이상

 • 교육회복연구

   - 교육경력 25년 이상

  ※ 영역별 선발인원

   - 지원 결과에 따라 총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자료

∘ 2023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0&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8&menuInit=13,1,1,0,0&bbsId=102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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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석교사제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제29조의4

주요 

내용

① 수석교사제 운영 개요

  •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 중 심사를 거쳐 선발

  • (역할)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및 연구 활동 등

  • (우대) 수업시수 1/2 경감, 연구활동비(40만원/월) 지급, 담임 배정 면제 

  • (선발)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 5명(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 

  • (재심사) 임기 4년이 만료된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실시

② 지원 요건

  •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2024. 3. 1. 기준)

  • 경기도내 공・사립학교 재직교사(2024. 2. 29. 기준 현임교 재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선발 절차

④ 2024.3.1.자 임용 수석교사 배치 (유아) 

  - 교육수요(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은 지역,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고려한 

지역 배치

주

체
교육청 단위학교(학교장) 교육청(교육감): 수석교사선발위원회

방

법

선발안내

(사전공지)
대상자 추천

(수석교사추천위원회)

1차 심사
(서류심사, 

동료교원평가)

2차 심사
(역량평가, 
심층면접)

•지원자격

•선발이원

•추천제한

사항 등

⇨
•수석교사추천

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
•추천서, 실적자료 

등 제출서류 평가

•동료교원 평가

⇨
•수업역량

•동료교사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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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수석교사 합격자 대상 자격연수 실시

 -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성 및 수업 컨설팅 역량 배양 

 - 연수 기간: 1월 예정(15일, 90시간 이상)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운영

참고
자료

∘ 2024 수석교사 선발 계획

https://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09001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bbsId=10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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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유치원15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경기도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 근로기준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고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비상근무 규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학교급식법

∘ 전기사업법

∘ 건축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수도법

∘ 도시가스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업무 개요
 ∘ 신설유치원 개원 시 필요한 설립사무취급교, 교무업무, 유치원 행정(회계),  시설·설비 및 급식 

관련 업무, 통학버스 업무 등에 관한 사항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λ��������/(402,20220301)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7788
https://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ü�����������
https://www.law.go.kr/����/���α����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B%A0%B9&dt=20201211#undefined
https://www.law.go.kr/����/���α���������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EC%86%8C%EA%B4%80%EA%B3%B5%EC%9C%A0%EC%9E%AC%EC%82%B0%EA%B4%80%EB%A6%AC%EC%A1%B0%EB%A1%80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C%A0%84%EA%B2%B0%EA%B7%9C%EC%A0%95#liBgcolor0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C%B2%AD%20%EC%A0%84%EA%B2%B0%EA%B7%9C%EC%A0%95#liBgcolor0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20%EA%B3%B5%EB%A6%BD%ED%95%99%EA%B5%90%ED%9A%8C%EA%B3%84%20%EA%B7%9C%EC%B9%99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ð��������
https://www.law.go.kr/����/�ҹ�ü���ġ�װ��������ѹ��������
https://www.law.go.kr/����/�ڿ����ش�å��
https://www.law.go.kr/����/��ֹ����»�Ȱȯ�����������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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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단위업무명 세부 내용

 1. 설립사무취급교 업무

 - 설립사무취급교 지정

 - 신입유아 모집·선발 전형

 -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

 - 급식 기기 구입

 - 신설유치원 업무 인수인계

 2. 신설유치원 교무업무 

 - 신설유치원 업무 기반 구축

 - 신설유치원 인사조직 및 관리

 - 학급편성 및 업무분장

 - 교육과정 운영 계획

 -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신설유치원 비품 및 물품 구입

 - 유치원 규정 제정 외 각종 위원회 구성

 - 신입생 교육과정 설명회 실시 

 - 개원식(입학식) 실시 

 3. 유치원 행정(회계) 업무 

 - 기본사무 업무

 - 학교 회계 및 공무직원 채용 관리

 - 예산 회계 업무

 - 시설 설비 관련 물품 구입

 - 학내망 및 통신설비

 - 물품 및 재산관리

 4. 시설·설비 업무 

 -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 시설 설비 관리 유지

 - 시설 안전 및 환경 위생 업무

 - 각실 환경 구성

 5. 급식 업무

 -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 

 - 급식 기기 선정

 - 급식 기기 구매

 - 기타 물품 구매

 - 급식 관련 인력 채용

 - 급식 관련 설치 신고

 - 음식품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6. 통학버스 업무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 어린이 통학버스 절차

 - 어린이 통학버스 계약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준비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사전 관리 

참고자료

 ∘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교육부)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재무담당과, 2024. 1)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법 개정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1,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2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6&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93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08444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2&contentId=20151214142241&menuInit=13,2,1,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43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menuInit=13,1,1,0,0&bbsId=10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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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사무취급교 업무
 

신설유치원의 개원 전 원활한 사전업무(신입 유아모집, 교재교구, 물품 선정 및 구입 등)를 지원한다.

설립사무취급교 업무가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 계획)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계약제도관련 유의사항 알림」(재무담당관 2015.02.09.)

주요 

내용

① 교육지원청 설립사무취급교 지정

 • 설립사무취급교 지정 및 신설유치원 업무추진팀(TF) 구성

 • 설립사무취급교 업무 계획 

 • 업무 관련 시스템 개통

  - 기관 인증서 신청 및 기관 정보관리자 정보 제출

  - 기관, 개인 권한 부여 및 겸임 설정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협의

  - 신설유치원 정보 및 기초자료 수집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신설유치원 개원 관련 협의를 통한 협력

② 신입 유아 모집·선발 전형

 • 신입 유아모집 선발 실시 계획 수립

  - 선발 규정 및 공고문 작성

 •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유아모집 선발 규정 심의

 • 신입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해당 사항 입력

  - 공고문, 우선순위 및 일반순위 모집 인원 확인

 • 신입 유아모집 선발 실시

  - 처음학교로 사이트 관리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추가모집 여부 결정 및 대기자 관리

  - 신입 유아 관리

③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

 • 필요 교재·교구 물품 구입 및 목록 작성

 • 교재·교구 선정 위원회, 정보화 기기 구입 위원회 구성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0��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17��
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02869&instTyp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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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식기기 구입

 • (임시)급식기기 선정위원회 구성

 • 급식기기 구입 목록 작성 및 구입

⑤ 신설유치원 업무 인수인계

 • 업무 인수 인계

  - 공문 발송

  - 서류 및 업무 인수 인계

서식
및

예시
∘ 설립취급교 업무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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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립 신설유치원 교무업무

     

 공립 신설유치원 개원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교재교구 구입 및 교직원 관리, 신입 유아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5조(모집·선발 계획)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주요

내용

① 신설유치원 업무 기반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업무포털) 개통 및 구축

 • 신설유치원 관련 서류 이관, 업무 인수인계 

 • 홈페이지 개설 및 학부모 소통 채널 마련

 • 업무조직에 따른 나이스 업무분장 및 유치원 현황 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기관용 인증서 발급 신청  

  - 기관마스터 ID 생성 및 권한 부여

  - 기관마스터 ID 로그인: 업무관리,재정관리, 권한관리자에게 권한 위임 및 권한 부여

                        : 기관마스터 ID에서 전자관인, 유치원 정보 등 등록  

② 신설유치원 인사 조직 및 관리

 • 겸임교원 발령 및 업무담당 지정(교육지원청)

 • 신규교사 및 교직원 발령 점검 

 • 임시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개원 전 채용 시)

  - 교원 정원 확인 및 발령 사항 점검 후 인력 채용 협의

 • 계약제 교원 채용 계획 수립 및 채용

 • 유치원 학생보호인력, 교육봉사자 등 공고 및 위촉

 • 각종 조회 실시

  -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③ 학급 편성 및 업무 분장

  • 학급 편성

  - 학급 편성 기준(안) 협의 및 기간

  - 학급 담임 희망서 수합 

  - 반명 선정 및 담임 배정

  - 나이스 학급편성 및 학급운영 기초자료 입력

https://www.law.go.kr/����/�����⺻��/(20230927,19736,20230927)/��9��
https://www.law.go.kr/����/���Ʊ����������/(20221122,32999,20221122)/��17��
https://www.law.go.kr/��ġ����/����ġ�����Ƹ��������߿���������/(06179,20190618)/��5��
https://www.law.go.kr/����/�ٷα��ع�/(20211119,18176,20210518)/��2��
https://www.law.go.kr/����/�ʤ��ߵ���������/(20230628,33566,20230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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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업무 분장

  - 교직원 업무 분장 준비 계획 및 관리

  - 업무 분장 희망서 수합

  -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임명

  - 전체 교직원 업무분장 발표

  - 교무실 준비 및 자리 배치 

④ 교육과정 운영 계획

 • 교육과정 운영 계획 협의 및 추진

  - 교훈, 교육비전, 교표, 교기, 교가, 교목, 교화 확정

  - 당해연도 학사일정 협의 및 확정

  - 유치원 일과 운영시간 확정(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 유치원 요람 작성

  - 일과표, 특별실 사용 운영표 작성

 •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세부계획 수립

  - 학급교육과정 작성

 • 생활기록부 관리 계획

 • 유치원평가, 유아평가 계획 

⑤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방과후 과정 기초조사 및 운영 계획 수립

 •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교육지원청 인력 배치에 의함)

 • 방과후 과정 간식 업체 및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업체 또는 강사 공고, 면접 및 채용

⑥ 신설유치원 비품 및 물품 구입

 • 임시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원 전 구입시)

 • 비품, 교재·교구, 학습준비물, 소모품 등 구입

 • 실내·외 환경정비 및 관련 용품 구입 

⑦ 유치원 규정 제정 외 각종 위원회 구성

 • 유치원 규칙 제정 및 각종 규정 제정

 •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각종 위원회 계획 및 구성 

⑧ 신입생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 신입생 교육과정 설명회 일정, 장소 확인

 • 입학관련 제출서류 등 학부모 안내 서류 준비

 • 당일 업무분장 계획, 관련 물품 구입

 • 환경구성 및 준비물 점검, 방송기자재 점검

 • 안내문 문자 발송, 홍보 및 게시, 사전교육 설문조사 실시, 유아학비시스템 안내 등

⑨ 학교(원)장 취임식 및 개원식(입학식) 실시

 • 입학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실시

 • 당일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추진

 • 입학관련 물품 구입, 환경 구성 준비

 • 학급 배정 및 교사 소개 

 • 학교(원)장 취임식 및 개원식(입학식) 프로그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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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설립사무취급교에서 인수받은 내용은 정확하게 인수인계 처리

∘ 신설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업무분장 조직 관리, 계약제 교원 운영관리, 급식 관리   

등에 포함하여 시행

∘ 원활한 신설유치원 개원업무를 위하여 겸임발령 받은 교사를 중심으로 (임시)인사위원회, 

(임시)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개원 후 심의

서식
및

예시
∘ 공립유치원 신설 추진 업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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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행정(회계) 업무

      

 공립 신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개원 준비 세부 업무 추진, 예산 회계, 기본사무, 시설·설비 정비, 유관  

 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진행한다. 

관련 

근거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9조(거래계좌의 개설)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장(예산)

∘ 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 매뉴얼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내용

① 기본사무 업무

  • 공인(전자이미지) 등록 관보 게제 요청

   - 수신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K-에듀파인 재정 권한 신청/업무 기관 관리자 권한 지정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특수업무용) 신청

  • 스쿨넷 서비스 이용 신청

  • 학내 전산망 구축 발주

  • 홈페이지 구축 자료 제출

  • 급여 관련 공제 기관 등록

  • 각종 장부 비치(법정장부-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표, 발령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열람) 권한 신청

② 학교 회계 및 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 시설물 관리 용역 계약

  • 시설 미화원, 시설 담당 직원 채용(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채용 계획에 의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자 등록 신청

③ 예산 회계 업무

  •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등록

   -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에게 등록 조서 및 공인대장 제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원장(분임재무관, 물품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실장(학교회계출납원, 물품출납원), 회계담당직원, 분임물품출납원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

   - 교실, 보건, 급식, 특수교육, 정보 담당자 등

https://www.law.go.kr/����/����ȸ���/(20220113,17893,20210112)/��38��
https://www.law.go.kr/��ġ����/��������Ư��ȸ���繫ȸ���Ģ/(00947,20231221)/��69��
https://www.law.go.kr/��ġ����/�������б�ȸ���Ģ/(00903,20211104)/��41��
https://www.law.go.kr/��ġ����/�������б�ȸ���Ģ/(00903,20211104)/��8��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2&contentId=20151214142241&menuInit=13,2,1,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6&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menuInit=13,1,1,0,0&bbsId=103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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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 회계 관리 

  • 통장 개설 및 금고계약 체결

  • 학교인터넷 뱅킹 교육금고 이체 서비스 신청

  • 유치원 계좌개설 보고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담당 부서 

  • 신설유치원 설립예산 인계처리 요청

    - 설립사무취급교에 배정된 예산 정산 후 사업비 잔액 인계 처리 요청

  • 법인카드 이용기관 등록(기관명: 해당유치원)

  • 신설유치원 대표자 변경 업무처리 요청

   - 수신처: 이용은행 지점장

   - 설립취급사무교 원장→신설유치원 원장

  • 신설유치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필요시 행정실장, 회계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등 

④ 시설 설비 관련물품 구입

  • 조달청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나라장터) 

  • 물품구입선정위원회 구성 입찰 공고, 구입 관리 

  • 각 실 안내도 및 표찰 구입

  • 위험알림표지판 설치

⑤ 학내망 및 통신 설비

  • 신규교직원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

  • 전자신분증 발급 기초자료 제출

  • 업무용 전화 가입 문자서비스 신청

  • 신설유치원 전화번호 알림

  • 신설유치원 홈페이지 개통

  •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서버장치(필요시 설치)

⑥ 물품 및 재산관리

  • 신설학교 물품구매 목록 인수 철저(교육지원청, 설립사무취급교 구입 물품)

  • 재산관리 – 각종 공부 발급 및 보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

            - 토지 및 건축물 등기 촉탁 진행: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서식
및

예시
∘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매뉴얼(행정) 제19편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업무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2&contentId=20151214142241&menuInit=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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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 시설·설비 업무
 

공립 신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정비와 시설 관리와 관련된 협조 업무를 진행한다. 

관련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화재안전정책기본 계

획 등의 수립·시행)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

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주요 

내용

①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 신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

    - 수신처: 한전 ○○지사

    - 변경내용: 변경전 ○○교육지원청, 변경후 ○○유치원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관할 시(군)청 교통행정과로 신청)

  • 도로표지판 설치(도로점용 허가 신청, 관할 시(군)청 도로건설과와 협의 후 추진)

  • 도로명 주소 신청(관할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과)로 신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신설유치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② 시설·설비 관리 유지

  • 각 실 안내도 및 표찰 부착

  • 전기 사용 명의자 변경 요청

  • 환경구성 및 사인물 제작

  • 재산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https://www.law.go.kr/����/��̳��̽ü�����������/(20210623,17695,20201222)/��11��
https://www.law.go.kr/����/ȭ�翹��,�ҹ�ü���ġ�������������������ѹ���/(20210101,17007,20200218)/��2����3
https://www.law.go.kr/����/�°������������/(20231226,19836,20231226)/��17��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12��
https://www.law.go.kr/����/��̤����ι�����κ�ȣ�����������װ��������ѱ�Ģ/(20240101,00441,20231229)/��3��
https://www.law.go.kr/����/���ι�/(20240109,19987,20240109)/��61��
https://www.law.go.kr/����/���θ��ּҹ�/(20210609,17574,20201208)/��19��
https://www.law.go.kr/����/��������Ǽҹ�������������ѱ���/(20221201,33005,20221129)/��5��
https://www.law.go.kr/����/ȭ�翹��,�ҹ�ü���ġ�������������������ѹ���/(20210101,17007,20200218)/��24��
https://www.law.go.kr/����/���ð�������������/(20220809,32868,20220809)/��15��
https://www.law.go.kr/����/�°������������/(20231226,19836,2023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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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증설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검수 

  • CCTV설치 공사

  • 유치원 벽면 간판 설치

  • 공종별 준공 설계도서 인계 인수 

  • 각종 증명서 및 현황 등 확인

  • 시설물 사용설명서 및 사용 방법 교육

  • 각종 현황 정리

  • 하자보수 관리 철저(동절기 및 해빙기를 거쳐 하자 보수 발생)

  •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 교육 환경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 공종별 준공 설계도서 인계 인수

  • 녹색건축인증 및 BF인증(장애인 편의시설)에 맞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2018년 이후 신축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에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시  

  에너지관리공단에 BEMS 시스템 설치 검사 

③ 시설 안전 및 환경 위생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설치검사 실시(6개월 이내)

   - 담당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신청하고 추후 공제료 납부

  • 시설 설비 관리 유지 및 안전관리 운영

  •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인수

  • 소방계획 수립

  • 유치원 전반에 관한 시설 설비 관리 유지

  •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업체 계약 관리

  • 보안 경비 시스템 설치

  • 개원 전 환경 위생 관리

   - 공기질 측정결과 검토

   - 새학교 증후군 확인 및 청소

   - 베이크 아웃(Bake-out)실시

  • 전체 공사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시설분야 인수인계 및 토지 건물 등 각종대장 발급

④ 각 실 환경구성

  • 유치원 중앙 현관 환경구성

  • 교무실 환경구성 및 시설 설비 구비

  • 자료실 및 교구장 설계

  • 교실 및 복도 환경 구성

  • 교실 위생 관리

  • 화장실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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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당 시설설비 환경 구성

  • 방송장비 구비 및 점검 

  • 실외놀이 환경구성

TIP

∘ CCTV 및 자동개폐장치: 유아 및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개원 전 설치 권장

∘ CCTV 설치 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으로 CCTV설치 기준 안내(규정 안내 및 설문) 

∘ 가스 기계(급식 기구 등)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자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완료 

  필요(시운전 관련)

서식
및

예시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업무(경기도 학교업무업무매뉴얼[행정] 제19편)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08444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282&contentId=20151214142241&menuInit=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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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원 급식 업무
 

공립 신설유치원의 집단급식에 관한 업무, 전문인력 배치, 위생관리, 영양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

한다.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 학급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시행령, 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3(계약체결의 요청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의견수렴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①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

  •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설립사무 취급교 권장)

  • 급식시설 설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 유치원 및 지역사회 여건 실태 분석 

  •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역할

   - 신규급식에 소요되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구입 품목 및 수량 결정

   - 품목별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모델 결정

   - 납입품의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확인 및 검사

     : 검수 시 물품의 규격, 재질, 기기의 성능(가동시험) 확인 철저

② 급식기기 선정

  •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운영 일정 계획 수립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설립사무취급교)

  •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조직

   - 급식기기 및 기구의 품목·수량·규격·사양의 결정(서면 기재)

   - 급식기기 선정 결과 발표   

③ 급식기기 구매

https://www.law.go.kr/����/���Ʊ�����/(20230927,19737,20230927)/��17��
https://www.law.go.kr/����/�б��Ĺ�/(20220629,18639,20211228)/��4��
https://www.law.go.kr/����/�б��Ĺ������/(20230425,33434,20230425)/��2��
https://www.law.go.kr/����/�б��Ĺ������Ģ/(20210630,00240,20210630)/��1��
https://www.law.go.kr/����/��ǰ������/(20240102,19917,20240102)/��3��
https://www.law.go.kr/����/��ǰ�����������/(20231212,33913,20231212)/��1��
https://www.law.go.kr/����/��ǰ�����������Ģ/(20240101,01879,20230519)/��1��
https://www.law.go.kr/����/�ٷα��ع�/(20211119,18176,20210518)/��5��
https://www.law.go.kr/����/������ġ��ü������ڷ��ϴ°����ѹ���/(20231215,19698,20230914)/��9��
https://www.law.go.kr/����/����������ѹ��������/(20230816,33665,20230816)/��11��
https://www.law.go.kr/��ġ����/�����б������ȸ��ġ�������/(07214,20211102)/��15����2
https://www.law.go.kr/����/��̽Ļ�Ȱ��������Ư����/(20230808,19622,20230808)/��3��
https://www.law.go.kr/����/��������/(20231228,19126,20221227)/��3��
https://www.law.go.kr/��ġ����/������û�����������������/(00324,20231113)/��1��
https://www.law.go.kr/��ġ����/������û�����������������/(00324,2023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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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기기 구매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급식기기 구매: 30일 정도 소요

   - 1차 구입품목(시설 및 설비공사와 연계되는 기구 및 기기)은 설립사무교에서 구매,    

    그 외는 신설교 주관

   - 소액수의 견적입찰(G2B, S2B)(추정가격 기준)

④ 기타 물품 구매

  • 급식실 내부비품 구입(식당 배식의 경우)

  • 영양교사 연구실(구 영양사실) 및 휴게실 내부 비품 구입

  • 급식 소모품 구입: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

⑤ 급식관련 인력 채용

  • 정규 영양교사 미발령 시: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채용 요청

   - 기존 실시교의 현장 실무 수습 및 사전 준비 철저

⑥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 대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유치원 

  • 기간: 급식 개시일 1일 전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 식품 위생 교육: 신규영업자(급식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3개월 이내) 

⑦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TIP

∘ 급식기기 설치 시기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설립사무취급교에서 급식 기구 및 사양 선정 권장

∘ 급식기기선정위원회의 업체 선정 지양

∘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교육장 발령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급식 및 교육공무직원 담당부

  서와 협의하여, 교육지원청 발령 요청

서식
및

예시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법 개정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1,2

∘ 급식 관련 서류 서식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43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menuInit=13,1,1,0,0&bbsId=10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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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학버스 업무
 

공립 신설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신청 및 안전한 운행 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5조(정비불량 자

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증명서의 회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유상운송 금지),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

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주요 

내용

① 통학버스 운영

  • 위탁(신규 운영)

② 통학버스 절차

  • 기초정보수집

   - 이용 예상 수, 예상 노선, 통학버스 대수, 횟수, 과정별 운행 결정

  • 당해연도 수요조사

   - 신입 예상 유아수: 유아주소도-노선도-노선확정

   - 당해연도 통학버스 이용 예상 운행도 작성(운행 구간, 통학시간, 적정성, 탑승장소 안  

   전성 고려)

  • 노선 확정, 원가계산, 계약심사, 입찰, 계약

  • 통학버스 담당자 지정(업무 분장)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설립사무취급교에서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운영계획, 운영규정

   - 통학버스 신고 : 관할경찰서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송부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버스 내 항상 비치(※미이행 시 지방경찰청에서 과태료 부과)

   - 통학버스 안전 점검: 의무안전교육 외

③ 통학버스 계약

  • 계약 설계-확정노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발주금액 산정

  • 계약 심사 결과 송부(도교육청 통학차량 담당부서)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2��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0��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2��
https://www.law.go.kr/����/���α����/(20240101,19357,20230418)/��53��
https://www.law.go.kr/����/���α���������/(20240101,33985,20231219)/��19��
https://www.law.go.kr/����/���α���������/(20240101,33985,20231219)/��25��
https://www.law.go.kr/����/���α���������/(20240101,33985,20231219)/��28��
https://www.law.go.kr/����/���α���������/(20240101,33985,20231219)/��31��
https://www.law.go.kr/����/���α���������/(20240101,33985,20231219)/��48��
https://www.law.go.kr/����/���α���������Ģ/(20231117,00431,20231019)/��7��
https://www.law.go.kr/����/���α���������Ģ/(20231117,00431,20231019)/��34��
https://www.law.go.kr/����/���α���������Ģ/(20231117,00431,20231019)/��35��
https://www.law.go.kr/����/���α���������Ģ/(20231117,00431,20231019)/��36��
https://www.law.go.kr/����/���α���������Ģ/(20231117,00431,20231019)/��37��
https://www.law.go.kr/����/�����ڵ�����������/(20231019,19387,20230418)/��81��
https://www.law.go.kr/����/�����ڵ����������������Ģ/(20231221,01291,20231221)/��103��
https://www.law.go.kr/����/�����ڵ����������������Ģ/(20231221,01291,20231221)/��104��
https://www.law.go.kr/����/�����ڵ����������������/(20231212,33913,20231212)/��3��
https://www.law.go.kr/����/���������/(20220128,18343,2021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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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

  • 용역 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심사 여부 결정

  • 입찰 공고-입찰-계약 순 진행 ( 2차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계약체결

④ 통학버스 운행 준비

  • 통학버스 안전 사전 준비 

   - 운전자(2년), 동승자, 운영자(원장) 의무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운행 매뉴얼 작성: 운전자, 동승자

   - 개인정보관리: 사전, 사후 보안서약서 작성 관리

   - 차량동승자, 학부모 간 개인정보 동의 및 공유(성명, 연락처 등)

  • 통학버스 안전성 확인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 운행 억제

   - 차량의 승·하차 장소는 안전한 지점 선정

   - 소독실시 및 소독물품, 비상약품 비치

  • 계약 관련 업무 지원(행정실 업무 협의) 

  • 차량용 안전벨트 구입: 유아용

  • 통학버스 담당자 지정(업무 분장)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통학버스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외 심의) 

  • 유치원 통학 차량 내부 규정 마련

  • 가정연계

   - 통학버스 희망 신청(사전안내: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 또는 추첨 등을 통해 선별)

   - 통학버스 확정 노선 및 시간 통보(통학버스 이용 확정 유아 대상)

   - 통학차량 가정용(유아, 학부모)안전 및 유아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 차량동승자와 학부모 간 개인 정보 동의 및 공유 

⑤ 통학버스 운행 사전 관리

  • 유치원 안전교육

   - 안전벨트 사용, 승·하차 안전, 버스 안 예절 등

  • 노선별 유아명단 공유(등·하원 탑승 학급별 인원 확인)

  • 통학버스 운행관리 세부사항 계획 수립

   - 등·하원, 유아맞이 하원 시 유아인솔, 승차 등

  • 교직원-동승자 커뮤니티 생성정보 공유(예, 당일 미승차자 등)

  • 운전자의 의무, 금지 사항 준수 

  •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 운전자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 어린이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작성·보관하고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미이행 시 교육지원청에서 과태료 부과) 

   - 보호자 미동승한 통학버스 운행 중 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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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보조원 근무수칙 및 보안서약서(채용, 해임 시 반드시 실시)

∘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등록 및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

∘ 어린이 통학버스 검사항목(창유리선팅, 운행기록장치) 추가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서식
및

예시

∘ 어린이 통학버스 업무 서식

∘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교육부, 2021)

http://schoolbus.ssif.or.kr/sb/index.html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83200

